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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경제상황이매우좋아

지고 있다. 내수가 활발한 것은 물

론, 세계경제의회복과더불어침체됐던수

출도 급속한 회복추세로 돌아서면서 올해

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이5 %를 상회할것

이라는 낙관적인전망이 주류를이루고 있

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은

최근우리경제의상승기조가과거와는다른펀더멘탈

( f u n d a m e n t a l )에서출발하고있다는점이다. 많은전

문가들은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이달라진이유를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필자는「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연계하여보고싶다.

1 9 9 7년말외환위기에서비롯된 I M F관리체제를겪

으면서촉발된미증유의경제위기와이의극복과정에

서 지난몇 년간우리는고통스러운기업구조조정을단

행하고기업경영의투명성을담보하기위한회계인프

라의구축을 착실하게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노력으

로 기업회계의투명성이높아져우리기업의대외신인

도가제고되었으며기업가치의상승과더불어대외경

쟁력이개선되는선순환이일어나고있는것이다. 참으

로 다행스런일이다.

어느경제학자는“우리가신봉하는자본주의경제체

제는다름아닌‘인간의이기심’에 기초해서그 싹이텃

고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돈은태양을 싫어

한다”는 유명한금언도있다. 이말이내포하는의미는

투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이기심의 포기와 양보가 전제돼야 하고,

돈이 밝은 태양 아래로 그 모습을 드러내

야한다는뜻이다. 

회계투명성에관하여 세계제일이라고

자부하던 미국에서조차최근에 미국 내 7

대 기업 중 하나인 엔론사에서 대형 분식

회계사건이발생하였다. 그동안미국은 자기들의회계

기준및 제도가 Best Practice라고자처하면서전세계

의 모든 국가가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 t a n d a r d )로 따를것을강력하게요청해왔던터에이

사건의발생으로체면이말이아니게된 셈이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회계기준이

나 보고체제등 회계인프라가날로복잡다양해지는회

계현상을 모두 포괄할 수 없는 불완전성과 기업의

C E O와 감사인그리고투자자등 시장참여자의이기적

배금주의, 그리고감독기능의 실패등 여러가지 부정

적 요소가 혼합된 결과이다. 따라서미국에서는이 사

건을 계기로 FASB 등 회계기준제정기관·회계감사

인·감독규제기구 등 모든 회계시장 참여주체가 합심

하여이번엔론사태가미국의국가이익을크게해치지

않도록 주도면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기업경영의투명성을왜곡하여시장을속이는행위는

일시적인이익을얻을수는 있겠으나그 반작용은시장

2 2 0 0 2년5월호

투명성은 기업경영의 생명이다

신 찬 수/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권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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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즉각적인퇴출로연결된다. 더구나오늘날 세계

는초고속정보통신망에의해세계가하나로연결되고수

많은정보가디지털화되어리얼타임으로생생하게전달

된다. 그러므로오늘날기업은세계시장을상대로 투명

성을보증받고신뢰를확보해야만한다. 그래야만기업

에 대한세계시장의수요가있는것이다. 기억조차하기

싫은일이지만우리나라에서도한보·기아·대우사태로

이어지는 기업회계의불투명행위가국가적으로얼마나

커다란상처를남겼는가. 그리고그후, 우리기업의투명

경영확산 추세가세계시장에서Korea Value-Up 현상

에 얼마나커다란기여를하고있는가를명심해야할 일

이다.

모두가 다 아는 일이지만, 우리는 과거 회계정보의

산출과정에서옳지못하고비정상적인행태들이있었

음을부인할수 없고, 비록일부기업에해당하기는하

지만회계정보의생산자인기업이 회계분식을한 것이

역력하게드러나기도하였다. 많은사람들은기업이회

계분식을하는경우에도감사인이이를완벽하게발견

할 수 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지만, 분식의정도에따

라서는 회계감사의고유한한계로 인하여이를발견할

수 없는경우가있다는것도부인할수 없다. 그리고재

무정보의 소비자인 사회는 재무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은행·증권회사 등 금융자본시장에서

조차기업의재무정보가의사결정자료로서적극적으로

활용되지못한것이사실이다. 또한회계기준이국제적

관행에 못미쳐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빈번한 개정과

자의적인해석이 심하여기업의 재무정보에대한국가

간 비교가불가능한점등 많은문제를안고있었다.

그 밖에도일부감사인의독립성에도흠결이없었던

것은아니다. 온정주의가지배하는사회문화속에서다

소 느슨한감사를 실시한경우가 있거나 전문가로서의

엄격한 해석을 다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회

계정보의생산과소비그리고검수과정에문제가있다

면 투명한회계정보의생성이 불가능했던것도어쩌면

당연한일이라고할것이다.

그러나“비온뒤에땅이굳어진다”는 말이있는것처

럼, 우리는IMF 경제위기를겪으면서‘회계투명성’과

‘시장의 신뢰’그리고‘기업가치’에 대한 경제사회적

컨센서스를빠르게재정립하여적어도민간경제부문에

서는 세계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성장동력을 가속하

고 있는 것은매우다행스러운일이며 또한이를높이

평가해야할것이다. 

인간이모여이룬사회가제대로 유지되기위해서는

서로가상대방의신뢰를배반하지않고, 정성을다해상

대방의믿음에보답해야한다. 우리나라가선진일류국

가가되기위해서는세계시장의신뢰를얻는투명한일

류기업을많이가지고있어야하고, 정부등 공공부문에

서도민간부문못지않은투명성을확보하여국가신인도

를 제고해나가야한다. 결국「투명성」의 문제는상대방

의 신뢰에보답하는아주소박한믿음의문제인동시에

적자생존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생존조

건인것이다. 투명성은기업경영의생명이다.

투명성은 기업경영의 생명이다

우리 나라가 선진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의 신뢰를 얻는 투명한 일류기업

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도 민간부문 못지않은 투명성을 확

보하여 국가신인도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 결국「투명성」의 문제는 상대방의 신뢰에

보답하는 아주 소박한 믿음의 문제인 동시에 적자생존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생존하

기 위한 생존조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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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 1세기인류가지향해야할 실천이념, 심지어제2의건국이념이라고할 만큼지속가능발

전(sustainable development)은시대의 화두, 유행어처럼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

서 이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우리나라는2 0 0 0년 9월에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

원회를 설치하였고 특히, 오는 2 0 0 2년 9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에서열릴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앞두고 있어

그 의미가더욱크다고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 대중에게는 지속가능발전이 생소한 용어로 인식되고 지속가능발전

을 국토보전 또는자원 및 환경보전에 국한하여 해석하는 등 해당분야에 따라 보는 관점

이 달라 그 개념도 분명하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정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내외 논의의 흐름과 개념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일반적으로지속가능발전의3대 축으로 표현되는환경·경제·사회부

문 중 경제와환경의조화에 초점을맞추고경제성장모형검증을통해, 어떤상황과조건하

에서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이이루어질수 있는가를살펴보고자한다.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에대한 연구는 환경분야에초점을 맞춘 미시적 분석이 대부분이었

지속가능발전의개념 정립과 전략 모색:
경제성장모형 검증을 통한 시사점 연구

權 五 盛 초청연구위원( o s k w o n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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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속가능발전을환경과 경제성장의조화를 통한삶의 질 향상또는사회후생 증대라고

정의한다면, 여기서는경제정책의목표가 양적인 팽창위주의 경제성장보다는환경이 사회

후생에미치는영향을감안한질적인경제성장인모형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 맥락에서지속가능발전의논의와 개념을종합적으로정리하고거시경제적측면에

서 지속가능발전의전략모색을위해이론적인경제성장모형을검토해보는데 본고의의미

가있다.

Ⅱ. 지속가능발전에관한 논의의 흐름과 개념 정립

1. 국제적논의의흐름

지속가능발전개념의기초라할 수 있는환경과경제개발간의상호의존관계는1 9 6 0년대

아프리카신생독립국가들의개발을지원하기위한U N회의에서처음논의되기시작하였다.

1 9 7 2년 로마클럽 제1차 보고서‘성장의 한계’에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에 대한 연구

가 시도되었고, 같은 해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U N인간환경회의( U N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에서는11 3개국 대표들이“하나뿐인지구

(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위기에 처한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 환경보

전원칙에 대한 권고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1 9 7 3년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이창설됨

으로써 환경보전에대한 국제사회의제도적 접근이 시작되었다.

U N은 1 9 8 0년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 a t u r e )에서 채택된 세계보전전략( World Conservation Strategy)을통해 환경보전과경

제발전의조화를 강조한 지속가능한발전을 확고한 목표로 지지하였다. 동전략은“우리의

생존, 그리고다음세대를위한자연자원의수탁자로서의임무수행을위해개발과보전은동

등한 중요성을 갖는다”라는 문언을 통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강조하였고, 생태

1 9 8 7년 4월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우리공동의미래’보고서(일명‘브룬트란트’보고서)를통

해 현재뿐만아니라미래세대까지인류사회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기초개념으로서지속가능발

전의정의를제시하고환경과경제의조화를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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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생명계의유지,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 지속적인자원이용의 확보 등 지속가능발전의

주요구성요소를언급하였다.

유엔인간환경회의1 0주년을기념하기위해열린1 9 8 2년 유엔환경계획회의에서환경보전

과 경제발전에관한선진국과후진국 간의입장차이문제
1 )

를 해결하기위한논의가 이루어

지고, 다음해인 1 9 8 3년 1 2월, 유엔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된‘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브룬트란트’위

원회)에서는개발과환경을조화시키기위한새로운전략과방향을모색하였다.

1 9 8 7년 4월W C E D는‘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보고서(일명‘브룬트

란트’보고서)를통해현재뿐만아니라 미래세대까지인류사회의지속적인발전을 위한기

초개념으로서지속가능발전의정의를 제시하고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동보고

서는 지속가능발전의개념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에 대해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사실상상호의존적인관계임을강조하고, 경제성장을통해환경문제를해결할수 있

는 재원을 마련하고, 환경파괴로 인해인류의건강과자연이피해를본다면 경제성장이지

속적으로이루어질수 없음을지적하였다.   

1 9 8 9년에열린제4 4차 유엔총회에서는지속가능발전을위한지도원칙이마련되어야한다

는 결의와함께인간환경선언채택이후2 0주년이되는1 9 9 2년에유엔환경개발회의를소집

키로하였다. 

이와같은국제적인움직임은유엔뿐만이아니었다. 1991년에열린서방7개국정상회의

( G - 7 )에서도‘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지한다는경제선언을발표함으로써지속가능발전에대한

국제적관심을재확인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인간환경선언채택 이후 2 0주년이 되는 1 9 9 2년 6월,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리우 환경회의)에서는 11 8개국의 정상급 대표단이 참석하여 지구

환경보호와 개발의 조화를 위한 종합적 기본규범에 합의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

1) 선진국은지구환경보전을위한선진국의역사적책임을인정하여재정, 기술지원등 후진국의환경보전노력을지원할용의
가있으나미래후손에게물려줄환경에대한협력은선진국·개도국의공동책임이라는입장을표명하였다. 이에대해후진국
입장에서는환경보전을위한국제규범이 개도국의경제개발에저해요인으로작용해서는안되며, 현재환경파괴의일차적책
임은산업화과정에서성장우선정책을추구한선진국에있으므로환경청정기술및대체물질기술개발등의무상이전과재정
지원이지구환경보전을위한필수적요소임을주장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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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을 위해 동 회의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실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종의 다양성과 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에서명하고, 산림보호및 개

발을 위한 기본 원칙인 산림원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2 1세기를 맞이하는 인류

의 당면과제로 추구해야 할 새로운 규범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본원칙인‘리

우선언’과 세부실천계획으로서 각국의 정책 지침인‘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였

다. 여기서 지속가능발전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투자, 인간지향

적인 기술개발, 그리고사회구조의 발전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욕구와 소망을 충

족시키면서 현재와 미래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동태적인 변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동 회의에서 논의된 작업계획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리우선언 및 의제2 1의 이

행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1 9 9 2년 1 2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 C O S O C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1 9 9 3

년 6월 제1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개최되어 의제2 1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연차별

평가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각국의 의제21 이행과 관련한 국가보고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한편, 1994년 6월, 영국 맨체스타에서 개최된 Global Forum에서는 지구 차원의 환

경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지속가

능발전의 개념을 세계, 국가, 지방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로 의미를 확장

하였다.

리우 환경회의 이후 5년이 지난 1 9 9 7년 6월에는 제1 9차 유엔환경특별총회(일명

R i o + 5 )가 개최되었는데6 0여 개국정상급 인사를 포함한 총 1 8 2개 유엔 회원국, 국제기

구 및 N G O s대표가 참석하여 1 9 9 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지난 5년간 지구환경보전을위

한 각국의 노력 평가 및 향후 5년간 이행전략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의제21 향후

이행계획서를채택하여 1 9 9 2년에채택된 의제21 이행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특히개도

국에대한선진국들의재정지원및 기술이전등을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의제21 향후이

인간환경선언채택이후2 0주년이되는1 9 9 2년 6월,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린유엔환경

개발회의에서는지구환경보호와개발의조화를위한종합적기본규범에합의하였다. 그리고지속

가능한개발을위한기본원칙인‘리우선언’과 세부실천계획으로서각국의정책지침인‘의제2 1’

을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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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계획서는산림보호, 핵폐기물관리등 일부분야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환경악화및 자원고갈현상이심화되고특히개도국에대한재정지원및 기술이전이미흡

하다는인식하에선진국의對개도국재정지원및 기술이전등 이행수단을강화하고소비패

턴, 산림, 해양등 향후이행이필요한중점추진분야를선정하여국제사회의관심을촉구하

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동 회의는 1 9 9 2년 리우회의 이후 1 0년이 되는

2 0 0 2년에 다시 환경정상회의를개최하여 의제21 추진실적을종합 점검한다는 데 합의하

였다.

우리나라가포함된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의국제적인논의는 1 9 9 8년 4월, 아태경제사

회이사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2 )

가 아태지역

차원의의제21 이행전략수립및 후속조치사업을수행하기위해환경및 천연자원개발위

원회를설립하였다. 동이사회에서는2 0 0 0년 8월3 1일에서9월 5일기간동안제4차아시

아ㆍ태평양 환경 및 개발각료회의를 일본 키타큐슈에서 개최하고 2 9개국 회원국 대표와

U N E P, UNDP, ADB 등국제기구대표들이참석하여환경과개발에관한각료선언( 2 1 C를

위한새로운 비전) 및2 0 0 1∼2 0 0 5년간지역행동계획과함께, Rio+10에대한지역차원의

의견을담은권고안을채택하였다.

2 0 0 2년 9월2일에서11일까지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에서세계1 0 0여 개국정

상을비롯한UN 189개회원국대표가참가하는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Wo r l 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일명R i o + 1 0 )가 개최될예정이다. 이는1 9 9 2년

리우선언및 의제2 1에 대한지난1 0년간추진실적에대한종합평가및 향후지속개발전략

을 마련키 위한것이다. 2002년9월에열릴회의의목표와예상되는논의분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 정부및모든이해당사자가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수행한성과의종합평가

- 의제2 1에 포함되지않고리우회의이후새롭게대두된과제및 그러한과제들을다루기

위해추가적으로취해야할대책및수단의명확화

• 세계화가환경에미치는영향

• 빈곤퇴치등지속가능발전의사회적측면

2) E S C A P의역할은범지구적목표인지속가능한개발을지역차원에서성취할수있는방안의강구와이행에있다. 이를위해
E S C A P는5년마다환경및개발각료회의를개최하고있고, 동각료회의에서아태지역환경협력의지침이될5년간의지역행
동계획을채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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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관리체계의보강

•개도국 발전을지원하기위한공적개발원조및기술이전확대방안등

- 2002년회의결과의효과적조치및 의제2 1의 이행증진을위한실천계획

- 지속가능한개발을증진하기위한유엔시스템의능력강화를위한대책등

2. 국내논의의흐름

우리나라는 1 9 9 5년에 처음 지방의제2 1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시민단체들의적극적인

참여속에지방의제21 실천계획들과조직들이등장하였다. 특히, 리우선언의세부실천계획

인 의제21 제2 8장에서 지구환경보전을위한지방정부의역할을강조하면서각국지방정부

가 지역차원의 환경실천계획인지방의제2 1을 추진할 것을권고함에 따라우리나라에서도

추진되기시작한것이다.

지방의제2 1에 이어1 9 9 6년에는국가차원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를달성하기위한전략으

로서국가의제2 1을 수립하였다. 이는완전히 새로운계획이라기보다는기존활동방향을재

조정하는것이었다. 예를들어, 기존국가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이나국토종합개발계획등을

리우회의이후새롭게채택된국제협약내용에맞추어수정및 조정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제21 장별의제에따른담당소관부처는<표1 >에서보는 것과같다.

유엔이나미국에비해다소뒤늦은감이없지않지만2 0 0 0년 9월,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

전위원회(PCSD: Presidential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설치됨으로

써지속가능발전이국가운영이념과비전으로자리잡는계기가되었다.

이에맞추어2 0 0 0년 1 0월,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방의제2 1전국협의회의공동

주최로 2 1세기 지속가능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의기본개념, 추진과제

및이행방안에관한국가적차원에서의논의가처음으로이루어졌다. 

2 0 0 2년9월 2일에서1 1일까지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에서세계1 0 0여개국정상을비

롯한 UN 189개 회원국 대표가 참가하는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가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1 9 9 2년리우선언및의제2 1에대한지난 1 0년간추진실적에대한종합평가및향후지속개발전

략을마련키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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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의제21  장별의제및 소관부처

Ⅰ. 전문(제1장)
Ⅱ. 제1부: 사회경제부문

제2장: 개도국의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국제협력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제3장: 빈곤퇴치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단)

제4장: 소비형태의전환
환 경부

(지구환경과)

제5장: 동태적인구문제와지속가능성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단)

제6장: 인간보건의보호증진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단)

제7장: 지속가능한인간정주 개발증진
건설교통부

(국제협력단)

제8장: 의사결정에있어서환경과개발의통합
환 경부

(환경평가과)
Ⅲ. 제2부: 자원의보존및관리부문

제9장: 대기보전
환 경부

(대기정책과)

제1 0장 : 토지자원의통합적 기획 및관리
건설교통부

(국제협력단)

제1 1장 : 산림황폐방지
산 림청

(국제협력과)

제1 2장 : 사막화및한발퇴치
산 림 청

(국제협력과)

제1 3장 : 지속가능한산지개발
산 림청

(국제협력과)

제1 4장 : 지속가능한농업 및농촌개발
농 림부

(통상협력과)

제1 5장 : 생물다양성보존
환 경부

(자연생태과)

제1 6장 : 생명공학의환경안전관리
과학기술부

(기술협력2과)

제1 7장 : 해양 및해양생물자원보호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

제1 8장 : 담수자원의질과 공급보호
환 경부

(수질정책과)

제1 9장 : 유해화학물질의환경안전관리
환 경부

(화학물질과)

제2 0장 : 유해폐기물의불법교역방지와환경안전관리
환 경부

(폐기물정책과)

의제21 장별주제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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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의 계속

자료: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홈페이지( h t t p : / / w w w . l a 2 1 . o r . k r )

제2 1장 : 고형 및하수폐기물의환경청정관리
환 경부

(생활폐기물과)

제2 2장 :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
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
Ⅳ. 제3부: 주요그룹의역할강화부분

제2 3장 : 전문( P r e a m b l e )
제2 4장 : 지속적균형발전을 향한여성활동 여성특별위원회

제2 5장 :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아동과청소년의역할
문화관광부

(청소년정책과)

제2 6장 : 원주민과원주민공동체역할의인식 강화
외교통상부

(환경협력과)

제2 7장 : 민간단체의역할 강화
환 경부

(민간환경협력과)

제2 8장 : 지방자치단체의역할
환 경부

(정책총괄과)

제2 9장 : 노동자와노동조합의역할 강화
노 동부

(국제협력단)

제3 0장 : 산업계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제3 1장 : 과학기술계
과학기술부

(기술협력2과)

제3 2장 : 농민의 역할강화
농 림부

(통상협력과)
Ⅴ. 제4부: 이행수단부문

제3 3장 : 재원및재정체계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제3 4장 : 기술이전·협력과능력배양
환 경부

(환경기술과)

제3 5장 :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과학
과학기술부

(기술협력2과)

제3 6장 : 교육, 홍보및훈련
환 경부

(민간환경협력과)

제3 7장 : 지속가능한개발능력확충을 위한국내체계와 국제협력
환 경부

(지구환경과)

제3 8장 : 지구환경보전국제제도와장치
외교통상부

(환경협력과)

제3 9장 : 국제법적장치및체계
외교통상부
(환경협력과)

제4 0장 : 의사결정에필요한 정보
환경부

(지구환경과)

의제21 장별주제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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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발전의개념정립

지속가능발전개념
3 )

의 역사는1 9 7 0년대로거슬러올라가는데1 9 7 3년, UN의국제자연보

전연맹회의( I U C N )에서는 환경보전을지속가능한삶의질을성취하기위하여 인간을 포함

한 대기, 수질, 토양, 자연자원및 생태계를관리하는것이라고정의하여지속가능발전의환

경측면을강조한기초개념을제시하였다. 그후, 1974년멕시코에서열린U N회의는지속가

능발전이란 용어를 사용한 C o c o y o c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공식적 개념으로

수용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이란용어가 학문세계에서보다보편적으로사용되게 된 계기는 1 9 8 7년 세

계환경개발위원회( W C E D )에서비롯되었다. 동위원회의일명‘브룬트란트’보고서는지속

가능발전에대한학술적검증절차를수행한것으로서환경문제에만국한하지않고개발, 국

제경제, 인구, 에너지, 산업, 도시문제, 평화, 안보등의문제를폭 넓게다루었으며 지속가

능발전의개념도환경보전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경제와사회문제까지포함하는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동보고서에서는“지속가능발전은미래세대의필요를충족할능력에손상을주

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이라고정의하였다. 그러나이 브룬트란트

보고서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선진국가들과 개발도상국가들 간의 상이하고 다양한 필요

( n e e d s )를 구분하지않았고인간의보편적필요와소비자들의욕구를구분하지않아대단히

추상적이고부정확한개념이란비판을받아왔다.

이후브룬트란트보고서의지속가능발전에대한추상적인정의의결함을극복하고자지속

가능발전을보다정교하고구체적으로정의하려는많은시도들이행해졌으며, 지속가능발전

의 개념은 U N E P와 ICLEI(International Council of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등 여러국제기구나학자들에의하여발전되어왔다. 예를들어, 지속가능한개발에 대하여

U N E P는 지구의환경용량내에서삶의질을향상시키는개발로, ICLEI는자연과사회체계

의 생명력에위협을주지않으면서기초적인환경, 사회, 경제적인서비스를모든공동체거

3) 최초로 지속가능이란말이논의되기시작한것은어업자원남획으로생겨난 최대지속가능어획량(Maximum Sustainable
Y i e l d )이란이론에서나온것이다. 물리적, 생물학적논리에서출발한 지속가능한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또는지속가능성( S u s t a i n a b i l i t y )의개념은 지구와 인류가이대로가다가는종멸하리라는위기의
식에서이를타개하기위한방안모색의일환으로세계가머리를맞대고오랜토론을거쳐도출해낸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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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제공하는것으로그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한편, 세계은행( World Bank)은지속

가능발전개념과관련해서“경제성장, 빈곤문제의해결, 건전한환경관리는많은경우상호

일관성이 있는 목표 (Economic growth, the alleviation of poverty, and sound

environmental management are in many cases mutually consistent objectives)”라고

정의를내리고있다.

1 9 9 2년 6월, 리우에서개최된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는주요의제를‘환경적

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 E S S D )’으로설정함으로써이를세계인류의공통이념으로

격상시켰다.

O E C D의‘경제와환경의 통합에 관한보고서(Integrating Environment and Economy

: Progress in the 1990s., OECD, 1996. 2)’에서는지속가능발전을추구하는것을경제정

책과환경정책의통합이라고정의하고, 환경보전정책과경제개발정책상호간의연계성을증

진함으로써경제와환경이상호양립가능한목표로보고있다.

<표2 >에서보는것과같이, 해당분야에따라보는관점이달라지속가능발전의개념에대

한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일반적으로경제, 환경, 사회적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과거와같은‘환경+개발’의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3 E’의 통합인

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즉, ‘3 E’는 경제(Economy), 환경 또는 생태계

(Environment or Ecoloy), 사회적형평성( E q u i t y )을 의미하며, 현재국제적인추세는‘경

제성장+환경보전+사회개발’3가지를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으로

간주하고있다. 궁극적으로지속가능발전은이를통해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삶의질을향

상, 또는사회후생증대를지향하는것이라할 수있겠다.

‘3 E’는 경제(Economy), 환경또는생태계(Environment or Ecoloy), 사회적형평성( E q u i t y )을

의미하며, 현재국제적인추세는‘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개발’3가지를동시에추구하는것을

지속가능발전의3대축으로간주하고있다. 궁극적으로지속가능발전은이를통해현재와미래세

대모두삶의질을향상, 또는사회후생증대를지향하는것이라할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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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속가능발전의전략모색을 위한 경제성장모형 검증

1. 신고전학파(neoclassical) 경제성장모형

신고전학파의전형적인경제성장모형에서환경오염이효용에 미치는 영향및 환경오염방

지를 위한 지출 등 환경변수를 고려한 대표적인 예는 Forster(1972, 1973)로서모형을

<표2> 지속가능발전에대한상이한 정의

자료: 노융희, 「세계질서와환경문제」,  프레스센터환경문제세미나, 1993. 10.
환경부외(2000), ‘2 1세기지속가능발전전략세미나’자료에서재인용

C o o m e r ○ ○

A l l e n ○ ○

I U C N ( W C S ) ○ ○ ○

T i e t e n b e r g ○ ○ ○

B r u n t l a n d ○ ○ ○ ○ ○

C l e r k & M u n n ○ ○

R e p e t t o ○ ○

B a r o i e r ○ ○ ○ ○ ○

Brown, et al ○ ○ ○ ○

T o l b a ○ ○ ○ ○ ○

Pearce, et al ○ ○ ○ ○

T u r n e r ○ ○ ○

W C E D ○ ○ ○ ○ ○ ○

B a r b i e r ○ ○ ○

O E C D ○ ○ ○

M c C o r m i c k ○ ○ ○ ○ ○

B r a a t ○ ○

N o r g a a d ○ ○ ○

자연조건을중시한정의 세대간공평성으로터의정의
보다고차적

관점에서의정의
출처 정의

생물 환경용량내 천연자원 환경과경제의 영속적 세대간 세대간공평성과
사회,인권,

다양성 에서의생활 보존 예견적배려 경제성장 공평성 생활수준향상
문화등

가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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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lanner(또는benevolent dictator)의문제로요약하면다음과같다
4 )

.

일반적인 경제성장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social planner는 대표적 소비자

(representative consumer)의평생효용(lifetime utility)을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순간효용함수(instantaneous utility function)는소비와 환경오염수준에 의

존하며소비에대해陽( + )의 한계효용, 오염에대해陰( - )의 한계효용의값을갖는다. 생산

된 산출물( o u t p u t )은 소비, 자본축적을위한 투자 및 오염방지를 위한 지출에 배분된다고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오염수준은생산에 사용되는자본의양이많을수록증가하고, 오염

방지에투입되는지출이많을수록감소한다고가정한다.

신고전학파경제성장모형의특성상 위에서설명한 모형은 외생적인기술진보( e x o g e n o u s

technical progress) 등외부충격이없는한, 자본이축적됨에따라자본의한계생산성이점

차 낮아진다. 따라서마침내 경제성장률이0 ( z e r o )에 이르는 균제상태( s t e a d y - s t a t e )로 접

근한다.

social planner의입장에서위의문제의사회최적의解(socially optimal solution)를구하

면 균제상태의소비와자본스톡수준은환경변수를고려하지않은일반적인경제성장모형에

서보다모두낮다. 이는소비와자본축적에사용할수 있는재원을환경개선또는오염방지

에 지출하기때문에균제상태수준(steady-state level)의소비, 자본스톡과환경은서로상

쇄( t r a d e - o f f )관계에있을수밖에없음을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외생적인충격이 없는한, 경제성장률이0으로 접근하는신고전학파경제성장

모형의 한계때문에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즉, 지속가능발전의전략을

위한시사점을연구하기 위해서는신경제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을설명하는 데 사

용된내생적 경제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model)을이용하는 것이보다현실적임을

알 수있다.

신고전학파경제성장모형은소비와자본축적에사용할수있는재원을환경개선또는오염방지에

지출하기때문에균제상태수준의소비, 자본스톡과환경은서로상쇄관계에있을수밖에없음을

보여주고있다.

4) 일반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복잡한 수식은 생략하였다. 구체적인 모형이나 解를 구하는 수식 과정을 원하면 필자
( o s k w o n @ k i p f . r e . k r )에게문의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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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생적(endogenous) 경제성장모형

가. A K 모형

외생적경제성장모형이경제현실을잘 설명하지못하는한계에직면하면서1 9 8 0년대중

반부터Paul Romer(1986)를비롯해경제성장의원동력을경제의내생적인요인에서찾는

새로운 경제성장이론이등장하였다. 이들이론에서는내생적인기술진보, 연구개발( R & D )

투자, 정부지출과공공재의외부효과, 기술훈련및 지식축적등 여러가지현상에서내생적

인 경제성장요인을찾고자 하였다. 그중 R e b e l o ( 1 9 9 1 )는 물적자본(physical capital)뿐만

아니라 인적자본(human capital)까지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자본을 사용하는 생산함

수가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인A K 모형을 제시하여자본의 한계수확체

감(diminishing returns to scale)의문제를극복함으로써신경제성장이론에공헌하였다. 

A K 모형에환경변수를도입한예는S t o k e y ( 1 9 9 8 )가 있는데여기서는기본적인아이디어

는 S t o k e y ( 1 9 9 8 )와 동일하나 S t o k e y ( 1 9 9 8 )가 제시한 모형을 아래와 같이 보다 현실적으

로 변형하여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이이루어질수 있는가를연구하고자

한다.

생산에는전체자본의일부가사용되며, Rebelo(1991)와같이생산함수가자본에대해규

모수익불변이라고가정한다. 오염은기본적으로생산과정에서배출되는부산물이라고정의

하고, 전체 자본 중 생산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가환경오염방지에배분된다고가정한다.

따라서오염은생산량이많을수록, 생산에투입되는자본의배분비율이높을수록증가한다.

생산된산출물은소비및 자본축적을위한투자에배분된다. 대표적소비자의효용은소비와

오염수준에의해결정되며소비가많을수록, 오염이적을수록증가한다고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social planner의목적은대표적소비자의평생효용을극대화하는것이다. 

위에서제시한모형을 social planner의입장에서사회최적의해를구해보면장기적인성

장률(long-run growth rate)은음( - )이 되어환경변수를고려할경우에어느시점에서인가

는 경제성장이멈추게되는결과가나온다. 그이유는오염방지에투입되는자본의배분비율

이 증가하여자본의 한계생산성이점차 낮아져 0 ( z e r o )으로접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환

경오염의 외부효과를 고려할 때, Rebelo(1991)가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산함수가 자본에

대해규모수익불변이면지속적인경제성장이이루어진다는이론은더 이상성립하지않음을

발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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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적자본(human capital) 모형

내생적경제성장모형에서인적자본(human capital) 모형은인적자본이단순한노동이아

니라지식이나교육, 기술습득등을통해축적되는것이라가정하여신고전학파경제성장모

형에서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의한계생산성이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성

장이론에공헌하였다. 

인적자본모형도여러가지유형으로발전하였으나여기서는인적자본모형중 가장많이

인용되는 Uzawa(1965)-Lucas(1988) 모형에환경변수를 도입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가능성을연구하고자한다.

생산은인적자본과물적자본을모두생산요소로사용하여이루어지고, 생산함수는인적자

본과물적자본에대해규모수익불변이라고가정한다. 일반적인인적자본모형에서와같이,

전체인적자본중 일부는생산요소로투입되고나머지는인적자본의축적에투자된다. 또한,

전체물적자본중 일부는 생산요소로투입되고나머지는오염방지에투입된다고가정한다.

여기서 인적자본 축적 과정은 인적자본이 집약적이고 물적자본에비해 상대적으로 오염을

적게배출하기때문에논리의비약없이인적자본형성에는인적자본만투입되고오염을배

출하지않는다고가정한다. 오염은AK 모형에서가정한바와같이생산량이많을수록, 전체

물적자본중 오염방지에비해생산요소로투입되는비율이 높을수록오염수준이 증가한다

고 가정한다. 대표적 소비자의 순간효용은 소비가 많을수록, 오염이 적을수록 증가하며,

social planner는대표적소비자의평생효용을극대화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social planner의입장에서이상에서 제시한 모형의 사회최적解를구해보면 소비, 생산,

물적자본이모두같은속도로증가하고인적자본은더 빠른속도로증가하여환경적으로건

전하고지속적인경제성장이이루어지는결과를보여주고있다. 

인적자본모형에서지속적인경제성장이실현되는이유는 물적자본보다상대적으로환경

오염이적은인적자본이더 빠르게성장함으로써오염방지를위하여점점더 많은물적자본

이 투입됨에따라물적자본의한계생산성이감소하는것을상쇄하여일정( c o n s t a n t )하게만

들기때문이다.

인적자본모형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실현되는이유는 물적자본보다상대적으로환경오염이

적은인적자본이더 빠르게성장함으로써오염방지를위하여점점더 많은물적자본이투입됨에

따라물적자본의한계생산성이감소하는것을상쇄하여일정하게만들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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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경제성장력을나타내는잠재생산량(potential output)이일정기준치(critical level)

에 미달하는경우에는오염방지보다경제성장에재원을집중투자하는것이최적이라는결

과가나왔다. 이는잠재생산량수준이기준이하일때는빈곤퇴치를위해환경보다는경제성

장에우선을두어야한다는후진국의입장을대변해주는결과라할 수있다.

장기적으로전체물적자본중 생산요소로투입되는비율의증가율은음( - )으로나타나환

경오염을유발하는산업에 대하여점차환경규제를강화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고있으며

오염배출은생산이나소비보다증가율이낮으며, 한계소비효용탄력성이1보다클 경우오염

은 장기적으로감소한다는것을보여주고 있다. 여기서한계소비효용탄력성은개인의 일반

소비재에대한환경의상대적가치를반영하는것으로서환경에대한국민의식수준이높을

수록환경개선의가능성이높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마지막으로지속가능발전을환경과 경제성장의조화를 통한삶의 질 향상또는 사회후생

증대라고정의한다면, 본모형은사회후생이지속적으로증대하여지속가능발전이실현되는

상황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 있다.

Ⅳ. 요약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지속가능발전의국내외논의와개념을정리하고, 지속가능발전의 3대축으로

표현되는환경·경제·사회부문중 경제와환경의 조화에 초점을맞추고 경제성장모형검

증을 통해 어떤 상황과 조건하에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있는가를살펴보았다.

지속가능발전의개념은해당분야에따라보는관점이다르나 대체로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개발의3가지를추구함으로써모든인류의삶의질을향상하고사회후생을증대시키는

것으로이해된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와 추진 과정은 지방의제2 1→국가의제2 1→대통

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등 순서가반대로진행되었고의제2 1의 추진도너무나많

은 부처에산만하게분산되어있어지속가능발전의구체적인실천계획수립여부와 실효성

이 의문스러운점이없지않다. 올해9월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를앞두고 처음부터다

시 시작한다는마음가짐으로우리나라실정에 맞는지속가능발전개념의 재정립, 실천가능

한 구체적인계획의수립, 환경부뿐만아니라정부모든부처와국민이종합적으로대응하여

야 한다는인식의 전환과 함께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통합·조정기능이 강화될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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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하겠다. 특히환경부가지속가능발전의추진을위해상당한업무를담당하고있으나연

구분야는환경보전과관련한미시적분석이대부분이다.

경제성장모형검증을통해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실현하기위한시

사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환경적으로건전하기위해서는오염유발산업에대해규제를 강화하거나 오염방지를위한

자원배분을증가시켜야한다. 본고에서제시한모형에서전체물적자본중 오염방지에투입

되는비율이장기적으로증가하는것은환경오염을유발하는산업에대하여점차환경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것을 뜻하며, 오염배출은생산보다증가율이낮으며한계소비효용탄력성이

1보다클 경우오염은장기적으로감소하는결과를 보여주고있다. 특히, 한계소비효용탄력

성은개인의일반소비재에대한환경의상대적가치를반영하는것으로서환경에대한국민

의식수준이높을수록환경개선의가능성이높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지속가능한경제성

장은물적자본보다상대적으로환경오염이적은인적자본이더 빠르게성장함으로써환경규

제를위하여점점더 많은물적자본이투입됨에따라물적자본의한계생산성이감소하는것

을 상쇄하여일정( c o n s t a n t )하게만들기때문에가능하다. 따라서지식기반, 정보산업등 환

경친화적이면서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을육성·지원해주는산업정책이지속적인경제

성장을위해바람직하며장기적으로전체산업구조를환경친화적으로개편한다는것을시사

한다.

한편, 경제성장력을나타내는잠재생산량이일정기준치에미달하는경우에는오염방지보

다 경제성장에재원을집중투자하는것이최적이라는결과를보여주고있어빈곤퇴치를위

해서는 환경보다는경제성장이우선이라는개도국의입장을 대변해주고있다. 이것은환경

과 필수품등 일반소비재에대한한계가치(marginal value)가소득수준에따라다르기때

문이며환경보전도경제성장을통한재원이마련되어야가능하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을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또는 사회후

생 증대라고 정의한다면, 본 모형은 사회후생이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지속가능발전이 실

현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목표는 양적 팽창 위주의

지식기반, 정보산업등 환경친화적이면서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을육성·지원해주는산업

정책이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바람직하며장기적으로전체산업구조를환경친화적으로개편

한다는것을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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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보다는 사회후생을 감안한 질적 경제성장이어야 하는 모형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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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1월초재정경제부가발표한「2 0 0 2년경제운용계획」을보면올해 정부가추진할주요

정책방향중에‘거시정책의탄력적운영을통해하반기부터잠재성장률수준의안정성장달

성’이 포함되어있다. 그배경으로는작년4 / 4분기이후우리경제가경기회복의징후를보

이자 여러 경제연구기관들이 금년 하반기중에는 경제성장률이‘잠재GDP 증가율수준인

5 %대’로 높아질것이라는전망치를발표한것을들 수 있다. 보다최근의상황으로는그 동

안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등 내수로 버텨왔던우리 경제가 2 / 4분기부터는수출과 설비투자

마저개선될것으로보이자일부에서경기과열을우려하면서금리인상등 경제정책을긴축

기조로전환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기도하였다. 이러한견해에대해재정경제부는올해

전체성장률이예상보다다소높아지더라도‘잠재GDP 성장률수준’이므로현재우리경제

는 과열상태가아니라고반박한바 있으나내부적으로는경기과열에대비한정책시나리오

를 마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와 같이 한 나라의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준거가 되는 잠재

GDP(potential GDP)란무엇을의미하는것일까?  또최근우리나라의잠재GDP 성장률이

O E C D방식에 의한 우리나라 잠재GDP 추정1 )

朴 炯 秀 전문연구위원( h s p a r k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 ) 본고는OECD Economic Department의한국Desk 등여러s t a f f들의도움을받아작성되었으며 O E C D는본고의한국물가

안정실업률(NAIRU) 및잠재GDP 추정결과를향후INTERLINK 모형의재추정과관련Working Paper에서이용하기로하였다.
Tarner and Mourougane(2002) 및Jones et al.(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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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라는데이것은어떻게계산된것이며이러한수치는확고부동한것일까? 불행히도잠

재G D P는 한국은행에서발표하고 있는 GDP 통계와는 달리현실경제에서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계량경제학적 기법들을 동원하여 그 수준을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A .

O k u n ( 1 9 6 2 )에 의해잠재G N P가 처음으로 추정된 이래 잠재GNP 또는잠재G D P를 보다

정확하게추정하고자여러가지기법을 개발해 온 경제학자들의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까

지 다른기법에비해월등히우월하다고인정받고있는추정방법이없어이용자마다나름대

로의방법으로추정하여사용하고있을따름이다
2 )

.

우리나라에서도한국은행, KDI를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에서 잠재G D P를 추정하여 이용

하고있으나추정기법이나추정기간에따라적지않은차이를보이고있는실정이다
3 )

. 

최근일본에서는Sato 교수(2001a 및2 0 0 1 b )가 일본경제기획청(현재는내각부소속)이

『Keizai Hakusho(경제연감)』을 통해 발표하고 있는 일본의 잠재GDP 및 G D P갭(실제

G D P와 잠재G D P의 차이)이 잘못계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1 9 9 8년중G D P갭은- 4 %가 아니라 - 9 %이며자신의 수치가 일본경제현실에보다부합한

다는논문을발표한바 있다.

이렇듯경제정책판단에중요한정보변수인잠재G D P에 대해여러가지추정치가존재하

고 이용자마다각기자신에게유리한추정결과만을고집한다면아무리유용한정보변수라도

그 유용성이저하될수밖에없다. 따라서본고에서는서로다른경제상황을가진여러회원

국들에대한잠재G D P를 오랫동안추정하여발표해오고있는O E C D의 방법론
4 )

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잠재G D P를 추정해 보았다. 본고의 O E C D의 방법론에 의한 우리나라 잠재

GDP 추정결과는향후여러기관에서잠재G D P를 추정하거나한국적경제현실에보다부합

하는잠재GDP 추정기법을개발할 때 연구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준거( b e n c h m a r k )가

될 수 있으며동일한기법으로추정된OECD 회원국들의잠재G D P와의비교연구에도활용

될수 있을것이다. 

2 )그동안개발된잠재GDP 추정기법을열거해보면정점연결법(a line connecting the peaks approach), 구간별시간추세추
출법(the fitting of segmented linear or polynomial time trends to the actual output series), 생산함수접근법, Hodrick-
Prescott 필터법, 은익인자모형(Unobserved Components model), Beveridge-Nelson 분해법, 공통인자모형( C o m m o n
Components model), 구조적자기회귀(Structural VAR) 모형, Kuttner법, Extended Multi-variate 필터등이있다.

3) 이에대해서는김준일·조동철(2000) 및김병화·문소상(2000) 참조.
4) O E C D는회원국들에대한 G D P갭을반기별로추정하여발표(OECD Economic Outlook,각호 참조)하고있으며회원국의

경제동향분석및경제정책 제시등에활용하고있어O E C D의잠재GDP 추정방법은글로벌스탠다드의하나로 볼수 있다.
Giorno et al.(1995)에따르면현재O E C D는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
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등1 8개국에대해잠재GDP 및G D P갭을추정하고있으
나OECD 회원국인우리나라에대해서는자본스톡데이터의미발표등을이유로추정하지못하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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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잠재G D P의 개념, 경제정책수립시 잠재G D P의 역할, OECD의추정방법및

동 기법에의한우리나라잠재GDP 추정에대해차례대로살펴보고자한다.

Ⅱ. 잠재G D P의 개념

잠재G D P는 일반적으로한 나라경제의지속가능한(sustainable) 생산수준또는인플레

이션압력을가속화시키지않고달성가능한생산수준으로정의된다
5 )

.경제학에서는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여경제현상을분석하는경우가종종있는데장기를 물가가총수요와총공급

의 변화에대해신축적으로반응하여균형을회복시킬수 있는충분한기간이라고볼 때 잠

재G D P는 이러한장기에서의균형생산수준으로볼수 있겠다.

이러한 잠재G D P는 경제가장기균형에있을때 자본, 노동등 생산요소투입량과당시에

이용가능한 생산기술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생산기술의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변동하기마련이므로잠재GDP 또한시간이 경과함에따라변하게 된

다. 한편 단기에서는여러가지이유로 실제G D P가 잠재G D P를 벗어날 수 있는데 특히어

떤 이유로총수요가증가할경우단기에서는물가변동에의한수급조정이완전하지않기때

문에적어도총수요변동의일부는물가상승이아닌생산증가로이어질수 있어실제G D P가

장기균형GDP 수준또는잠재G D P를 일시적으로상회할수 있다. 그러나시간이경과하여

물가가상승하여수급조정이완료되면실제G D P는 잠재GDP 수준으로수렴하게된다. 

이렇듯실제G D P는 [그림1 ]과 같이장기추세인잠재G D P를 중심으로순환변동하는모습

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주로 총수요의 변화에 기인한다. 실제G D P와 잠재G D P의 차이를

‘G D P갭’이라고하는데G D P갭을잠재G D P에 대한비율로표시한‘G D P갭률’을 이용하기

실제G D P는 장기추세인잠재G D P를 중심으로순환변동하는모습을보이게되는데이는주로총

수요의변화에기인한다. 실제G D P가 잠재G D P를 상회할경우G D P갭이양( + )일 경우에는생

산물시장에인플레이션압력이존재한다.

5) 과거에는잠재G D P를국민경제내의가용자원을총투입하여생산할수있는최대생산수준으로정의했던경우가있었으나이
러한생산수준은일시적으로는달성가능할지모르지만결국물가상승을초래할뿐아니라중장기적으로지속될수도없다는
문제점이있었다. 한편본고에서사용한‘지속가능한’이란개념은최근경제학계에서대두되고있는‘환경문제를감안한지
속가능성장’이라는개념과는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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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A처럼 실제G D P가 잠재G D P를 상회할 경우에는 총수요가 억제되어 실제G D P가

잠재G D P수준으로 수렴하도록 물가가 상향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G D P갭이 양

( + )일 경우에는생산물시장에인플레이션압력이존재한다. 한편B와같이G D P갭이음( - )

일경우에는디플레이션또는물가상승률이둔화될압력이있다고판단할수 있다.

Ⅲ. 경제정책과 잠재G D P

잠재G D P는 경제정책의수립및 집행에서매우중요한정보변수로서역할을하는데주로

경제성과평가 및 중장기 경제전망, 구조적재정수지(structural budget balance)의계산,

수급상황에따른인플레이션압력판단등에 활용된다. 

1. 경제성과평가및중장기경제전망

우선잠재G D P는국민경제의성장잠재력수준을나타낸다고볼수있으므로한나라의경제

성과를평가하는준거로이용할수 있다. 한나라의경제상황을G D P로 측정하여평가한다고

[그림 1]  잠재G D P, 실제GDP 및G D P갭의관계

( - ) G D P갭

B

A

시간

( + ) G D P갭

실제G D P 잠재G 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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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실제G D P를‘추가적인인플레이션압력을 발생시키지않고 중장기적으로달성가능한

생산수준’인잠재GDP 수준과비교해볼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이미서론에서언급

한바와같이잠재G D P가중장기적으로달성해야하는안정성장목표처럼인식되고있다.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는1 9 9 2년에캐나다의 잠재G D P를 추정하였는데그

결과당시실제G D P가 잠재G D P보다8 . 5 %나 낮게나타나캐나다경제에큰 손실을초래하

였다고주장한바 있다
6 )

. 이들의추정결과에따르면1 9 9 0년부터1 9 9 2년까지3년동안실제

G D P가 잠재G D P를 하회함으로써발생한누적손실이1 , 0 7 0억 캐나다달러( 1 9 8 6년 가격기

준) 또는 1 9 9 1년 실제G D P의 약 1 9 %에 달하였다.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는

동일한 보고서에서당시큰 규모의 음( - )의 G D P갭을감안할 때 1 9 9 2년 이후캐나다 경제

는 고성장·저물가의모습을보일것으로전망하였다. 이러한이들의전망은<표1 >에서보

듯이이후캐나다의경제실적에의해입증되었다.

한편잠재G D P는 향후중장기적으로전개될국가경제의모습을제시하는데 많이활용된

다. 미국, 영국, 캐나다등 선진국에서는3 ~ 1 0년 정도의중장기경제전망에기초하여정부

예산을수립하고있는데이러한중장기경제전망에서는잠재G D P의 수준및 향후추이가매

잠재G D P는 경제정책의수립및 집행에서매우중요한정보변수로서역할을하는데주로경제성

과평가및 중장기경제전망, 구조적재정수지의계산, 수급상황에따른인플레이션압력판단등

에활용된다.

6) Canadian Business Review,1 9 9 2년Winter 참조.

1 9 9 0 - 0 . 2 - 4 . 8

1 9 9 1 - - 1 . 9 - 5 . 6

1 9 9 2 - 0 . 9 - 1 . 5

1 9 9 3 3 . 5 2 . 5 2 . 7 1 . 9

1 9 9 4 3 . 4 3 . 9 2 . 5 0 . 2

실질GDP 증가율 CPI 상승률

전망치 실적치 전망치 실적치

<표1> Conference Board of Canada의경제전망

(단위: %)

출처: Canadian Business Review,  1 9 9 2년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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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한역할을한다. 일부선진국에서는잠재GDP 성장률을중장기경제전망치로활용하

기도한다. 

2. 구조적재정수지의계산

재정수지는경기변동에민감하게반응하는데경기가호황국면에있을때에는조세수입이

증가하고실업급여의지급이감소하는등 재정수지가개선되는반면경기침체기에는재정수

지가악화된다. 따라서재정정책의기조나 재정운영의건전성을정확하게 판단하기위해서

는 실제 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의 자동적 증감부분( a u t o m a t i c

s t a b i l i z e r )만큼을 제외시킨 구조적 재정수지를 계산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실제G D P가 잠

재G D P로부터괴리되는현상을경기변동으로볼 수 있으므로조세수입및 재정지출의소득

탄력성을 알고 있다면 잠재G D P에 대한 추정치만 있으면 잠재G D P하에서의 재정수지, 즉

구조적재정수지를계산할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재정수지가흑자를 보일때에는 재정이 총수요를억제하기위해 재정정책

기조를긴축으로유지하고있다고판단할수 있으며반대로구조적재정수지가적자를보이

면 확장기조를견지하고있다고볼 수 있겠다. 또한실제재정수지가적자를 보이고있더라

도 구조적재정수지가흑자를유지하고있다면시간이경과하여경기가회복되기만하면재

정수지가개선될 것이므로중장기적인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큰 문제가 아니라고판단할

수있다. 

이러한유용성때문에미국, 영국등 선진국에서는구조적재정수지를추정하여재정동향

분석및 경제정책수립에적극활용하고있으며I M F와 O E C D에서도주기적으로각국의구

조적재정수지를추정하여발표하고있다
7 )

. 

3. 인플레이션압력판단

잠재G D P에 의거해계산되는G D P갭은제Ⅱ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생산물시장에존재

하는인플레이션(또는디플레이션) 압력의정도를측정하는유용한정보변수가될 수 있다.

7)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호, OECD Economic Outlook, 각호, Giorno et al.(1995), van den Noord(2000),
Jones et al.(2002) 등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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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채택하고 있는국가의 중앙은행에서는통화정

책 수립및 집행시 G D P갭을 미래인플레이션에대한 중요한 정보변수로활용하고있으며

O E C D나 I M F에서도회원국들의G D P갭을추정하여활용하고있다
8 )

.

스웨덴 중앙은행(the Riksbank)의경우 연 2회 발행하는 통화정책보고서인 I n f l a t i o n

Report 를 통해[그림2 ]와 같이3가지기법에의해추정된G D P갭을주기적으로발표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를채택하고있는국가의중앙은행에서는통화정책수립및 집행시 G D P갭을미

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요한 정보변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O E C D나 I M F에서도 회원국들의

G D P갭을추정하여활용하고있다.

8) IMF World Economic Outlook,각호및 OECD Economic Outlook, 각호참조.

[그림2] 스웨덴중앙은행의G D P갭 발표

주: 4분기 이동평균 기준이며 H-P(Hodrick-Prescott 필터), UC(Unobserved Components method), PF(Production
Function approach)임.

출처: The Riksbank, Inflation Report,2 0 0 2년3월.

G D P갭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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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OECD방식에의한 우리나라 잠재GDP 추정

1. OECD의잠재GDP 추정방법

여러가지추정기법 중에서 O E C D는 총생산함수를이용한 방법으로잠재G D P를 추정해

오고있다
9 )

.O E C D는 [그림3 ]에서보듯이경제를민간부문과정부부문으로구분하여민간

부문의 잠재G D P를 추정한 후 여기에 정부부문 실제G D P를 합산하여 경제 전체의 잠재

G D P를 구하고있다. 

우선민간부문G D P (Y
p
)는민간부문노동투입(N

p
), 민간부문자본투입(K

p
), 총요소생

산성(E,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다음과 같은 Cobb-Douglas 형태의 총생산함수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에의해결합되어생산된다고가정한다. 

Y
p
t = (N

p
t )α·(K

p
t )1 -α·Et 또는y

p
t =α·n

p
t +(1- α)·k

p
t +et 

단, y
p
=I nY

p
, n

p
=I n N

p
, k

p
=I n K

p
, e=InE, 

α는 노동소득분배율(labor income share)임

[그림 3] 잠재G D P의 결정요인

잠재G D P

민간부문잠재G D P

(총생산함수)

잠재노동투입
자본투입 잠재총요소생산성( T F P )

1 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세치

물가안정실업률

( N A I R U )

정부부문G D P

9 )O E C D의총생산함수를이용한잠재GDP 추정법은그동안수차례의개선과정을거쳤으며가장최근의추정방법에대해서는
OECD manua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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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총생산함수가추정되면민간부문잠재G D P (Y
p
t
* )는여기에잠재노동투입(n

p* ) 및

잠재총요소생산성(e* )을대입하여구할수 있다
1 0 )

.

Y
p
t
* =α·n

p
t
* + (1- α)·k

p
t +e t*

잠재 노동투입은 물가안정실업률(U *, NAIRU :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 n e m p l o y m e n t )
11 )

과 함께1 5세 이상인구(POP) 및Hodrick-Prescott 필터를적용
1 2 )

하여

구한경제활동참가율의추세치(ρ*)를이용하여다음과같이계산한다.

N
p*=P O P·ρ*·(1-U*  ) -N g

잠재 총요소생산성은총생산함수 추정시 잔차(Solow residuals)로구해지는 총요소생산

성에Hodrick-Prescott 필터를적용하여구한추세치를이용한다.

2. 우리나라의잠재GDP 추정

다음과같이추정된민간부문총생산함수(추정기간은1 9 7 0년 하반기부터2 0 0 1년 상반기

까지임)
1 3 )

를 이용하여계산한우리나라의총요소생산성추이는[그림4 ]와 같다. 1997년외

여러가지추정기법중에서O E C D는 총생산함수를이용한방법으로잠재G D P를 추정해오고있

는데 경제를민간부문과정부부문으로구분하여민간부문의잠재G D P를 추정한후 여기에정부

부문실제G D P를합산하여경제전체의잠재G D P를구하고있다. 

10) 자본투입의경우에는노동투입과는달리장기균형수준에서벗어나더라도단기간에조정되기어려운특성을갖고있으며실
제로저량( s t o c k )변수인자본스톡은시간에따라크게변동하지않으므로실제자본투입을잠재자본투입으로볼수있다.

11) OECD의물가안정실업률추정방법에대해서는“<부록1> OECD방식에의한우리나라물가안정실업률추정”참조.
1 2 )O E C D는오랜기간에걸친여러회원국에대한잠재GDP 추정경험에기초하여잠재GDP 추정시필요한변수들의추세치를

Hodrick-Prescott 필터(가중치는반기별 데이터의경우2 , 0 0 0 )를이용하여구하고있다. 이러한가중치는 일반적으로이용
되는가중치에비해다소큰것으로동가중치를이용할경우보다평활화(平滑化)된추세선이구해진다.

1 3 )민간부문자본스톡(k
p
)에래그(l a g )를취한것은자본스톡데이터가기말기준인데반해금기중민간GDP 생산에이용된

자본투입은전기말기준자본스톡이어야하기때문이다. 추정방법은OLS(Ordinary Least Squares)법을이용하였으며설명
변수의내생성으로인한편의(endogeneity bias)를시정하기위해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추정법을이용
하여보았으나결과에는별다른차이가없었다. OECD에서는일부국가에대해총생산함수추정시노동소득분배율(α)을직
접 추정하는 대신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분배율의 추정기간중 평균치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추정된 값
( 0 . 4 9 1 4 2 6 )이 1 9 7 0 ~ 1 9 9 9년평균노동소득분배율( 0 . 4 6 6 2 )과큰차이가없어α도직접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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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총요소생산성및 잠재총요소생산성추이

[그림 5]  실제실업률및 물가안정실업률추이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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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위기를전후로하여우리나라의생산성수준이하락하는추세에있는것을볼 수있다.

Y
p
t =0.512889 + 0.491426·n 

p
t
* + (1 - 0.491426)·k 

p
t -1 , R–2= 0.986544

(18.66956)  (43.25508)

단, (  )내는t -값임

한편<부록1 >에 소개한OECD 방법에따라추정된우리나라의물가안정실업률의추이를

살펴보면( [그림5] 참조) 1982년이후2.8~3.6% 범위내에서 변동하였으나외환위기이

후 금융및 기업구조조정등의영향으로4 %로 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한편최근우리나라

의실업률은물가안정실업률수준이거나이보다다소낮은수준이다.

최종적으로 이상과 같이 추정된 총생산함수, 잠재 총요소생산성, 물가안정실업률, 경

제활동참가율 추세치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잠재G D P를 계산해 본 결과가 [그림 6 ]

및 <부록2 >에 정리되어 있다.

한편 잠재GDP 성장률을계산해 보니 [그림 7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최근 우리나라 잠재

G D P는 연 5 %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환위기 이전의

6~8% 수준에비해서는많이하락하였음을시사하고있다. 

또한 추정된 잠재G D P를 이용하여 G D P갭률(실제G D P와 잠재G D P의 차이를 잠재G D P

에 대한비율로표시)을계산한결과가[그림8 ]에 정리되어있는데1 9 8 0년대후반이후외

환위기 이전까지는 양( + )의 G D P갭을, 외환위기이후에는 음( - )의 G D P갭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위기의 영향이 가장 컸던 1 9 9 8년의 경우 G D P갭률이 - 9 ~ - 1 0 %로

1 9 8 0년대초의제2차석유파동때의- 5 ~ - 7 %보다컸던것으로나타났다. 최근우리경제는

2 0 0 0년 하반기이후경기둔화를반영하여음( - )의 G D P갭률이커진바 있으나2 0 0 1년 하

반기이후경기가회복되면서G D P갭이축소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G D P갭률

을 G-7 국가의G D P갭률과 비교해 보면1 9 9 0년대초반까지는선진국의G D P갭률과 비슷

한움직임을보였으나외환위기이후크게다른양상을보이고있는것을 알 수있다. 

최근우리경제는2 0 0 0년 하반기이후경기둔화를반영하여음( - )의 G D P갭률이커진바 있으

나 2 0 0 1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G D P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G D P갭률을G-7 국가의G D P갭률과비교해보면1 9 9 0년대초반까지는선진국의G D P갭률과

비슷한움직임을보였으나외환위기이후크게다른양상을보이고있는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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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GDP 성장률

잠재GDP 성장률

[그림 7] 실제GDP 및잠재GDP 성장률추이

[그림6] 실제GDP 및잠재GDP 추이(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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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우리나라와G - 7국가들의G D P갭률비교

우리나라

캐나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3 6 2 0 0 2년5월호

현
안
분
석
(2)

Ⅴ. 결론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한 나라경제의지속가능한생산수준을나타내는잠재G D P는

국민경제의성장잠재력을가늠해 보거나 경제성과를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재정정책기조

및 재정건전성을판단하기위한구조적재정수지를계산하는데 필요하고, 잠재G D P로부터

계산되는G D P갭은인플레이션압력을 측정하는정보변수로활용되는등 경제정책의수립

및집행 과정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잠재G D P는 현실경제에서직접관측이불가능하기때문에계량기법등을이용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추정기법에따라 결과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준거가 될 만한 잠재

GDP 추정치가필요하다. 이에본고에서는일종의글로벌스탠다드라고볼 수 있는O E C D의

추정방법에따라우리나라잠재G D P를추정해봄으로써이러한준거를제시하고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본고의 잠재GDP 추정결과도다른 기법에 의한 추정결과와 마찬가지

로추정오차가클 수 있다는점을감안하여이용하여야한다. 잠재GDP 수준을어느특정수

치에고정시키려하지말고 추정오차, 추정기법들간의차이등을감안하여스웨덴중앙은행

의 예와같이몇 가지신뢰할만한방법에의한추정치를종합하여잠재G D P가 어느정도의

범위내에있는 것으로이해하고이용하여야할것이다.

특히본고를포함한대부분의잠재GDP 추정기법들은공급측충격을충분히고려하고있

지 못하기때문에공급측충격이발생할경우추정된잠재GDP 또는G D P갭에대한해석에

신중해야한다. 예를들어몇년 전만해도정보통신기술의발달및 인터넷사용의증가등으

로 미국경제의잠재GDP 성장률이상승한것으로알려졌는데대부분의잠재GDP 추정기법

은 이러한상황을충분히반영할수 없기때문에잠재G D P를 낮게추정하여G D P갭을과대

평가하게되므로인플레이션압력이실제보다크다고오판할위험이있었다. 반대로석유파

동, 외환위기와같은 음( - )의 공급충격이 잠재G D P를 하락시킬 경우에는 자칫 인플레이션

압력을과소평가할가능성이있다.

끝으로본고의연구결과가향후한국적경제현실에보다부합하는추정기법의개발, 우리

나라잠재G D P의 결정요인분석, 주요선진국들과의비교연구, 구조적재정수지의측정, 인

플레이션압력지표로서의유용성검토등 잠재G D P와 관련한여러연구에서활용될수 있기

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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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OECD방식에의한우리나라물가안정실업률추정

O E C D에서는 잠재G D P의 가장중요한 결정요인인물가안정실업률에대해다음과 같이

필립스곡선을 포함한 상태-공간모형(state-space model)을Kalmal filter기법으로추정한

時變 物價安定失業率(time-varying NAIRU)을이용하고 있다(Richardson et al.(2000)

및 Boone(2000) 참조). 과거 O E C D는 임금안정실업률( N AWRU : Non-Accelerating

Wage Rate of Unemployment)을이용하기도하였으나(Giorno et al.(1995) 참조) 최근에

는물가안정실업률을이용하고있다.

△πt=α(L)△πt-1+β(Ut-Ut*)+γ(L)△Ut +θ(L)Zt+υ1t

△Ut*=υ2t 또는 △Ut*=ф△Ut*-1+υ2t

υ1t ┴ υ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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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U* 는물가안정실업률로비관측또는상태변수(unobserved or state variable)이며Z 는물가에일

시적으로영향을미치는공급측충격(supply shock)을대표하는변수임. α(L), γ(L), θ(L) 은시차연산자

(L) 에대한다항식을나타냄. 

물가상승률(π)에대해서는 O E C D는 대부분의국가에 대해가장광범위한물가지표인민

간소비디플레이터를이용하고있으나소규모개방국가의경우GDP 디플레이터또는근원

인플레이션율(core inflation)을 이용하기도 한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The Bank of

C a n a d a의 물가안정목표대상인근원인플레이션율(캐나다의경우식료품및 에너지관련

지수를제외한소비자물가지수로측정)을이용하고있다. 변수Z 의 경우에는에너지를제외

한 수입물가(경제개방도로가중하고 단위노동비용의이동평균에 대한 상대가격으로 측정)

상승률, 에너지 관련 수입물가(에너지 수입의존도로 가중하고 단위노동비용의 이동평균에

대한상대가격으로측정) 상승률, 총요소생산성과그 추세와의차이, mark-up율과그 추세

와의차이, 기타여러요인들 중에서추정결과통계적으로유의한 변수만포함시킨다. 이외

에 실업률갭(U-U*) 이 필립스곡선에포함되는형태에대해서도대부분선형( l i n e a r )을 채

택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log ( U
U*

)와 같은 로그형태(벨기에, 스페인, 핀란

드, 스웨덴의경우)나(U-
U

U* )와 같은비선형(호주의경우)을 이용하여추정결과를개선시

키기도한다. 

우리나라의경우다음과 같은형태의 상태-공간모형을추정(추정기간은필립스곡선에대

한 추정결과가안정적으로나타난 1 9 8 2년 하반기에서2 0 0 1년 상반기까지로하였음)해보

았다.

△πt
c o r e=β1·△πt -1

c o r e+β2·( Ut- Ut*) +β3·Wt -1·△πt
i m p +β4·Wt - 2·(πt -1

i m p -πt -1
U L C) +υ1 t

△Ut*=υ2t

υ1t~N(0,   0.5)

υ2t~N(0, 0.095)

캐나다와같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대상인 근원 인플레이션율을종속변수로하였

으며 공급측 충격변수로는 여러 변수들 중에서 추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제개방도

(W )로 가중한 에너지를 제외한 수입물가(πimp ) 및 경제개방도로 가중한 상대적 수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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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πimp - πULC )의래그를 이용하였다. 

관측방정식및 상태방정식에포함된오차항들(υ1 및 υ2 )의분산을0.5 및0 . 0 9 5로 설정한

것은이들분산의크기에따라상태변수인물가안정실업률(U * )의추정오차가크게달라지

기 때문이다. Boone(2000)에따르면Q (υ2 의 분산) /H (υ1 의 분산) 비율(또는s i g n a l - t o -

noise ratio)이낮아질수록물가안정실업률의추정오차가커지므로동비율에 제약을부과할

필요가있으며이러한제약은국가마다다를수 있지만<표A - 1 >의 음영된부분에서선택할

것을권고하고있다. 

추정결과를보면회귀계수의부호는경제이론과일치하고모두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

나타났다. 

△πt
core= - 0 . 1 5 4 7 9 4·△πt -1core - 0.442867·( Ut-U t*)

(-3.480206)        (-9.260075) 

+ 0 . 4 3 5 4 6 1·Wt -1·△πt
i m p + 0 . 4 7 1 6 5 2·Wt - 2·(πt -1

i m p - πt -1U L C)

(6.703292)                    (7.625494)

이러한 우리나라물가안정실업률을이용하여필립스곡선을추정한 결과를 G-7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표 A-2> 참조) 다음과같은특징을발견할 수 있다. 첫째, 실업률갭이물가상

<표A-1> Q/H 비율과물가안정실업률의추정오차

주: (   ) 내는Q/H 비율임.

1 / 2 5 6
0 . 1 3 0 . 1 7 0 . 2 9 0 . 3 0

( 0 . 6 4 ) ( 2 5 . 6 ) ( 1 2 8 . 0 ) ( 2 5 6 . 0 )

1 / 1 6
0 . 2 9 0 . 3 9 0 . 8 6 0 . 9 2

( 0 . 0 4 ) ( 1 . 6 ) ( 8 . 0 ) ( 1 6 . 0 )

1 / 4
0 . 4 2 0 . 5 8 1 . 2 2 1 . 4 2

( 0 . 0 1 ) ( 0 . 4 0 ) ( 2 . 0 0 ) ( 4 . 0 0 )

1 / 2
0 . 4 9 0 . 6 8 1 . 4 7 1 . 7 3

( 0 . 0 0 5 ) ( 0 . 2 0 ) ( 1 . 0 0 ) ( 2 . 0 0 )

1
0 . 5 5 0 . 7 8 1 . 7 5 2 . 1 0

( 0 . 0 0 2 5 ) ( 0 . 1 0 ) ( 0 . 5 0 ) ( 1 . 0 0 )

Q (υ2의분산)
0 . 0 0 2 5 0 . 1 0 . 5 1

H (υ1의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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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 C D방식에의한우리나라잠재GDP 추정▶▶

승률의변동을 어느정도설명할수 있으나G-7 국가들에비하면 그 규모나 통계적유의성

이 다소낮다. 다만최근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이제고되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 실

업률갭 또는물가안정실업률의물가압력지표로서의유용성이높아졌을가능성이크다. 둘

째, 우리나라의물가변동은G-7 국가들에비해수입물가등으로측정된일시적인공급측충

격에의해좌우되는경향이크다. 셋째, sacrifice ratio(물가상승률을1%p 인하하기위해감

수하여야할 실업률의상승폭)가1 . 3으로나타나2보다큰 G-7 국가들에비해현저히낮은

것으로나타났다. 이는우리나라실업률이G-7 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유지

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표A-2> 우리나라와G-7 국가들의필립스곡선추정결과비교

추정기간 1 9 8 2하~ 1 9 8 2상~ 1 9 8 2상~ 1 9 9 2상~ 1 9 8 3상~ 1 9 8 2상~ 1 9 8 2상~ 1 9 8 2상~

2 0 0 1상 2 0 0 1상 2 0 0 0하 2 0 0 1상 2 0 0 0하 2 0 0 0하 2 0 0 0하 2 0 0 1상

△πt-1
core - 0 . 1 9 - 0 . 7 0 - 0 . 2 3 - 0 . 5 3 - 0 . 3 0 - 0 . 1 1 - 0 . 3 2 - 0 . 4 6

( - 1 . 5 9 ) ( - 3 . 8 ) ( - 1 . 6 ) ( - 2 . 7 ) ( - 2 . 5 ) ( - 0 . 8 ) ( - 3 . 2 ) ( - 3 . 3 )

△πt-2
core - 0 . 4 8 - 0 . 3 3 - 0 . 2 7 - 0 . 4 6 - 0 . 1 6 - 0 . 2 0

( - 2 . 7 ) ( - 2 . 5 ) ( - 1 . 4 ) ( - 4 . 3 ) ( - 1 . 2 ) ( - 2 . 2 )

Ut- Ut* - 0 . 2 3 - 0 . 2 1 - 0 . 1 7 - 0 . 1 9

( - 1 . 8 9 ) ( - 1 . 6 ) ( - 5 . 2 ) ( - 7 . 4 )

Ut-1- Ut*-1 - 0 . 2 1 - 0 . 1 1 - 0 . 1 9 - 0 . 1 8

( - 4 . 6 ) ( - 1 . 1 ) ( - 1 . 9 ) ( - 4 . 0 )

△(Ut- Ut*) - 1 . 0 5 - 0 . 5 0 - 0 . 2 5

( - 2 . 9 ) ( - 2 . 4 ) ( - 4 . 0 )

Wt-1·△πt
imp 0 . 3 7 0 . 5 7 0 . 3 0 0 . 4 1 0 . 4 7 0 . 2 8

( 4 . 8 1 ) ( 1 . 9 ) ( 2 . 3 ) ( 2 . 3 ) ( 3 . 5 ) ( 2 . 0 )

Wt - 2- (πt -1
i m p-πt -1U L C) 0 . 2 6 0 . 6 6 0 . 2 1 0 . 2 6 0 . 4 3 0 . 5 1 0 . 3 2 0 . 4 4

( 2 . 3 5 ) ( 2 . 6 ) ( 1 . 6 ) ( 1 . 2 ) ( 2 . 7 ) ( 3 . 7 ) ( 4 . 2 ) ( 3 . 5 )

R
–2 0 . 4 5 0 . 3 6 0 . 3 6 0 . 2 4 0 . 4 7 0 . 3 0 0 . 7 8 0 . 3 8

Sacrifice Ratio 1 . 3 2 2 . 6 0 1 . 8 9 2 . 4 2 2 . 6 6 2 . 0 0 2 . 0 6 2 . 0 2

국 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출처: Turner and Mourougane(2002)의Table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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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안
분
석
(2)

<부록 2> OECD방식에의한우리나라잠재G D P

(단위: 10억원, %)

1 9 8 2년상반기 6 3 , 6 2 7 . 7 - - - -
하반기 6 7 , 0 7 6 . 1 7 2 , 0 2 4 . 9 -6 . 9 - -

1 9 8 3년상반기 7 0 , 7 3 0 . 0 7 4 , 2 5 2 . 7 -4 . 7 1 1 . 2 -
하반기 7 4 , 3 4 7 . 2 7 6 , 4 5 6 . 6 -2 . 8 1 0 . 8 6 . 2

1 9 8 4년상반기 7 7 , 3 5 7 . 8 7 9 , 0 4 1 . 8 -2 . 1 9 . 4 6 . 4
하반기 7 9 , 4 9 1 . 4 8 1 , 7 3 3 . 3 -2 . 7 6 . 9 6 . 9

1 9 8 5년상반기 8 2 , 2 7 5 . 8 8 4 , 7 2 9 . 5 -2 . 9 6 . 4 7 . 2
하반기 8 5 , 6 8 3 . 4 8 7 , 5 1 9 . 0 -2 . 1 7 . 8 7 . 1

1 9 8 6년상반기 8 8 , 9 5 7 . 9 9 0 , 8 7 6 . 6 -2 . 1 8 . 1 7 . 3
하반기 9 5 , 8 3 7 . 9 9 4 , 3 1 2 . 2 1 . 6 1 1 . 9 7 . 8

1 9 8 7년상반기 1 0 0 , 9 5 1 . 9 9 8 , 0 4 2 . 2 3 . 0 1 3 . 5 7 . 9
하반기 1 0 5 , 5 5 3 . 5 1 0 2 , 0 0 9 . 2 3 . 5 1 0 . 1 8 . 2

1 9 8 8년상반기 1 1 1 , 9 7 3 . 1 1 0 6 , 5 5 9 . 8 5 . 1 1 0 . 9 8 . 7
하반기 1 1 6 , 0 8 8 . 9 1 1 0 , 7 9 4 . 0 4 . 8 1 0 . 0 8 . 6

1 9 8 9년상반기 1 1 7 , 2 9 8 . 1 1 1 5 , 6 2 3 . 8 1 . 4 4 . 8 8 . 5
하반기 1 2 3 , 6 7 6 . 9 1 2 0 , 3 9 0 . 3 2 . 7 6 . 5 8 . 7

1 9 9 0년상반기 1 2 8 , 0 0 7 . 7 1 2 5 , 8 7 6 . 9 1 . 7 9 . 1 8 . 9
하반기 1 3 4 , 9 1 7 . 0 1 3 1 , 0 8 0 . 1 2 . 9 9 . 1 8 . 9

1 9 9 1년상반기 1 4 1 , 2 3 8 . 2 1 3 7 , 2 8 3 . 9 2 . 9 1 0 . 3 9 . 1
하반기 1 4 6 , 8 3 3 . 3 1 4 2 , 6 9 5 . 9 2 . 9 8 . 8 8 . 9

1 9 9 2년상반기 1 5 1 , 8 3 0 . 8 1 4 8 , 6 6 2 . 4 2 . 1 7 . 5 8 . 3
하반기 1 5 2 , 1 2 5 . 4 1 5 3 , 5 8 9 . 6 -1 . 0 3 . 6 7 . 6

1 9 9 3년상반기 1 5 7 , 5 4 4 . 5 1 5 8 , 4 3 4 . 4 -0 . 6 3 . 8 6 . 6
하반기 1 6 2 , 7 9 9 . 8 1 6 2 , 4 1 1 . 1 0 . 2 7 . 0 5 . 7

1 9 9 4년상반기 1 6 9 , 6 6 6 . 7 1 6 6 , 9 5 7 . 9 1 . 6 7 . 7 5 . 4
하반기 1 7 6 , 4 9 1 . 4 1 7 1 , 5 1 7 . 8 2 . 9 8 . 4 5 . 6

1 9 9 5년상반기 1 8 6 , 1 3 6 . 2 1 7 6 , 8 5 1 . 8 5 . 2 9 . 7 5 . 9
하반기 1 9 1 , 7 4 0 . 3 1 8 2 , 1 0 6 . 4 5 . 3 8 . 6 6 . 2

1 9 9 6년상반기 1 9 8 , 2 2 5 . 1 1 8 8 , 2 9 9 . 9 5 . 3 6 . 5 6 . 5
하반기 2 0 4 , 4 0 7 . 3 1 9 3 , 4 1 3 . 2 5 . 7 6 . 6 6 . 2

1 9 9 7년상반기 2 0 9 , 8 3 4 . 9 1 9 9 , 3 4 2 . 1 5 . 3 5 . 9 5 . 9
하반기 2 1 2 , 8 4 0 . 7 2 0 8 , 1 7 9 . 8 2 . 2 4 . 1 7 . 6

1 9 9 8년상반기 1 9 6 , 8 5 0 . 6 2 1 5 , 8 2 7 . 5 -8 . 8 -6 . 2 8 . 3
하반기 1 9 8 , 3 3 2 . 1 2 2 0 , 8 0 0 . 7 -1 0 . 2 -6 . 8 6 . 1

1 9 9 9년상반기 2 1 2 , 7 5 6 . 3 2 2 5 , 2 3 5 . 0 -5 . 5 8 . 1 4 . 4
하반기 2 2 5 , 4 0 4 . 3 2 3 0 , 5 0 9 . 8 -2 . 2 1 3 . 6 4 . 4

2 0 0 0년상반기 2 3 4 , 5 8 0 . 4 2 3 6 , 5 9 5 . 8 -0 . 9 1 0 . 3 5 . 0
하반기 2 4 1 , 4 7 9 . 0 2 4 3 , 4 4 8 . 7 -0 . 8 7 . 1 5 . 6

2 0 0 1년상반기 2 4 2 , 2 0 2 . 2 2 4 9 , 5 5 9 . 4 -2 . 9 3 . 2 5 . 5

실제G D P 잠재G D P G D P갭
실제G D P 잠재G D P
성장률 성장률



정책토론리포트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와 정책과제

*이원고는2 0 0 2년4월 3 0일한국조세연구원대회의실에서개최된정책토론회

「지방교부세의형평화효과와정책과제」의전문및토론요약입니다. <편집자주>



4 4 2 0 0 2년5월호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와 정책과제

金 正勳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정책토론리포트

Ⅰ. 서론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일반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6 %가 될 정도로 지방자

치단체의중요한재원이고, 재정자립도가낮

은 군의경우그 비중이3 0 %가 넘기때문에

동 재원의 형평화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매

우중요함.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지방교부세가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켰

고 따라서 동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음.

□본 연구에서도기존연구와마찬가지로지방

교부세배분이후1인당세입격차가벌어진

다는사실을확인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지방교부세의

형평화효과를떨어뜨린다고주장하기힘듦.

○왜냐하면 지방교부세법에나타난지방교부세

의 목적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가 필요로하는기본적인행정경비를중앙정

부가 보장하는 것이고, 이때 고려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기준재정수입액)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른 지방공공재의

공급비용(기준재정수요액)이기때문임.

○ 지방공공재의 공급비용을 감안한다고 하여

지방교부세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간 세입

격차를확대시킬이유는없으나인구가적을

수록많은기준재정수요액( 1인당기준)이책

정되는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공식의 성격상

이러한현상이발생함.

□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성격을 이해하

는 것이필수적임.

○ 지니계수 및 동 계수의 적절한 분해를 통하

여 개인에 대한 재정정책이 수평적 형평성

및 수직적 형평성에 대하여 갖는 시사점을

도출할수 있음.

○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법론이 지방교부세가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재원조정 및 지역간

수평적 재원조정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게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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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본 연구에서는개인에대한재정정책

의 효과분석에동원되는방법론을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효과분석에 적용하여 지방교부

세의 형평화 효과, 특히 기준재정수요액이

지역간 재원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

였음.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현황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전반적현황

□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지방자치단체의일반

행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금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지방교

육재정에 대한 지원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

금, 지방교육양여금, 지방교육국고지원금등

이있음.

□ 2 0 0 1년 지방재정조정제도의규모는 <표 1 >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재정과 교육

재정을합한총규모가약4 2조원임.

○ 일반재정의 지방교부금은 1 0 . 5조원, 지방양

여금은 4 . 8조원, 국고보조금은 9 . 9조원이고

지방교육재정의지방교부금은 1 3조원, 지방

교육양여금은 3 . 6조원, 국고보조금은 0 . 2조

원임.

○ 지방교육양여금은 2 0 0 0년 5 . 2조원이었으나

2 0 0 1년에는 3 . 6조원으로 외형적인 규모가

줄어들었음.

- 그러나 지방교육세로부터 전입되는 금액( 3 . 5

조원)을 감안할 경우에는 작년보다 1 . 8조원

증가하였음.

□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규모는 결과적

으로 지방정부의 세출을 중앙정부의 세출보

다 더 크게하는결과를가져옴.

○ <표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2 0 0 1년 중앙정

부 최종세출과 지방정부 최종세출의 비는

4 5 : 5 5로 지난1 5년간지속적인증가추세를

보여왔음.

<표1> 지방재정조정제도의규모( 2 0 0 0 ~ 2 0 0 1년)

(단위: 조원)

주: 예산 기준임.
자료: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지방교부세 8 . 4 1 0 . 5 9 . 7 1 3

보통교부세 7 . 6 3 9 . 5 4 8 . 8 1 1 . 8

특별교부세 0 . 7 7 0 . 9 6 0 . 9 1 . 2

지방양여금 3 . 7 4 . 8 5 . 2 3 . 6

국고보조금 8 . 6 9 . 9 0 . 9 0 . 2

합 계 2 0 . 7 25.2  1 5 . 8 1 6 . 8

일반재정 교육재정

2 0 0 0 2 0 0 1 2 0 0 0 2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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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에대한이전재원의규모를국세규

모와 비교해 보면 1 9 8 5년에는 약 3 0 %이었

으나2 0 0 0년에45.8%, 2001년에4 3 . 8 %로

증가하였음.

○ 2 0 0 1년의경우지방정부의조세수입으로잡

히지만 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로이전되는

지방교육세를국세로환산하면2 0 0 1년 국세

대비 이전재원 비중은 4 7 . 4 %에 달함( [그림

1 ] )

□ 이전재원이국세에서차지하는비중은1 9 8 5

년 3 0 %에서1 9 9 0년 36% 정도로증가하였

는데, 그주 원인은 국세인 담배소비세가지

방세로전환되었기때문임.

○ 그러나 1 9 9 0년대에 이전재원의 규모가

3 6 %에서 45% 이상으로 증가한 원인은 국

세의상대적감소보다는이전재원이큰 폭으

로증가하였기때문임.

정책토론리포트

<표2> 중앙정부와지자체간재원배분추이

(단위: 조원)

주: 1999년 이전: 결산기준, 2000년 이후: 예산기준

<총 조 세> 1 3 . 6 3 3 . 2 7 2 . 1 8 8 . 3 9 4 . 3 9 8 . 2 1 1 9 . 4

○국 세 1 1 . 9 2 6 . 8 5 6 . 8 6 9 . 9 7 5 . 7 7 9 . 7 9 5 . 9

○지방세 1 . 7 6 . 4 1 5 . 3 1 8 . 4 1 8 . 6 1 8 . 5 2 3 . 5

<지방이전재원> 3 . 6 9 . 7 2 2 . 1 3 1 . 4 3 2 . 3 3 6 . 5 4 2 . 0

○교부금 3 . 1 7 . 3 1 3 . 3 1 6 . 3 1 5 . 5 1 8 . 1 2 3 . 5

·일반교부세 1 . 0 2 . 8 5 . 7 7 . 2 6 . 9 8 . 4 1 0 . 5

·교육교부금 2 . 1 4 . 5 7 . 6 9 . 1 8 . 6 9 . 7 1 3 . 0

○양여금 - - 4 . 9 8 . 5 7 . 5 8 . 9 8 . 4

·일반양여금 - - 1 . 9 3 . 2 2 . 8 3 . 7 4 . 8

·교육양여금 - - 3 . 0 5 . 3 4 . 7 5 . 2 3 . 6

○보조금등 0 . 5 2 . 4 3 . 9 6 . 6 9 . 3 9 . 5 1 0 . 1

·일반보조금 0 . 5 2 . 0 3 . 7 5 . 7 8 . 4 8 . 6 9 . 9

·교육보조금등 - 0 . 4 0 . 2 0 . 9 0 . 9 0 . 9 0 . 2

<가용재원> 1 3 . 6 3 3 . 2 7 2 . 1 8 8 . 3 9 4 . 3 9 8 . 2 1 1 9 . 4

○중앙정부가용재원 8 . 3 1 7 . 1 3 4 . 7 3 8 . 5 4 3 . 4 4 3 . 2 5 3 . 9

○지자체가용재원 5 . 3 1 6 . 1 3 7 . 4 4 9 . 8 5 0 . 9 5 5 . 0 6 5 . 5

·형식적재원배분비율 8 8 : 1 2 8 1 : 1 9 7 9 : 2 1 7 9 : 2 1 8 0 : 2 0 8 1 : 1 9 8 0 : 2 0

·실질적재원배분비율 6 1 : 3 9 5 2 : 4 8 4 8 : 5 2 4 4 : 5 6 4 6 : 5 4 4 4 : 5 6 4 5 : 5 5

1 9 8 5 1 9 9 0 1 9 9 5 1 9 9 7 1 9 9 9 2 0 0 0 2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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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그림2 ]에서확인할수 있듯이지방양

여금과국고보조금은1 9 9 0년대후반에들어

서면서 국세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크게 증가

하는추세를보이고있고지방교부세비중은

1 9 9 0년 후반 하락하였다가 2 0 0 1년부터 다

시증가하고있음.

- 지방양여금은 1 9 9 5년 국세의 3 . 3 %이었으나

2 0 0 1년에는 국세의 4 . 8 %로 증가하였고, 국

고보조금은 1 9 9 5년 국세의 7 . 2 %이었으나

2 0 0 1년에는국세의9 . 9 %로증가하였음.

- 내국세 대비 지방교부세 비율은 2 0 0 1년부터

1 3 . 2 7 %에서1 5 %로인상되었음.

□ 의존재원의 증가는 재정자립도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990년대초반에는평균

재정자립도가 66~70% 정도였으나 그 후

63% 정도로하락하였고, 최근에는60% 이

하로하락하였음.

<표3> 연도별재정자립도추이

(단위: %)

주: 1. 전국평균은 순계 규모이고 나머지는 총계 규모.
2. 예산 규모로 산출된 것임.

자료: 행정자치부, 「2 0 0 1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2 0 0 1 .

1 9 9 1 6 6 . 4 9 8 . 3 4 5 . 1 7 1 . 5 2 7 . 3 5 0 . 0

1 9 9 2 6 9 . 6 9 8 . 5 4 9 . 0 7 4 . 7 2 9 . 3 5 1 . 2

1 9 9 3 6 8 . 0 9 8 . 6 5 1 . 7 7 0 . 3 2 7 . 5 5 3 . 7

1 9 9 4 6 3 . 9 9 8 . 1 4 6 . 8 6 3 . 6 2 4 . 5 5 3 . 2

1 9 9 5 6 3 . 5 9 7 . 3 4 6 . 7 5 3 . 7 2 3 . 8 5 4 . 3

1 9 9 6 6 2 . 2 9 8 . 0 4 3 . 1 5 3 . 4 2 2 . 5 5 3 . 0

1 9 9 7 6 3 . 0 9 8 . 1 4 2 . 5 5 3 . 3 2 1 . 2 5 1 . 6

1 9 9 8 6 3 . 4 9 0 . 0 4 2 . 1 5 4 . 1 2 2 . 9 4 9 . 7

1 9 9 9 5 9 . 6 8 8 . 1 3 8 . 3 5 2 . 0 2 3 . 4 5 2 . 3

2 0 0 0 5 9 . 4 8 4 . 8 3 7 . 9 5 0 . 6 2 2 . 0 4 6 . 9

2 0 0 1 5 7 . 6 8 4 . 8 3 5 . 2 4 9 . 6 2 1 . 0 4 5 . 0

전국평균
특별시

도 시 군 자치구
광역시

[그림1] 국세대비이전재원비중 [그림2] 이전재원구성요소의국세대비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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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리포트

2. 지방교부세의현황

가. 전체적규모및분포

□ 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

교부금으로구성되어있는데, <표4 >에서확

인할 수 있듯이 지방교부세 총액은 1 9 9 2년

3조9천억원에서2 0 0 1년 1 0조 3천억원으로

약 2 . 6배 증가하였음.

- 공식에근거하여배분하는보통교부세에비하

여 임의성이 강한 특별교부세의 절대액이

2 0 0 1년에는1조원에달함.

□ 보통교부세의 교부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보이는데, <표5 >에나타나 있듯이

군의보통교부세가전체보통교부세의4 5 %

를 점하고 광역시는 전체 보통교부세의

3.4% 정도만을교부받음.

○ 지방교부세의 국세 비율이 1 3 . 2 7 %에서

1 5 %로 증가함에따라전체에서1.5% 정도

의 비중을 보이던 광역시 보통교부세는

3 . 4 %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광역시의 2 0 0 1년 보통교부세가 3천

억원인 데 반하여 군의 보통교부세액이4조

원에달하기때문에여전히군의보통교부세

가압도적으로높은비중을점유함.

□ 지방자치단체의재정력이 풍부할 경우 지방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가 되는데

2 0 0 1년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그리

고경기도내의 8개시가 불교부단체임.

□ 지방교부세는 상대적으로 저개발지역인 군

에 그 지원액이 집중되어 있고 또한 수도권

에 소재한상당수의지방자치단체들이동 재

원을받지않기때문에지방교부세액의증가

는 전체적인지방재정의확충이아니라비수

도권에 대한 이전재원의 지원을 집중시키는

효과를발휘함.

○ [그림3 ]에는1인당지방교부세의지역별분

포가 나타나 있는데, 이 그림에서 두드러지

는 특징은 지방교부세 규모가 인구 규모에

대하여뚜렷하게역비례한다는점임.

<표4> 지방교부세내역과추이

(단위: 백만원)

주: 2000년도까지는 최종예산, 2001년도는 당초예산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2 0 0 1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01.

1 9 9 2 3 , 9 2 7 , 7 4 9 3 , 5 3 3 , 7 2 6 3 5 3 , 3 7 3 4 0 , 6 5 0

1 9 9 3 4 , 4 1 3 , 0 8 5 4 , 0 1 1 , 8 9 6 4 0 1 , 1 8 9 0

1 9 9 4 4 , 8 6 2 , 6 4 5 4 , 2 9 5 , 0 6 2 4 2 9 , 5 0 7 1 3 8 , 0 7 6

1 9 9 5 5 , 7 2 5 , 5 2 6 4 , 9 8 5 , 6 6 1 4 9 8 , 5 6 5 2 4 1 , 3 0 0

1 9 9 6 6 , 6 3 5 , 4 4 0 5 , 7 9 7 , 9 4 0 5 7 9 , 7 9 4 2 5 7 , 7 0 6

1 9 9 7 7 , 0 4 0 , 7 0 9 6 , 1 4 2 , 6 6 6 6 1 4 , 2 6 6 2 8 3 , 7 7 7

1 9 9 8 7 , 2 5 1 , 2 8 9 6 , 3 5 3 , 8 4 2 6 3 5 , 3 8 4 2 6 2 , 0 6 3

1 9 9 9 6 , 9 0 0 , 4 1 5 5 , 7 8 2 , 5 1 8 5 7 8 , 2 5 2 5 3 9 , 6 4 5

2 0 0 0 8 , 2 6 1 , 5 4 6 7 , 4 6 8 , 6 7 8 7 4 6 , 8 6 8 2 0 8 , 0 7 4

2 0 0 1 1 0 , 3 0 0 , 7 8 3 9 , 3 1 2 , 0 7 6 9 3 1 , 2 0 7 2 3 6 , 5 0 7

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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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절대액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

라서 증가하지만 1인당 지방교부세 규모는

인구가증가함에따라뚜렷하게감소함.

- 특히 [그림 3 ]에서확인할 수 있는바와같이

인구가1 0만명이하인군 지역의경우인구와

1인당 지방교부세간의역관계가 더욱 뚜렷하

게 나타남.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공식을 바탕으

로 지방자치단체별로배분하는보통교부세와

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별로필요한 특별수요

에 대응하여배분하는임의적( d i s c r e t i o n a r y )

교부금임.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은 시책사업수요

(30%), 재정보전수요(20%), 재해대책수요

(10%), 지역개발수요(20%), 특정현안수요

( 2 0 % )로 구분되는데, 시책사업수요의세부

사업의 경우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에

서 소화할수있는사업들이많음.

-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전체적인 통합·

재조정을 통하여 특별교부세의 비중을 줄일

수있는여지가있음.

- 일본의경우지방교부세총액의6 %가 특별교

부세로운영되고있으며영국에서는교부금의

공식변경으로인한충격을 완화하기위한수

단으로만특별교부금(special grants)이활용

되고있음.

<표5> 보통교부세의자치단체별분포

(단위: 억원, %)

주: 보통교부세 최종예산( 2 0 0 1년은 당초예산) .
자료: 행정자치부, 「2 0 0 1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01.

계 6 1 , 4 2 6 1 0 0 6 5 , 9 9 2 1 0 0 5 7 , 8 2 5 1 0 0 7 4 , 6 8 7 1 0 0 9 3 , 1 2 1 1 0 0

광역시 9 2 8 1 . 5 9 7 9 1 . 5 8 4 3 1 . 5 1 , 0 9 9 1 . 5 3 , 1 2 5 3 . 4

도 1 1 , 3 4 0 1 8 . 5 1 2 , 1 9 2 1 8 . 5 1 0 , 4 6 9 1 8 . 1 1 2 , 9 5 4 1 7 . 3 1 6 , 3 6 4 1 7 . 6

시 2 1 , 8 5 8 3 5 . 6 2 3 , 3 0 2 3 5 . 3 2 0 , 7 2 2 3 5 . 8 2 7 , 0 8 3 3 6 . 3 3 2 , 7 9 8 3 5 . 2

군 2 7 , 3 0 0 4 4 . 4 2 9 , 5 1 9 4 4 . 7 2 5 , 7 9 1 4 4 . 6 3 3 , 5 5 1 4 4 . 9 4 0 , 8 3 4 4 3 . 8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규모 구성비율 규모 구성비율 규모 구성비율 규모 구성비율 규모 구성비율

[그림3] 1인당교부세와인구의상관관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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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준재정수요액의개관

□ 기준재정수요액은기초수요액과보정수요액

으로구성되어있음.

○ 기초수요액은 도로비, 하천비 등과 같은 세

출 항목을기준으로항목별기준지표(공무원

수, 면적, 도로나 하천의 연장 등)에 단위가

격을 곱한 후 지역적 특색을 감안한 보정계

수를적용하여산출됨.

○ 보정수요액은기초수요액이 포착할 수 없는

행정·재정상의수요를반영하는것인데, 중

등교원인건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일반

재정보전금, 수요 인센티브, 도농통합시 재

정수요보강등이여기에포함됨.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및 나머지 광역시와

경기도는각각의무교육기관을제외한공립학

교 교원봉급의 100%, 50%, 10%를부담하

고 있음.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보통세 수입의 3 . 6 %

와 담배소비세수입의4 5 %를, 도는보통세수

입의3 . 6 %를 교육비특별회계에전출함.

- 광역시세·도세(공동시설세제외)의 27% 또

는4 7 %
1 )

에 해당하는금액이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보전금이 되고 재정보전금의 9 0 %

가일반재정보전금임.

- 지방공무원정원감축, 사무보조일용인부절

감, 경상경비 절감, 상수도요금 현실화, 읍면

동 통합유도, 지방청사관리적정화 등 경비

절감노력을기울인지방자치단체에게는수요

인센티브를부여

- 도농복합시가탄생할 경우 5년 동안 동 지역

의 기준재정수요액과 읍면지역의 기준재정수

요액을 통합 전과 마찬가지로 별도 산정하고

5년의유예기간이만료되면9% 내의기준재

정수요액을보정수요액에포함.

□ 기준재정수요액은 1 9 9 9년부터 2 0 0 2년까지

3년동안66.3% 증가하였음.

정책토론리포트

<표6> 기초수요액증가추이

(단위: 백만원,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산정해설』, 1999, 2000, 2001.

합계 1 4 , 4 7 1 , 7 0 0 1 6 , 2 7 5 , 4 4 1 2 0 , 3 5 5 , 5 2 8 2 4 , 0 6 7 , 4 1 4 1 2 . 7 2 5 . 1 1 8 . 2

광역시 1 , 5 8 0 , 1 0 0 3 , 2 8 8 , 4 8 8 3 , 7 9 8 , 5 2 2 4 , 5 0 7 , 7 9 5 1 0 . 8 1 5 . 5 1 8 . 8

도 3 , 4 7 3 , 5 0 0 2 , 5 3 7 , 0 5 8 3 , 0 7 4 , 4 1 1 3 , 9 7 3 , 4 5 1 - 27.0 2 1 . 2 2 9 . 2

시 5 , 1 0 7 , 5 0 0 5 , 9 1 2 , 8 9 8 7 , 0 6 4 , 5 6 5 8 , 4 6 9 , 2 3 9 1 5 . 8 1 9 . 5 1 9 . 9

군 4 , 3 0 9 , 7 0 0 4 , 5 3 6 , 9 9 7 6 , 4 1 8 , 0 3 0 7 , 1 2 5 , 9 2 8 5 . 2 4 1 . 5 1 1 . 3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증가율

2 0 0 0 2 0 0 1 2 0 0 2

1 ) 인구 5 0만명 이상의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
는 시의경우는 4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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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동 기간동안지방세나국세수입증가

율을훨씬상회하는것임.

○ 또한<표6 >과 [그림4 ]에서확인할 수 있듯

이 연도별 증가율은 지방자치단체 종류 및

연도에따라큰 폭의차이를보임.

- 2 0 0 0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광역시의 기

준재정수요액이2배 증가한반면도의기준재

정수요액은전년도에비하여27% 하락하였음.

- 군의기준재정수요액은2 0 0 0년도에5.2% 증

가하였으나 2 0 0 1년도에는 4 1 . 5 %로 크게 증

가하였음.

Ⅲ.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 분석

1. 연구의목적

가. 지방교부세 지역간 배분의 특징( S t y l i z e d

F a c t )

□특징1: 지방교부세배분후 1인당지역간세

입의순위역전현상이발생함.

○ 1인당 세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자치단

체가지방교부세배분이후1인당세입이상

대적으로 낮은 지방자치단체가되는 경우가

흔히발생함.

○ 지방교부세로 인한 지역간 세입순위의 역전

은 시계열적으로변동함.

□ 특징2: 지방교부세배분후 1인당지역간세

입의 순위역전 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자치단체 종류별, 연도별) 1

인당지역간세입의격차가확대되는경우도

흔히발생함. 

○ 지방교부세로인하여지역간세입격차가확

대될경우지방자치단체세입의散布度(변이

계수 또는 지니계수로 포착)가 커지므로 지

방교부세가지역간세입분포를보다역진적

으로만든다는주장이가능함.

□ 특징1의 규모를 포착하는 척도는 지니계수

의 분해를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2) 

특징2는

지방교부세의형평화효과에관한기존연구

에서여러번 확인되었음.

○ 특징1이특징2를반드시의미하는것은아님.

- 지역간세입의순위역전이발생하더라도세입

격차가 지방교부세 배분 이전에 비하여 줄어

드는것이가능함.

2) 김정훈( 2 0 0 1 )에 방법론이자세히 논의되어 있음.

[그림4] 기준재정수요액변화율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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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교부세 형평화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의분석틀

□ 기준재정수요액 중심으로 지방교부세의 형

평화효과를분석

○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는 기준재정수입

액과 기준재정수요액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기준재정수입액을 중심으

로 동재원의형평화효과가연구되었음
3 )

.

- 지방교부세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 1인당)이 얼마나 균등해졌는가가 지방교부

세 평가의준거의틀로사용됨.

□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1인

당) 분포를 확대한다는 점(특징 2)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미치

는 영향이 역진적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다. 연구의내용및목적

1) 특징2가 발생하는 이유

□ 지방교부세의 배분공식에 따라 지방교부세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기준재정수

입액)에 반비례하고 기준재정수요액에 정비

례하도록되어있음.

○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무관하게 결정되면 지방교부세는

지역간재정력격차를완화시킬수밖에없음.

□ 그러나, 기준재정수요액과 인구 규모 간에

강한역관계가존재함.

- 지방교부세와인구규모간역관계는[그림3 ]

에서확인할수 있는바와같이매우뚜렷함.

□ 또한[그림5 ]에서확인할수 있듯이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비하여 반드시 1인당 지방세 세입이

적은것은아님.

□ 결과적으로, 1인당재정력이 반드시 낮다고

볼 수 없는지역에 큰 가중치를두고기준재

정수요액이 계산되므로 지방교부세가 상대

적으로부유한지역에보다많이배정된다는

인상을줄수 있음.

정책토론리포트

[그림5] 1인당지방세의분포(시·군, 1999)

3) 박완규·이종철(2002), 박완규(1996, 1999), 박정수
(1997), 박병희(1996), 이계식(199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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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형평화효과와정책과제

2) 기존연구의 평가

□ 기준재정수입액(재정력)만을기준으로 지방

교부세의역진성또는누진성을평가하는기

존의연구는다음과같은암묵적인가치판단

을바탕으로하고있음.

○ 지방교부세의 배분 공식에서 기준재정수요

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사용되고 있지만 기

준재정수요액이갖는의의는무시됨.

○ 기준재정수요액의 의의가 무시되면 지방교

부세로인한1인당세입의지역간격차확대

를 방지하는 방안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대

한국가적지원을축소하는것임.

3) 연구의목적

□ 지방교부세의배분공식에기준재정수요액이

포함되어있는구조자체가잘못되었다고보

기는힘듦.

○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일반보

조금의 지원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바탕으로하고있음.

○ 인구가 상대적으로적은지역에 대한 중앙정

부의 지원은 외국에서도시행되고있으며 특

히수도권과밀로인한사회적비용이큰우리

나라에서는그의의가더크다고할수있음.

□ 지방교부세로 인한 세입격차 확대의 문제점

을 교정하는대안을도출하기위해서는기준

재정수요액의 특징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

야함.

○ 지방교부세로 인하여 세입격차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은 기준재정수요액의 특징 분석을 바탕

으로제시된것이아님.

-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방법 및 규모

를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제공하지않음
4 )

.

□ <표6 >에서확인할수 있는바와같이기준재

정수요액의 신장률이 국세나 지방세의 세입

기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고, 또한 산정이

임의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준재정수

요액의의의를인정하더라도이를개선할수

있는여지는많이있음.

○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은 상대적으로 명확

한 기준에근거한반면기준재정수요액은계

산과정이복잡하고임의적인요소가많아시

계열적안정성이떨어짐.

○ 또한 지방교부세의 지역간 배분에는 기준재

정수입액보다 기준재정수요액이 결정적인

영향을미침.

□ 기준재정수요액산정의 개선방안 도출은 크

게 두 가지측면에서접근할수있음.

○ 중앙과지방간수직적재원배분측면: 기준

4) 김태일( 1 9 9 9 )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지
방교부세의 지역간분포를분석한예외적 논문으로 지방교
부세의 지역간배분이역진적이지않다는것을 보였으나 기
준재정수요액의문제점은 분석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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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행정경비(필수적인

지방공공재의 공급비용)이므로 지방예산의

회계적 분석 및 지방세출의 공공성 및 적정

성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토대로 필수적인

지방공공재의공급비용을결정함.

○ 지방간수평적재원배분측면: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법으로 결정되므로 기준재정수요액

의 지역간 분포가 동 재원의 수평적 형평성

에 큰영향력을미침.

□ 본 연구에서는수평적재원배분측면에서지

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특

히 기준재정수요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순위및 지방자치단체간세입격차에미치는

영향력을분석하였음.

○ 지방교부세의수평적 형평화 효과의 분석은

필수적인 지방공공재의 공급비용이 무엇인

가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

으므로중앙과지방간수직적재원배분의개

선방향에대한정보도제공할수 있을것임.

- 세입순위변동률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신장률

간 통계적연관성이있을수있음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할수 있는지방자치단체간수평적불형

평성의척도는지니계수의분해를통하여얻

어짐.

○ 국가 재정정책의 경우 A t k i n s o n ( 1 9 8 0 )과

Plotnick(1981), 그리고 Lambert and

Yitzhaki(1995) 등에서 소득파악( m e a n s -

t e s t )의 미흡, 비효율적 행정 집행, 소득의

정의에 대한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수평적

불형평성이야기될수 있음이논의되었음.

- 그러한불형평성의척도로재정정책으로인하

여 소득순위가시계열적으로불안정하게변동

하는것을들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이러한방법론을바탕으로기

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각각이 지

방자치단체의 세입순위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측정하였음.

○ 분석결과기준재정수입액보다기준재정수요

액이 지방자치단체의세입순위에 미치는 영

향이 결정적으로 크고, 또한 이러한 영향력

이 시계열적으로 불안정하게 변동한다는 점

이발견됨.

- 지방교부세로 인한 세입순위 변화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은 전체적인 세입 격차만을 분석

하는기존의연구와차별됨.

2. 분석의기본틀

가. 평준화계수

□ 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수입을T , 지방교부

세를 S 라 하고 지니계수를 G 로 표현하면

평준화계수ф 는다음과같이 정의됨.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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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평준화계수의 의미는 [그림 6 ]에서 확인할

수 있음.

○ф= 1이면지방교부세배정이후지역간세

입 격차가없다는것을의미함.

○ф= 0이면지방교부세로인한세입격차감

소가없다는것을의미함.

○ф 가 0보다 작으면 GT + S가 GT보다더 커

서 세입격차가확대되었다는것을의미함.

□[그림 6 ]은 사실 평준화계수 ф의 공식 ( 1 )

을 정확하게묘사한것은아님.

○지방교부세가 배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세

입순위( [그림 6 ]의 x -축)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GT와 GT + S를 하나의 로렌츠 곡선

그림에서묘사하기어려움.

- 따라서평준화계수의변화는세입순위의변동

과세입격차의변동을함께포함한것임.

□ 평준화계수에기준재정수요액과기준재정수

입액이미치는효과를분리해서살펴보기위

하여다음과같은기호들을사용함.

○ 재정정책 전의 세입순위 백분율을 Fb, 재정

정책후의세입순위백분율을Fb 로 표시

○ 1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을 ξ, 기준재정수입액

(지방세)을t, 조정률을α, 기준세율을β, 1인

당지방교부세를s 로표시

○ 변수x와y간 공분산을Co(x, y)로표시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총액이 지방자치단

체 전체세입(지방세+ 지방교부세)에서차

지하는 비중을 θT ( E [ T ] / ( E [ T ] + E [ S ] )로

표시

□ 이상의기호를사용할때 지방교부세의공식

은다음과같이표현됨.

( 2 )

□ 식 ( 2 )를 식 ( 1 )에 대입하고 Lerman and

Yi t z h a k i ( 1 9 9 5 )의 지니계수분해공식을( 1 )

에적용하면,

( 3 )

지방교부세의형평화효과와정책과제

s =α(ξ-βt )

ф= 1 -θT( 1 -αβ) Cov(t, Fa)-θT
αC o v (ξ, Fa)

Cov(t, Fb)-θT
C o v (ξ, Fb)

[그림6] 평준화계수의정의

ф=GT- GT + S= 1 -GT + S

GT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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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 3 )에서오른쪽두 번째 항은지방세(기

준재정수입액)가 평준화계수에 미치는 효과

이고세 번째항은기준재정수요액이평준화

계수에미치는효과이므로이를간명하게표

현하면,

( 4 )

○ 식 ( 4 )에서A는 α와 β가 1에 가까울 경우 0

에 접근하기때문에그 규모가크지않음.

○ 따라서평준화계수의규모는1을기준으로

하여식 ( 4 )의오른쪽세번째항, 즉기준재정

수요액의영향력에따라서그규모가결정됨.

□ 식 ( 4 )의 B를 평가할 때 기준재정수요액의

규모가 시계열적으로 증가할 경우 C o v (ξ,

Fa)가 증가하지만 B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아님.

○ θT= E〔t〕/ (αE〔ξ〕+ ( 1 -αβ) E〔t〕)이기 때문

에 이 항은ξ의 평균적 규모에 대해서는영

향을 받지 않고 ξ의 분포에 의해서만 영향

을 받음.

- 즉, 1990년대의중앙사무의지방이양으로인

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의 규모가 커졌을 경우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부담만이 늘어나지

않고 군이나 시의 사무부담이 일률적으로 증

가할경우B는 변화하지않음.

- 따라서시와군 전체를대상으로한 평준화계

수의분석보다는시, 군, 광역자치단체를별도

로분석하는것이보다 의미있을것임.

□ 식 ( 4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α, β, θT, t, ξ,

Fb, Fa 등을 알아야 하는데, α, β, θT, 그리

고 t는「지방세정연감」과「지방재정연감」

을 통하여 알 수 있고, Fb와 Fa도 각 지방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를 파악하여 계산할

수 있음.

○ 식 ( 4 )를 계산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알아

야 하는 것은 1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인 ξ인

정책토론리포트

<표7> 지방교부세의평준화계수및기준재정수요액의영향력(광역)

주: C = B/(1+A).

평준화계수(ф) 0 . 2 5 2 1 0 . 0 4 8 2 0 . 1 0 2 3 0 . 1 2 0 8 -0 . 0 1 0 0 -0 . 1 3 0 3 -0 . 0 5 8 2 -0 . 2 3 2 9 0 . 1 2 8 4 0 . 0 2 7 9

Cov(t, Fb) 0 . 0 1 2 9 0 . 0 1 3 2 0 . 0 1 5 8 0 . 0 1 8 7 0 . 0 2 0 3 0 . 0 2 1 0 0 . 0 2 4 1 0 . 0 2 1 7 0 . 0 2 7 1 0 . 0 3 0 9

Cov(t, Fa) -0 . 0 0 8 4 -0 . 0 0 8 4 -0 . 0 0 9 5 -0 . 0 0 8 4 -0 . 0 0 9 1 -0 . 0 1 0 3 -0 . 0 1 0 8 -0 . 0 0 7 3 -0 . 0 0 8 0 -0 . 0 0 8 0

1 + A 1.0108 1.0163 1.0179 1.0149 1.0172 1.0215 1.0211 1.0140 1 . 0 1 5 9 1 . 0 4 7 8

비중= C -0.7506 -0.9525 -0.8995 -0.8810 -1.0098 -1.1276 -1.0570 -1.2296 -0 . 8 7 3 6 -0 . 9 7 3 4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A = -θT( 1 -αβ) Cov(t, Fa), B=-θTαC o v (ξ, Fa)
Cov(t, Fb)- C o v (ξ, Fb)

ф= 1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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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식( 4 )의 ф는식 ( 1 )의 공식으로도계산

될 수 있기 때문에 식 ( 4 )의 B는별도의 계

산없이 잔차항으로도출될수있음.

3. 분석결과

□ 평준화계수에기준재정수요액이미치는상대

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 ( 4 )의 B가

( 1 + A )에서차지하는비중을계산하였음.

○ A의 규모는 미미하기 때문에 평준화계수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는 1에서 기준재정수요

액의비중을계산한것과비슷함.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평준화계수가 1 9 9 1년

부터1 9 9 8년까지9년동안지속적으로감소

하였다가 1 9 9 9년에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

였고2 0 0 0년에다시상승하였음.

○ <표7 >에서확인할수 있듯이B의규모는평

준화계수의 규모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정도

로 큼.

□ 일반시의 평준화계수의 시계열적 추이는 광

역시의경우와유사함.

○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평균화계수가 1 9 9 5

년부터0보다작아진반면일반시의평준화

지방교부세의형평화효과와정책과제

<표8> 지방교부세의평준화계수및기준재정수요액의영향력(기초시)

주: C = B/(1+A).

평준화계수(ф) -0.1132 -0.2255 -0.2761 -0.3838 -0.4962 -0.4323 -0.8033 -1.0329  -0 . 8 4 7 4 -0 . 7 1 5 4

Cov(t, Fb) 0 . 0 0 7 1 0 . 0 0 7 9 0 . 0 0 8 5 0 . 0 0 9 4 0 . 0 1 0 9 0 . 0 1 3 8 0 . 0 1 1 5 0 . 0 1 0 6 0 . 0 1 0 9 0 . 0 1 4 4

Cov(t, Fa) 0 . 0 0 1 8 0 . 0 0 1 6 0 . 0 0 1 1 0 . 0 0 2 0 -0 . 0 0 2 1 -0 . 0 0 0 7 -0 . 0 0 0 9 -0 . 0 0 1 4 -0 . 0 0 0 2 -0 . 0 0 0 2

1 + B 0.9537 0.9519 0.9689 0.9518 1.0364 1.0098 1.0151 1.0254 1 . 0 0 4 2 1 . 0 0 2 1

비중= C -1.1187 -1.2369 -1.2850 -1.4033 -1.4787 -1.4280 -1.7914 -2.0073 -1 . 8 4 3 8 -1 . 7 1 3 9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표9> 지방교부세의평준화계수및기준재정수요액의영향력(군)

주: C = B/(1+A).

평준화계수(ф) 0.3065 0.4201 0.3901 0.3827 0.3518 0.2352 0.1693 -0.0702 0 . 0 5 5 3 0 . 0 6 9 9

Cov(t, Fb) 0 . 0 0 7 4 0 . 0 0 9 0 0 . 0 1 0 3 0 . 0 1 3 1 0 . 0 1 5 6 0 . 0 1 4 4 0 . 0 1 5 6 0 . 0 1 3 6 0 . 0 1 5 3 0 . 0 1 8 4

Cov(t, Fa) -0 . 0 0 3 1 -0 . 0 0 5 1 -0 . 0 0 6 4 -0 . 0 0 7 5 -0 . 0 0 9 1 -0 . 0 0 8 8 -0 . 0 0 7 8 -0 . 0 0 8 3 - 0 . 0 0 9 8 -0 . 0 1 2 4

1 + B 1.0286 1.0487 1.0548 1.0505 1.0517 1.0483 1.0402 1.0490 1 . 0 6 2 8 1 . 0 4 0 8

비중= C -0.7021 -0.5994 -0.6302 -0.6357 -0.6655 -0.7757 -0.8372 -1.0669 - 0 . 9 4 8 0 -0 . 9 3 2 8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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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는 1 9 9 1년에 이미 0보다 작았으며 그

규모는1 9 9 0년대에지속적으로하락하였음.

○ 기준재정수요액이 평준화계수에 미치는 영

향이1 9 9 8년까지강화되었다가1 9 9 9년부터

조금씩상승하였음.

□ 군의 평준화계수가 일반시의 경우와는 달리

1 9 9 8년을 제외하고 1 9 9 0년대 전반에 걸쳐

0보다큼.

○ 1 9 9 0년대 초반에는 평준화계수가 0 . 4에 근

접하는수준을유지하였으나1 9 9 5년부터그

수준이급격하게하락하였음.

○ 1 9 9 8년에 평준화계수가 0 이하를 기록하였

으나1 9 9 9년부터군에서의평준화계수도상

승하였음.

○ 군의 기준재정수요액이 지방교부세 분포에

미치는 영향력은 광역자치단체나 일반시에

비하여 낮은편이나 1 9 9 5년 이후부터그 규

모가크게증가하였다가1 9 9 9년부터조금씩

완화되기시작하였음.

Ⅳ. 분석의 요약 및 정책과제

1. 분석의요약

□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준화계수가 하락

하여왔고그 주된원인은기준재정수요액이

지방자치단체간일반세입격차및 순위역전

에 큰영향력을행사하였기때문임.

○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일반시의 경우에 두드

러짐.

○ 일반시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의 분포가 크게

변화된 주된 이유는 시·군 통합시가 1 9 9 5

년 이후부터많이탄생하여동일한일반시라

하더라도 각각이 담당하는 행정서비스의 격

차가커졌기때문일수 있음
5 )

. 

□ 시·군 통합이나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이양

은 광역자치단체와 군에서 기준재정수요액

의 분포가 왜 크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설명

하지는못함.

○ 광역자치단체의 평준화계수는 1 9 9 5년 이후

변화가뚜렷하게관찰되고있으며군의경우

그러한추이는더욱더 뚜렷함.

□ 1 9 9 8년과1 9 9 9년 사이에기준재정수요액이

지방교부세의격차증가및 일반세입의순위

역전에미치는영향력이크게줄었음.

○ 이 기간은우리나라가외환위기를겪은기간

이기때문에경제적환경의변화가기준재정

수요액산정에영향을미쳤다고일단추측해

볼수 있음.

○ 그러나 기준재정수요액의산정 기준은 거시

경제지표와 직접적인관계가 없고, 특히기

정책토론리포트

5 )1 9 9 5년 1월 2 0개, 1995년 4월 1 4개, 1995년 5월 5개의
통합시가 탄생하였고 1 9 9 6년에는 5개의 군이 시로 전환되
었으며, 1997년에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되었음. 또
한 1 9 9 8년에는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여수시로 통합되
었고 2개의군이 시로전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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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재정수요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

차 및 일반세입순위역전에미치는영향력이

왜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상관이 있는지가

쉽게설명되지는않음.

○ 1 9 9 9년과 2 0 0 0년에 평준화계수의 추이가

반전되는것은1 9 9 8년까지지속적으로확대

되어온 기준재정수요액의 영향력을 감소시

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으로 해석해 볼

수있음.

2. 정책과제

□ 법적, 제도적 범주 내에서 운영되는 지방교

부세의 성격상 기준재정수요액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경우는 발생

하지않을것임.

○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액의영향력을 어떤 수

준으로 설정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있음.

○ 지금까지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나

름대로의 기준만을 가지고 이를 계산하였을

뿐 기준재정수요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세입 격차 및 순위역전에 미치는 영향력은

별도로계산되지는않았음.

○ 따라서<표7 > ~ <표 9 >에서계산된기준재정

수요액의 영향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복잡하게 정의된 기준재정수

요액의 산정 기준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 기

준을제시할수 있을것임.

□ 기준재정수요액의영향력에대한이론적, 규

범적 성격 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의 영향력을 무조건 축소해

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는정책제안을내리

는 것은아직성급함.

○ 그러나, 지방교부세를산정할때 기준재정수

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지방교

부세의 지방자치단체간분포가 크게 달라지

므로 현재보다 기준재정수요액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의 수평적 불형평

성을증대시킬가능성이큼.

□ 관점에 따라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이 각 지방

자치단체가필요로하는필수적경비를의미

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수평적형평성을제고하는것이라는주

장도가능함.

○ 이러한 주장은 김정훈(1999) 및 원윤희

( 2 0 0 0 )에 제시되어 있고, 원윤희( 2 0 0 0 )에

서는 지방교부세의 형평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100% 인정하여

식 ( 2 )와는 달리 s= ξ-γt의 지방교부세 공

식을적용하는것을제안하였음.

○ 이와 같은 방식은 서울시 및 일본에서도 일

반보조금을배정할때 채택하는것이므로나

름대로의합리성을지니고있음.

○ 그러나, 이방식이수평적형평성을제고하기

위해서는기준재정수요액의정확하고합리적

인산정이필수적으로선행되어야할것임.

지방교부세의형평화효과와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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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재정수요액이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력에대한재검토와함께그러한영향력의시

계열적 변동이 왜 발생하는지를 검토할 필요

가 있음.

□ 향후기준재정수요액규모의축소여부에대

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여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을도출하는것이필요하며이를위

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산정의 정확성 및 객

관성을보장하는기준이마련되어야할것임.

○ 기준재정수요액이지역주민이원하는필수적

지방공공재의공급비용이라면필수재의성격

상수요가소득비탄력적일가능성이높음.

- 이러한전제하에서기준재정수요액의축소노

력이필요하다는주장도가능함.

□ 지방교부세의형평화 효과 및 기준재정수요

액의 성격 분석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정

보 공개가필수적임.

○ 영국의 경우 DETR(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ation, and the

R e g i o n s )의 홈페이지에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필요한측정항목, 단위비용, 보정계수

가모두Excel 파일형식으로공개되고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지방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및 Excel 파일의공개를통하여기

준재정수요액의성격분석을 용이하게 할 필

요가있음.

- 이 경우1 0조원을 넘어선 지방교부세 재원의

효율적 이용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이보다 활발하게이루어질수있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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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요액산정과정단순화에는신중해야

박완규/중앙대교수

본 논문은 지니계수의 분해를 통해서 기준재정

수요액이 세입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면에서학문적으로기여한바가크다고생각한다.

지방교부세산정제도는1 9 9 0년대들어매년개편

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의

변화에따라서지방교부세배분구조가어떻게변

했는지에대한분석도이루어졌으면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서비스

를제공하는데필요한최소경비를보전해주는역

할을 한다. 공공서비스를요구하는수준은대도시

나소도시나거의차이가없기때문에인구가적은

지역에필요한재원과인구가많은지역에필요한

재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구에

따른 규모의 경제도 고려해야 한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규모의경제로비용이낮아질수있고인구

가적은지역은규모의비경제로비용이높아질수

있으므로1인당 세입균등화를도모하는것이의

미가있는지에대해서는다소회의적이다.

기준재정수요액의 기능이나 역할을 분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보정계수의기능이다. 보정

계수는 낙후지역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

는 장치이다. 현재이러한보정계수자체가썩 만

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보정계수의기능을 잘 살

리면지역균형발전에기여할가능성이있다고보

인다.

평준화계수를이용한분석에서는지방교부세가

세입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모든 세입에서의 지니계수

와 지방교부세를뺐을때의지니계수를비교해야

한다고생각한다. 

보정계수는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는면도 있지

만, 상당히많은측정항목에서는가상적인금액과

실제예산규모를조정해주는역할을한다. 예산

의 효율적운영이 이루어지면보정계수를통해서

자동적으로기준재정수요액이축소되는메커니즘

토 론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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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이 조정이 되어야지 정책

적으로비율을축소하는것은지방교부세기본메

커니즘에반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

기준재정수요액산정과정의단순화에는t r a d e -

o f f가 있다. 산정과정을 단순화하면 객관성과 투

명성을보장할수있는 이점이있지만지방자치단

체에서 필요로 하는행정수요를 잘 반영하지 못

할수도 있으므로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지방교부세배분의정치경제적철학전환해야

박정수/서울시립대교수

우선본 논문의지방교부세의형평화효과분석

을 높이평가한다. 우리나라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정부간 관계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적으로 해석해

야한다. 우리나라의지방교부세제도는지역간형

평화만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지방자치단

체의기본적살림을보장해주는제도로지방재정

수요액측면을굉장히강조하고있다. 1인당세입

액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화를 분석하는 것

이적절하다는견해의배경에는이러한철학이있

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이고 효율

적인 자치단체간 형평화를 보려면 1인당 세입액

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 1인당 세입액의 차이를

완화하려면1인당일정액의지방교부세를배분하

는것이 현행의배분보다는효과적인것이사실이

다. 최근에기준재정수요액이연도별로많은변화

가있었던것은 도시부문에서새로생기는수요를

반영하기위해서많은수정들이있었기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겠지만,

과연규모의경제혹은규모의비경제, 그리고혼

잡비용이얼마나될것인가하는것은선험적으로

봤을때 알 수 없기때문에 효과적인 지방자치를

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인구유치경쟁을벌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1인당으로 수평적 형평

성을분석해야한다. 

기준재정수요의계산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측

정단위를유지한다는것은현재의 예산규모를그

대로보장해주는면이있는데현재가과다한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기준경비인가에

는 의구심이든다. 

다른 나라와는달리 우리나라교부세제도는가

부장적인교부세철학즉, 중앙정부가기초자치단

체보다 필요경비를더 잘 알고있고이를보장해

주는식으로운영되고있다. 논문에서우리나라의

평준화계수는 음수로 나타나는데 다른 나라에서

는 볼 수 없는 사례이다. 일본도우리와 매우 흡

사한제도를운용하고있지만음수로나타나지않

는다. 영국의경우도1인당지방세는인구별로별

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부장적인교부세 철

학으로 운영되는 교부세제도는 객관화와 단순화

가 필요하다고생각한다. 

논문에서 기초수요액증가추이가 명료하게보

여지고있는데, 이와같이증가율이시계열적으로

많이차이가나는것을볼 때 본 논문의기준재정

수요의 객관성 및 일관성 부족주장이 일리가 있

는 것으로보인다. 

현재와같이기준재정수요액과기준재정수입액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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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해서 재정부족액을 메꿔주는 시스템하에

서도현재와 같이모든지방세 수입의8 0 %를 기

준재정수입으로잡아줄것이아니라, 토지세를중

심으로 진정한 지방세를 만들어서 기준재정수입

액에서 빼준다면재정책임성의충분한 인센티브

를 제공해줄수 있을것으로보인다.

일반보조금보다특별보조금이더 많은 것도 정

부간 가부장적인철학이 배경이 된다. 아울러 지

방교부세도 국고보조금과의 연계를 가지고 배분

을 하는것이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목표자치단

체를정해서 각 자치단체들이목표자치단체와편

익과징세노력간비율을맞추도록하는것이바람

직하다고생각한다. 

형평화의 대상과 단일제도에 다목적을 부여하는

문제개선해야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위원

전체적으로참신하고 정책적 함의가 있는연구

라고생각한다. 특히, 기존의연구와차별성이있

고 연구자의학문적진지성과정책변화의지가적

절히담겨있는논문이다. 다만, 현실정책에대한

이해와시각이실제와약간의괴리가있고논문의

분석과정및결과의해석에있어서전문가사회에

서 다소논란의여지가있을수 있다. 

본 논문의분석결과와그에기초한정책함의는

궁극적으로 지방교부세가 형평화 시키고자 하는

대상즉, 무엇을형평화할 것이냐를결정하는정

책이슈와관련이있다. 이에대한정책적, 사회적

함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이루어지는분

석과 비판은 그 유용성 면에서 기본적인 제약을

가질수밖에없다(본연구도그 중 하나임). 그다

음으로 현행 지방교부세제도가수요( n e e d )와 재

정력( c a p a c i t y )을 직접 연계시키는 내부장치를

갖지못하고있는점을지적할필요가있다. 이와

관련하여작고큰 문제들이발생하고있으므로이

문제는 향후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한다. 본 연

구에서 기준재정수요의 중요성을 부각·강조한

점은기본적으로동의하나그것은현행지방교부

세 구조하에서는일견자연스럽고당연한것이다.

지방교부세의특징(stylized fact)라고제시한 내

용들이 과연그 정도의 수준과 정형성을 갖고있

는지에대해서도다소의문이제기된다. 

본 논문의 핵심은 1인당 세입격차와 기준재정

수요액에 주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1

인당세입격차를조정하는것이지방교부세가지

향하는 목표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그 이유

는 현행교부세 정책의목적이 1인당세입격차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때문이다. 따라

서 1인당 세입을토대로 분석한결과에 의존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경우여러가지 논란이 생

겨날 수 있다. 아울러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

를 분석하는방법으로지방세에교부세를더하는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지방세에 세외수입(경상세

외수입)을 더하는 등 보다 다양한 세입변수들을

활용해볼필요가있다. 지방재정의세입변수를자

칫 잘못선정·사용하면자치단체의재정력을과

소·과대 평가하는 편의( b i a s )가 발생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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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적절한데이터의선정에매우신중해야한

다. 그리고계량분석에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설

명을보다 구체적으로해줄 필요가 있다. 계량분

석을할 경우가장중요한 것은적정모델의설정

과모델의분석에사용되는데이터의객관성을보

장하는것이기때문이다.    

본 연구의분석결과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언

급을할 수 있다. 교부세가형평화를목적으로운

영되고있기때문에음수의형평화계수가나오는

것은문제이다. 그러나교부세제도를통해자치단

체간의재정순위가역전되는것은제한된 범위에

서 사실큰 문제가되지않는다. 그것은교부세제

도 자체가수요와재정력을연계시키는내부장치

를 갖지않기때문에발생할 수 있다. 논문의[그

림 3 ]은 시사하는바가매우크고앞으로 논의의

여지가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정확성·객관성·단순성을높여야한다는

주장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공감한다. 

지방교부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 국

가 및 지방재정제도가안고있는 문제는 단일제

도에다수의정책목적이동시에부여되어그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본

래의 목적에 충실한 제도를 유지해야 하고 만일

다른 목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에 적합한 다른

제도를도입하는것이합리적이다. 그럼에도불구

하고근년에하나의제도에다목적을부여하고그

것이부처간협의과정을거치면서“누더기제도”

가 되어버리는결과가 초래되는데이것은 재정제

도의본질적인문제라고생각한다.   

마지막으로1 9 9 0년대는 지방재정을 둘러싼 환

경변화 - 예컨대, 지방자치 실시와 민선체제 출

범, 시·군통합, 기능이양, 민영화등 기타행정

환경 변화변수 - 가 매우 심한 시기였는데 이와

관련된지방재정의영향을본 연구에서시도하는

교부세의영향과서로분리하여분석하기어려운

한계가있다.  

기준재정수요액, 현실적인재정수요고려해야

한승섭/행정자치부교부세과서기관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여러가지 제도운영의 개선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있지만, 구체적인효과분석까지실무적

으로다루어 나가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

아 이 부분에다소소홀한점이없지않다(일본의

경우도 같음). 교부세제도를 운영하고 발전시키

는 데있어서본 논문의결과를참고로하겠다. 

최근에 국가재원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되었다

고 하는데지방분권측면에서보면상당히바람직

한 일이다. 그런데 세외수입과 기금을 감안하면

아직도중앙과지방의재정수준이8:2 정도로다

른 나라에비해서 열악한재원배분체제를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원이양시 국가부담

기능이지방으로함께이양됨에따라외형상의재

정규모만확대되었을뿐실속이없다.

기준재정수요액이 최근 상당한 증가율을 보인

것은 1 9 9 9년은 외환위기로 재정규모가 매우 낮

은 상황을고려하고불교부단체를제외하면적정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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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이다. 

평준화계수가 하락한 것은 1 9 9 0년 이후에 지

방재정환경의급격한변화로재정수요에많은변

화가있었고 현실재정수요가많이반영되었기때

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1인당 세입액만 볼 것이

아니라 1인당 비용을 연계해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준재정수요액에 있어서는 일본의 제도를 원

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일본은 기준재정수요액에

현실수요를 반영하고있다. 일본의1 0개 월드컵

개최도시는월드컵경기시설비용조달을지자체가

상당 부분 지방채로 충당하는데, 지방채 충당의

30% 정도를보통교부세기준수요액산정시원리

금을반영해주도록하고있다. 이것은일본의 1 0

개도시에만 해당되는 수요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도시도 이런수요가 발생할 수도있기때문

에 보편적인재정수요로볼수 있다는것이다.

그리고 재해가 나면재해대책은지방채로 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

에 반영해주고있는데, 이는통상적으로단일자치

단체의 일년간운영경비뿐만아니라 현실적재정

수요를 기준재정수요액에고려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액자체를다른요인에관계

없이통상적으로운영하는경비만으로보는것은

무리가있다. 

제도적으로기준재정수요액은표준적인통상적

인 재정수요뿐만아니라 현실적인재정수요가고

려되어야 한다. 1990년이후에 지방재정 환경변

화와각종국가기능의지방이양에따른현실적인

재정수요들이 많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기준재정

수요액의 증가(변동)율이 그러한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안정화되면 그 변폭이 그

리크지않을 것으로본다.

우리나라의 현 기준재정수요액의 규모 수준은

자치단체일반회계실제예산(보조금등 특정재원

제외)의7 1 % ( 5년간평균)수준에불과하며, 기준

재정수입액산입비율8 0 %와의균형을감안할때

낮은수준으로, 이를80% 수준까지확대시켜나

가야한다.

또한, 이미성장단계에들어선선진국과는달리

개발·성장을지속해야 하는우리나라의입장과,

최근 지방분권화의 촉진으로 국가기능이 지방으

로 많이이전되는우리나라의경우지방재정수요

는 대폭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단계까지는

기준재정수요액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야 하므

로그 증가폭이클수밖에없고, 어느정도성장단

계에들어서면그 증가수준이둔화될수 있을것

으로생각된다.

수단이아닌목적에맞는정책을운용해야

홍동호/기획예산처산업재정과장

논문에서 특징적인 것은 평준화계수가 마이너

스를보일 뿐만아니라 2 0 0 0년에가까울수록마

이너스폭이커진다는것과지방교부세의기준재

정수요액이 지난 3년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면

서크게늘어났다는것이다.

평준화계수의마이너스추세는 평균적으로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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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방세수가 큰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많이

돌아감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1인당 교부세액 격

차를오히려더 확대시키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

것이지만, 군과같이인구가 적고 재정력이 취약

한 자치단체일수록 1인당 지방세수가 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목표를 가지고 의도한

것은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자치단체간의균형

발전의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볼 수도있다. 또,

그와같은현상은기준재정수요가어느정도의규

모가되지않으면공급되기어려운기본행정서비

스에속하는 것이적지않기때문에 소위 경제학

에서말하는규모의경제론을가지고도설명해볼

수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현재의교부세배분기준이정책

적의도를갖고 있지않은데도결과적으로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있는데, 이는 현행

교부세 배분제도에 어떤 체계적인(systemic) 왜

곡이있다는것을나타내는것이라고생각된다.

또, 측정단위와단위비용을곱하도록되어있는

기준재정수요액산출공식을생각해 볼 때도어떻

게그같은현상이발생할수있고기준재정수요액

이 그렇게큰 폭으로증가할수 있는지이해가잘

안된다. 이것은측정단위나단위비용등의모수가

근본적으로잘못되었을가능성, 측정단위중 인구

단위와 다른단위간의 관계가 비례적으로증가하

는 관계가 아닐 가능성, 산출공식에적용되는 또

다른요소인보정계수가어떠한작용을했을가능

성 등을 시사하므로그 세 가지 가능성에대해서

좀더심도있게살펴보아야할것으로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작은시·군에 상대적으로 교부세

재원이 많이 배분되는 현상이 당장 문제가 되고

있지않는것은지역균형발전이라는측면때문이

라고 판단된다. 따라서바람직한 것은, 기준재정

수요액은자치단체간의균질한기본행정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교부세제도의 기본목적에 맞게 산출

하고, 자치단체간의균형발전을위한정책수단으

로 교부세제도를활용할생각이면지금처럼결과

적으로 그런식으로 운용되도록할 것이 아니라,

그와같은정책목표를반영할 수 있는항목을 기

준재정수요 산출식에 추가하거나 자치단체간에

배분율을 차등화하는 식으로 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준재정수요액의결정, 합리적개선여지많아

신영섭/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평준화 계수의 분석에서 음수가 나타나는특징

적인 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원인에대한연구가더욱필요하다고생

각한다. 그리고지방자치 등 환경적 요인으로 시

계열 데이터상에 일관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가 적은지역에 지방교부세가많이배분된

다는것은인구집중등을감안하면반드시바람직

하지않다고할 수도없다. 

기준재정수요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으로개선할 수 있는여지가 매우많다고 생각한

다. 인구수의 크기를 떠나서 왜 지방재정에서부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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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병원과같이 만성적으로 적자가 나는공기

업은지방재정을유발시키는요인인데, 지방정부

가 지방공기업을지방재정으로운영하지않고시

장에 위임시키는 등의 조치로 기준재정수요액을

결정할때 이를더 합리화할수 있는여지가있는

것으로보인다. 또한본 논문에서말한것과마찬

가지로데이터와결정변수를알면많은개선의여

지를가려낼수 있을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다이나믹한 경제에서는 지니

계수만을가지고평가하기에는너무많은변수가

있기때문에한계를가지고있다고할 수있다.

결론적으로말해서 이 논문은 지방세 교부금을

포함한 지방재정문제에 대해서개선방안을제시

한다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야할 것으로본다.

지방교부세배분목적에맞는공식이마련되어야

김정훈/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평준화계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

의 문제이다. 기준재정수요액이최근상당히증가

했는데, 이경우모든기초자치단체가동일하게증

가했다면평준화계수에미치는영향은전혀없다.

세입격차라는표현을쓸 수 있는것인가에있어

서는지방교부세법자체에 충실하였다. 궁극적으

로 격차는다 있겠지만지방교부세가의도하는격

차가 어떤형태로 나타나는가를 보았을 때, 지방

세의 8 0 %만을 감안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비교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때의교부세의 의도가 무

엇인가, 이런의미에서의세입격차이지일반적인

세입격차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지방교부세에너무나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그런요소들을좀더단순화시켜서이해보

자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지방교부세로 충분한

보조를 하는 것이 의미는 있지만 문제는 목적을

가지고하는것이아니라결과적으로그렇게된다

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법에는고정비용과가변비

용을구분하고있는데이러한 고정비용과가변비

용을구체적으로밝혀내자는것이다. 고정비용을

감안하더라도이러한한계를 넘어서는강력한이

전이저소득 지역에일어난다는것은지역균형발

전 차원에서 지역 이전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

다. 제도적으로target base formula를분명히하

자고하는것이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앞

으로 연구를 이끌어 나갈방향이다. 이런 연구의

목적을바탕으로교부세제도에대한화두를 던진

차원에서이해해주길바란다.

발표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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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언 산 책

합리적 행동

종종 합리적 행동이 경제이론에서 전제로 가정되지만, 합리적 행동은 경

제행동의 전제가 아니다.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합리적

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기초적인 이론이다.

- 하이에크*(Law, Legislation, and Liberty 에서)

* 하이에크(Hayek, Friedrich August von)는1 8 9 9년5월8일오스트리아빈에서출생하였다. 1927년오스트리아경기연구소소
장이되고, 1929년부터빈대학교강사를겸임하다가1 9 3 1년영국으로옮겨, 런던대학교교수가되었다. 1936년까지화폐의순수이
론·경기순환의제원인 등에관한 J . M .케인스와의대논쟁으로그의 연구생활을보내고1 9 5 0년부터 1 9 6 2년까지 시카고대학교에
서 재직하였다. 다시유럽으로돌아온그는필생의 역작으로불리는《법, 입법, 자유》( 1 9 7 3 ~ 1 9 7 9 )를완성하였다. 1974년스웨덴
의 K . G .뮈르달과함께화폐와경제변동에대한연구로노벨경제학상을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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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배변화추이와 결정요인분석: 도시가구를중심으로 /成 明 宰

● 고용 효율성 제고를위한 조세·재정정책개선방안 / 李 哲印

● 세무조사의정책방향 /玄 鎭權 · 朴 倉均

● 우리나라재정운영행태에 대한연구 / 朴奇 白

● 전자상거래와조세: 국제적논의동향과정책시사점 / 洪 範敎 · 安 鍾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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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배구조의변화추이

1. 소득변화추이

도시가구의가구당평균총소득은1 9 8 2 ~ 2 0 0 0년 동

안 4 0 3만 7천원에서2 , 9 4 2만원6천원으로연평균(기

하평균) 11.6% 증가하였다. 근로자가구는1 9 1만 1천

원에서 2 , 8 4 8만 3천원으로 연평균 11.7%, 자영업자

가구는 4 3 2만 8천원에서 3 , 11 8만원으로 연평균

11.6% 증가하였다. 1998년의경제위기 이후 실업률

이 크게상승하면서근로자가구의소득이크게감소하

였음에도 불구하고근로자가구의연평균소득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데에는 1 9 8 0년대 후반~ 1 9 9 0년대 중반

에 걸쳐본격적으로이루어진노동운동과높은임금인

상률에기인하는바가컸던것으로판단된다.

1 9 9 7년에는경기하락에따라소득증가율이크게둔

화되었으며 1 9 9 8년에는 소득이 12.1% 감소하였다.

1 9 9 9 ~ 2 0 0 0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소득이 각각

11 . 5 %와 12.8%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명목소득

이 2 , 9 4 3만원으로 외형상 외환위기 직전 수준( 1 9 9 7

년 2 , 6 6 1만원)을초과하였다.

실질소득( 1 9 9 5년 소비자물가 기준)은 1 9 8 2년 7 6 9

만원에서 2 0 0 0년에는 2 , 4 2 1만 3천원으로 연평균(기

하평균) 6.6% 증가하였다. 실질소득은명목소득이크

게 증가하였던1 9 8 0년대후반~ 1 9 9 0년대중반( 1 9 9 3

년 제외)에매우빠르게증가하였다. 그러나1 9 9 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도시가구의 실질소득은

크게 하락하였다. 외환위기의 조짐을 보인 1 9 9 7년에

이미 실질소득이 1 9 9 6년 대비3.1% 감소( 2 , 5 0 6만원

→2 , 4 2 8만원)하였다. 1998년에는 6 . 7 %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과7 . 5 %의 소비자물가상승에따라실질소

득은 18.2% 감소하여 1 9 9 3년 수준과 비슷해졌다.

1 9 9 9 ~ 2 0 0 0년에는 10% 이상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경제위기의조짐을보였던1 9 9 7년 수준에도달하였다.

명 목 소 득 의 절 대 증 가 수 준 은 1990년 대

( 1 9 9 1 ~ 2 0 0 0 )가 1 , 4 7 3만원( 1 , 4 7 0→2 , 9 4 3만원)으로

1 9 8 0년대( 1 9 8 2 ~ 1 9 9 1 )의 1 , 0 6 6만원( 4 0 4→1 , 4 7 0만

원)보다 높았다. 그러나 실질소득은 1 9 8 0년대에

1 , 0 4 8만원 증가( 7 6 9→1 , 8 1 7만원)하여 1 9 9 0년대의

6 0 4만원( 1 , 8 7 1→2 , 4 2 1만원)보다 절대증가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1 9 8 0년대의 3저 호황기와 1 9 9 0년대의

경제위기가대비됨을간접적으로시사해준다.

7 0 2 0 0 2년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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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니계수의변화추이

지니계수는1 9 8 2 ~ 1 9 9 0년대중반까지하락세를보

였으며그 이후에는상승추세로반전되었다. 지니계수

는 1 9 8 2년 0.287, 1988년 0.269, 1993년 0 . 2 3 7로

하락하여 최저수준에 도달하였고 1 9 9 5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지니계수가 하락한

것은 소수의 고소득층에게집중되었던 경제발전의혜

택이저소득층까지확산되어소득격차가축소된데 따

른 것으로추정된다.

1 9 9 6년에는 0 . 2 4 3으로 지니계수가 상승추세를 보

이기 시작하였다. 1998년에는0 . 3 0 9로 급상승하였다

가 1 9 9 9년에 0 . 2 6 6으로 하락하였으며 2 0 0 0년에는

0 . 2 7 7로 다시상승하였다. 1999년에극심한경제위기

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였던 것처럼, 일면 소득분배

측면에서도최근위기상황에서벗어난것으로보인다.

다만1 9 9 9년의지니계수하락은분배격차가근본적으

로 축소되었다기보다는경제위기동안급등한데 따른

기술적반락(反落)으로볼 수있다.

최근경제구조뿐만아니라사회적의식구조및 인구

구성이 급속히 변화하면서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에

서처럼 분배 격차가 점차 확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진국에서는방만한 복지제도가 실업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많고, 첨단산업의 급

속한 발전과 사양산업의 도태 등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라산업간격차가확대되면서세전및 사회이전소득

이전단계의시장소득단계에서소득격차가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점차선진경제에 접근하면서 소득분배의

양상도 부분적으로 선진국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라

고할 수 있다.

3. 분배격차변화의특징

우리나라의경제발전초기에는특정산업위주의 불

균형성장정책에따라산업구조의양극화가진행되면

서 소득분배격차도 확대된 측면이 컸다. 반면최근의

소득격차 확대추세는 정보기술산업과 금융산업의 급

속한발전, 산업구조개편등 선진경제로의도약단계

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

도 지속적인 산업간 발전속도의 차이, 특히 경제위기

이후의 급격한 이혼율 상승과 노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인인구 비중의 급격한 상승 등과 같은 요인도 복합

적으로작용하여소득분배격차를확대시키고있는것

으로추정된다.

1 9 9 9년에는 경기회복으로 실업률이 하락하고 경영

여건이개선되면서근로자및 자영업자가구모두소득

재정포럼 7 1

최근의소득격차확대추세는정보기술산업과금융산업의급속한발전, 산업구조개편등

선진경제로의도약단계에서나타나는과도기적현상으로해석된다. 이밖에도지속적인

산업간발전속도의차이, 특히경제위기이후의급격한이혼율상승과노령화의진전에

따른노인인구비중의급격한상승등과같은요인도복합적으로작용하였다.



격차가 축소되었다.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안전망을

통한저소득층지원정책이크게확대되면서분배격차

축소에도 상당히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무직가구를

제외한 (취업)근로자가구의경우에는 1 9 9 9년에 지니

계수가 다소 상승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999년

에는증시활황과벤처활성화등을통해고액연봉자들

이 속출한 반면에, 취업근로자가구중 저소득층은 대

부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는 점에서 취

업 근로자가구내에서의소득격차는다소확대되었다.

그렇지만 무직가구를 포함한 근로자가구전체의 소득

격차는축소되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2 0 0 0년에는 실업률 하락에 따라 분배 격차가 더욱

축소될 수 있는 여건이 일부 형성되었으나, 하반기부

터의 경기악화로 실업률이 상승하였음에유의할 필요

가 있다.

전술하였듯이최근의분배격차확대는IT 산업의발

전과지식정보화사회로의진전, 연봉제등의성과주의

임금체계확산등과같은선진국형경제로의이행과정

에서혁신에성공한소수의진취적개척자에의해격차

가 주도되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인측면도관찰된다.

전술하였듯이최근의분배격차확대는사회의식구

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이혼율의 급상승과 그에 따

른 부녀자 가구의 급증, 노령화진전에 따른노인인구

비의 지속적 증가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의 변화도

크게영향을미치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Ⅱ. 분배구조의결정요인

최근소득분배 격차가 확대일로에 있는 것은, 성과

주의임금체계확산에따른연봉제도입, 구조조정, 선

진경제로의 진입과정에서나타나는 산업간 마찰(산업

간 비대칭적 발전),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

세계화·개방화 등에 따른 무한경쟁 체제의 도래 등

경제적 요인에 기인하는측면이 강하다. 특히1 9 9 0년

대 후반에는 경기변동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사회의식구조 및 인구학적 특성 등 비경제적 요

인의변화도크게영향을미치고있다.

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일반적으로실업률과경기여

건이소득분배구조에미치는영향은대단히크다. 단적

인예로실업률이상승한1 9 9 8년에분배격차가크게확

대된 반면,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업률이 하락하였던

1 9 9 9년에는분배격차가축소되었던사례를들수있다.

1 9 9 0년대중반만해도우리나라의실업률은2% 정

도로매우낮았다. 그러나경제위기를거치면서1 9 9 8

년에6 . 8 %에 이르렀고경제회복 이후에도3~4% 수

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5년간( 1 9 9 5 ~ 2 0 0 0년) 무직

가구(실업가구포함)의비중상승에의한소득분배격

차의 확대효과는 전체의 약 1 4 . 5 %에 이르는 것으로

7 2 2 0 0 2년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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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었다(고용여건의 악화요인을 감안하다면 이보

다 더클 수도있음) .

경제적 요인으로최근의 소득격차확대를 설명할수

도 있지만이혼율 상승, 인구의노령화에따른노인인

구비상승등 비경제적요인도 크게영향을 미치고있

다. 우리나라의이혼율은1 9 8 0년만해도인구1천명당

0 . 5 5건에 불과하였으나 1 9 9 0년 0 . 9 7건, 1995년 1 . 5

건, 1998년2 . 6건으로급증하는등 불과2 0년 동안다

섯배수준으로증가하였다. 65세이상의노인인구비중

도 1 9 8 0년 3 . 9 %에서2 0 0 0년에는7 . 3 %로 매우빠르

게 상승하였다.

이혼이나배우자의사망등에의한편모가정은일반

적으로저소득층에속한다. 그러므로편모가정의증가

는 소득격차의 확대요인이 된다. 노인 역시 일반적으

로 경제력이약하기때문에노인인구의증가는그만큼

소득격차를확대시킨다. 최근5년을 볼 때, 이혼 등에

따른여성가구주가구(즉, 편모가정)의비중상승에의

해 초래된 소득분배 격차 확대 기여도는 전체의

5~6% 정도로추정되었다. 마찬가지로노인인구비의

상승에의한기여도도5 ~ 6 %로추정되었다.

이상과같이무직가구, 여성가구주가구, 노인가구의

비율 상승에 따른 소득분배 격차 확대 기여도는

2 6 . 1 % (중복요인 제거시 1 8 ~ 2 2 % )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만약 경제위기 이후의 불완전 고용 상태

의 증가추세를 감안한다면소득분배 격차 확대효과는

이보다훨씬더 클것이다.

이 가운데이혼이나남편의사망등에의한여성가구

주 가구의 비율과 노인인구비 상승이라는 두 가지의

비경제적인요인만보더라도소득분배격차확대기여

도가11 ~ 1 2 %에 이를정도로매우높다. 교육이나본

인의노력등과같이소득분배구조에크게영향을 미

치는비경제적인요인들이무수히많다는사실을놓고

볼 때 객관적인조사자료를바탕으로계량적으로분석

한 상기의두 가지요인에의한소득격차확대효과가

1 2 %에 육박한다는것은결코작지않다. 따라서경제

적인 요인이나 정부의 정책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

분이넓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Ⅲ.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격차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1 9 9 9년에 경제가

회복되면서 격차가 크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

만 1 9 9 8년에는경제위기로인해소득격차가지나치게

확대되었음을 고려할 때 1 9 9 9년의 분배격차 축소는

기술적반락의의미를지닌다. 범세계적인지식정보화

사회로의진전, 연봉제확산, 이혼율급증및 노령화의

급진전 등의 여러 상황이 혼재되면서 1 9 9 0년대 중반

이후분배격차가확대추세로반전된것으로보인다.

최근전세계적인불황과미국테러사건으로인해경

기예측이 매우 어렵지만 향후 우리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더라도 완전고용수준에 가까운 2% 수준의 실

업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소득분배

격차가 가장 작았던 1 9 9 0년대 중반 정도의 소득분배

구조를재현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우리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성과주의에 입각한 임금

체계가 더욱 확산되고,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

라 당분간 업종별·직종별·산업별 임금격차는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진경제로의 성공적인 진

입이후 경제구조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소득분배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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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반대로 경제위기이

후의 실업급여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시, 국민연

금의 전국민 확대 등과 같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지원

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그러므로 실업률이 종전보

다 높은수준을유지하더라도반드시소득격차가확대

되지만은않을것이라는점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2 0 0 0년 현재이혼율이인구천명당2 . 6

건으로선진국수준에도달하였다. 서구에서는미혼자

들의동거가일반적이기때문에공식적인이혼율은사

실혼에기초한실질적인이혼율보다낮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결혼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노인인

구비는 11~18%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

다. 이혼율과 노인인구비의 상승은 소득분배 격차 확

대의주요 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획일적인균등분배는결코바람직하지않다. 오히려

일정수준의소득격차또는불평등은오히려사회경제

적으로바람직하다. 그러므로바람직한수준의격차와

그렇지 않은격차에 대한구분이필요하며, 재분배정

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구분을 통해 차별

적인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불확실성과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차별적 환경이 제공되어

있거나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결

과(분배)의불평등이빚어질수 있다. 이는바람직하지

않거나 불가피하게 초래된 불평등인 만큼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재분배를 통해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사회경제

전체의후생을제고할수 있다.

반면에 기회의 균등과 공정경쟁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태, 의지박약 등의 요인에 의해

불평등이 초래되었다면 이러한 부분 중 상당 부분은

오히려불평등한상태를사회적으로용인하는것이바

람직하다.

재분배를 위한 복지정책이 무조건적인 시혜정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시혜적 복지

정책은 동태적으로 노동공급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분배구조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이

는 다시 복지수요의 증대, 노동공급의욕의 추가적 저

하 등의악순환을되풀이할수 있기때문이다.

소득분배구조를사회적으로적정한수준으로개선시

키는 노력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경제제도나 유인수단

등의 개선과 함께 사회의식구조의 변화 노력 등도 병

행하여야한다. 우리나라의출산율은지속적으로하락

하고 있다. 이는 향후 생산활동가능 인구비중의 축소

를 의미하고, 부양인구, 즉사회경제적으로보호가 필

요한계층의비중증가를초래한다. 만약여성유휴노동

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정년 연장 등을 통한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를장려한다면이러한문제가완화또는

해소될수 있을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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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인식 및 접근

본 보고서에서는인적자원의효율적활용및 축적을

촉진하기위한정책 개발을목적으로고용의효율성문

제에 접근해 보았다. 우리나라 노동정책은 크게 보아

개발시대에는기능인력의양성을위해정부주도의직

업훈련체제를통해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였고, 1980

년 후반부터는인력의부족또는불일치( m i s m a t c h )에

대해중소기업의교육훈련, 재교육및 여성노동력의활

용을통해대처해나가려했다고요약될수 있다. 최근

IMF 위기이후에사상초유의실업사태가발생하였고

이에따라인력의수요를확충시키려는정책이그기조

를 이루고 있다. 1999년부터실업률이급격히 감소하

면서실업문제가다소진정되는기미를보이고있으나

실망실업자또는경제활동포기인구의증가에도불구

하고과거에비해인력수요가급격히줄어듦으로인해

실업률이상승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게다가이러한

상황속에서임시-일용직위주로고용구조가확대되고

있어 적어도 고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저금리시대로

접어든이상자본수요의감소와함께인력수요가보다

감소할것임을예측할수있다.

따라서 인력의 공급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

던 때와는달리본 보고서는보다효율적인인력활용

및 잉여인력 활용 측면에서 고용문제에 접근하였다.

과거의 접근법과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노동

시장 자체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여기서 파생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수반되는 외부성에 대한 고려라 할 수

있다.

첫째, 인력의 부족에 따른 공급확대 측면의 논리보

다는 어떻게 하면 인력의 수요를 촉발시키는가 하는

방향에 논의의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와같은기능

인력의양성은더 이상그 효과를발휘할수 없고자칫

실업문제를 보다 더 심각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인력의 수요를 촉발하는가

에 대한논의는현재까지심각한불황시공공근로사업

의 확충과 같은 방식에 국한된 감이 없지 않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한시적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른

어떤 정책보다 유용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향후

노동시장의 속성상 본질적으로수요 부족에 시달린다

면 수요창출을 위한효율적자원배분구조정립의 차

원에서노동시장을개선할필요가있다.

둘째, 고용의안정성보다는보다효율적인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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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전환을위한노동이동성에대한논의를하고있

다. 과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소기업 부문에서의

노동이동이대기업부문에비해높다는점을노동시장

의 이중적 구조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대기업에 편중

된 지원정책으로인해나타나는중소기업의과도한노

동이동 현상으로간주한 적이있다. 물론지나친 이동

현상 때문에 인력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어렵다는 점

이 인정되지만 생산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기술수준이 낮은 기업도 각종 감면제도 및 소득세 누

락 등의 혜택으로 인해 적정 이상으로 많이 창업함으

로써자본과인력이비효율적으로활용되고있다는점

에도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고본다. 물론과거대

기업에대한편중지원에대한폐해를보정하고자중소

기업에대한지원이정당화되기도하지만적어도지금

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지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볼 수 있다. 따라서과거에대기업들을중심

으로이루어졌던각종특혜조치들이외환위기이후줄

어든만큼이라도중소기업에대한지원도일부창업기

업을제외하고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향후경제

의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고용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흔히

언급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노사관계의 개선 및

고용조정의 용이성에 초점을 두고 주로 근로자 측면

에서의 부담을 떠안는 함의를 지니고 있는 반면, 고

용 효율성 개념은 고용관계가 보다 생산성을 극대화

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부담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자 및 경제 전체에게 이득이 되는방식으로 시장

이 형성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고용관계 효율

성의 개념은 노동시장 유연성 개념을 포함하되 근로

자 또는 사용자 어느 일방에게이득이 집중되지 않고

효율성의 증진을 통한 쌍방의 이득(mutual gain)이

되는 측면에서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하자는 시도라

할 수 있다.

Ⅱ. 정책방향 및 시사점

첫째, 노동 이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노동의 이동성 제고방안이란 직종간 그

리고 직종내 및 직종간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

도록 하는 개선책이라 할 수 있는데 주로 이동과 관

련된 비용을 낮추어 주는 것이다. 둘째, 원활한 생산

요소의 재배치를 위해 적어도 구조조정 기간에는 고

용보험을 상당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산업구조상 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지원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인력의 고용 및 활용을

증진할 수 있다. 넷째, 정보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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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작업장 내 갈등 및 각종 노사분규 등의 가

능성을원천적으로축소시키는방향으로나가자는것

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인력에대한초과수요가있던시

기의 가능한 한 이동성을 제약하려던 시각과 매우 상

반된견해라 할 수 있다. 먼저왜 갑자기 인력의 초과

수요에서 초과공급으로 노동시장이 변화했는가에 대

한 근본적질문부터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거

인력의초과수요는지나치게과열, 팽창된경제하에서

인력이부족했고따라서필요이상으로임금이상승한

것이지 정상적인 경제활동하에서인력에 대한 부족문

제가발생한 것은아니라는점이다. 과거에인력이 부

족했던 것은 잉여인력에 대한 정리를 통해 인력의 재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

은 데 기인한바 크며 만약에 그러했더라면 그다지 신

규인력에대한수요가 높지않았을 수 있다. 잉여인력

에 대한 해결이 어려운 이상 신규인력의 충원을 통한

생산성제고가불가피하게이루어지다보니인력의초

과수요 현상이 발생된 것이라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리 및 개인의 숙련도에 맞는 직업으로의 전환

이 많은거래비용을치르지않고이루어지도록조절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기에 필요한 재원은 사실상 이

러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지불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본다.

Ⅲ. 개별 정책방안

1. 이동성제고

먼저, 이동성제고에관한논의에서는직업훈련의활

성화를통해이직및 전직이보다원활히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미 직업훈련

관련인프라는기존훈련기관및 정규교육기관을통하

여 작동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기관의 규모를 확대하

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단, 고급인력양

성기능을 확대하기보다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지원책으로서의양성기능을 강화 및 확대하는 것

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나머지진정으로필요한인프라는첫째, 훈련필요분

야를엄밀하게선별하여인력의과·부족문제를공식

화된방법을통해구직자에게알려주는것이무엇보다

중요하다고판단된다. 정부가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고수할경우, 훈련프로그램의개발부터훈련생선발과

정 및 취업결과에대해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

하거나그렇지못할정도로훈련제도상문제가많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양성훈련에만집중하고 나머지 자생

력이있는 실직자들에대해서는약간의금전적보조내

지소득공제만을해주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부족부분에해당하는만큼의인력을정부가직

재정포럼 7 7

본보고서는보다효율적인인력활용및잉여인력활용측면에서고용문제에접근하였다.

과거의접근법과가장큰차이점은다음과같은노동시장자체의변화에대한인식과

여기서파생된문제해결에있어서수반되는외부성에대한고려라할수있다.



접 수강생을채워넣을것이아니라 민간스스로 등록

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규모에 한도

( c e i l i n g )를 두지않아야 한다. 예를들어I T부문이 현

재 계속초과수요가발생하고있으나훈련기관이부족

하여훈련인력을특정기준(예:나이)에의거하여수강

생을제한하고있다. 이는훈련기관에대한평가가 수

강생대비구직자의비율을기준으로이루어짐에따라

수강생에 대한 훈련기관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가발생하고있다고볼 수 있다. 따라서향후이들

인력에 대한지원은 정부가 훈련기관을 평가함으로써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 스스로

훈련기관을선택할수 있도록하여훈련기관의평가를

수강생이직접할 수 있도록하는것이보다타당한정

책방향이라 생각된다. 만약에 부득이 현행 훈련기관

중심의훈련체제를고수하려한다면보다수강생의특

성을 고려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훈련수강생의 인적

사항에대한정보를제출할수 있도록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이 곧 정부주도형 직업훈련시장의문제점

을 극복하는것이라할수 있다.

셋째, 수강생중심의 체제로 이전하는 것이곧 정부

의 규제가 사라지고 민간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아니라는점이다. 수요자중심의직업훈련제도를구축

하더라도 이들의 훈련·수강 실적에 대한 진위 여부

판별및 훈련효과를수요자에게공개하는절차를민간

에 맡기는 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세무조사 기법과 유사한 방식의 훈련참가 실적

에 대한통제가단기적 훈련의경우비용이지나칠 우

려가있지만장기훈련에대해서는필요하다고생각된

다. 이에 대한 자료 공개 등의 업무도 분명히 정부의

몫이될 것이다.

넷째, 직업훈련수요가없는기업을 인위적으로직업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양산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기업 규모별 직업훈련 수요를

알아본 결과, 중소기업의경우거의훈련수요가 없었

는데 이는 기본적으로우수인력을 유치하기에는임금

이 낮은것이문제이지이동그 자체가문제가되는것

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과거대기업에대한집중적

지원때문에우수중소기업마저인력을유출당하는것

은 분명히 문제로지적되지만그 경우또한자발적이

동을직업훈련을통해막을수는없는것이다. 따라서

직업훈련정책이단지정부의규제로만작용하거나또

는 준조세로만작용하기도하는문제점을인식할필요

가 있다. 이에더 나아가 직업훈련시장에대한중요성

이 충분히 부각된 이상 민간 주도의 직업훈련시장을

활성화할수 있도록초기단계에서세제상의지원이요

구됨에대하여논의하였다.

2. 고용보험의강화

원활한인력의재배치 및 구조조정을촉진하기위해

본고에서 고용보험의 구조가 적어도 구조조정기에는

한시적으로과감히확대될필요가있다고논의하였다.

먼저고용조정이가능하기위해서는다양한인력재배

치 노력이 사전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경직적 관

행이 이미 정착된 부문에 대해 한시적이라도 이직 및

전직지원이각종비용으로산정될 수 있도록하는것

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당분간 모든 기업에 대해서

고용조정 후 이직 및 전직 지원에 대해서 비용처리해

주며약간의세액공제를허용하는것이타당한방향이

라 판단된다. 한편, 고용보험재정에있어서현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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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는비교적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

으며 본 제도의 확충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같이

많은재정부담을수반하지않는것도일단긍정적이라

판단된다. 단, 본제도를 비자발적인근로자들에대해

혜택이 집중되도록하고, 도덕적해이를 막을수 있도

록 제도를획기적으로개선할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

보의비대칭성이도덕적해이현상의원인인만큼정보

의 완전성을 기하려는 노력과 함께 개인들이 비교적

필요에 의해정부보조를 수급할수 있도록 각종현물

보조제도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까지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높지 않은 이유

중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는 많은 실

업자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으면서도 중소기업의

외형을 은폐하고자 고용자 수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향후세무행정이과감히소득파악기능을확충

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제도의 확충이 단기적으로 보

험료납부자와수혜자간의심각한괴리현상을빚지는

않을전망이다. 이경우본 제도의 확대는 조세보다는

보험제도로서인식될소지가높으며이때지나친경제

적 왜곡현상은막을수 있다고 판단된다. 자발적실업

자와비자발적실업자를구분하는것이현 고용보험체

제하에서는 쉽지 않은데 이는 기업이 실제로 해고를

하더라도 추가적 비용은 사실상 물지 않아 자발적 이

직자또한해고자로행정처리할수 있기때문이다. 따

라서고용보험의확대시지나친보험료부담이발생할

수 있으므로향후경험료율제도를포함시켜자발적이

직자와해고에의한실직자를정확히구분하는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시행중인

고용보험료율을 다소 인상함으로써 비자발적으로 실

업에 처하는 근로자에 대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이들에 요구되는 재원을 여타 경제주

체들로부터 조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일단 제

대로 정립된 고용보험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를 통해

지원을하는것이재원조달의 경로를명확히 하고불

필요하게 목적세가 남발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적절한조치라판단된다.

3. 조세지원제도개편

한편, 산업구조상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조세지원

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 과거 압축성장을 하는 동안

규모의경제를이용한산업의팽창이부가가치를창출

하는데 유리한 수단이었음을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가급적중소기업보다는대기업을통해양적성장을추

구하였던것이과거산업정책의근간이라할 수 있다.

그러나최근들어후발개도국과의경쟁으로인한어려

움 및 기술개발에 기초한 산업구조가 필요한 이상 규

모의 경제 하나만으로 기업간 지원의 차별화를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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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 형평성

차원에서 유지되던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또한

그 성격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로 투자 촉진

또는 이윤에 대한 특별감면 위주인데, 실제로 중소기

업들이 해당 지원항목에 대한 정보조차 없는 경우도

많아 이들 지원이 소수기업에 대한 혜택에 그칠 우려

가 없지않다. 따라서대기업들에대한특혜가줄어드

는 속도에 맞추어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지원항목도

간소화하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동

시에 각종 감면제도를 임시세액공제제도중심으로 운

영하여경기변동에따른한시적지원을근간으로기업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적어도 기업에 관한 한

형평성에관한논란을제거하고보다효율적으로지원

할 수 있도록정책의내용도개선할필요가있다.

4. 기업정보에대한신뢰성구축

마지막으로 기업정보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

로써작업장내 갈등및 각종노사분규등의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추진되고 있는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단지

외자유치를위한수단으로만보지말고노사간에기업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지나친 불신에 기

초한파업사태를막는것이고용관계의효율성을개선

하는방안이될 수 있다. 주로구조조정이사회적이슈

로 대두되는부문은대규모기업이거나파산시경제에

심한충격을 줄 수 있는산업및 업체들이다. 특히, 이

들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업 후

에 직면하는경제적어려움과현 상태를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과의 격차가 매우 크므로 구조조정에

대한반발이보다커질수 있다. 이러한문제는표면적

으로는 노사갈등으로 비춰지지만그 내용은 본고에서

분석했듯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어서 직업이전이 어

려운현실과함께고용조정의사유를 인정할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기업정보의 투명성 부족에

기인하는현상이라할 수 있다. 따라서회계관행을개

선하고자, 감사인의 선임단계에서부터 기업오너의 영

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감사인을 확률적으로 랜덤한

방식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다소 급진적이나마제시해

보았다. 동시에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

등을 보다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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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배경

국세행정개혁이 1 9 9 9년 9월부터 추진됨에 따라 납

세서비스,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 측면에서의 개혁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나,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종

합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세통합전산망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구축된

과세자료를활용하여 향후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대

상을선정할 수 있는방식을 모색하여야할 시점이다.

또한 세무조사의 자의성, 불투명성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을제거하기위해세무조사의정책적기능에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를 통한 개별

납세자소득의정확한파악은조세정책뿐만아니라각

종 사회보장정책, 분배정책등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

을 미치기때문이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에대한정책방향을설정하기위

해 세무조사 정책에 대한 납세자들의 납세순응 행위

파악을 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미국을 중심으로활

발하게 이루어지고있는 실험자료를 이용한 연구방식

을 사용하여우리나라납세자들의납세순응행위를실

증분석하고자한다. 실증분석결과와세무조사에대한

현황과실태를바탕으로우리나라세무조사정책의개

선방향에대해종합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Ⅱ. 세무조사의 집행실태

세무조사를 집행한 결과를『국세통계연보』자료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세

무조사 대상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미국의 세무조사비

율과비교하여살펴보았다.

종합소득세납세자들에대한 1 9 9 7 ~ 1 9 9 9년 간의전

체 납세자 대비 세무조사 대상자 비중을 살펴보면

0.24~0.27% 수준이며, 신고인원 대비로는

0.65~0.75% 수준이다. 세무조사후의1인당추징세액

은, 1997년1 5억 6 , 8 0 0만원에서매년 증가하여1 9 9 9

년에는 2 6억 5 , 4 0 0만원 수준을 보여주어 추징액이 비

교적높은수준임을알 수 있다. 그러나이 액수는세무

조사대상자전체인원을대비한통계치이며, 세무조사

후 탈세혐의가없는납세자를고려하면탈세자들의탈

세수준이이보다훨씬높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법인세의경우전체법인수를기준으로한 세무조사

대상비율을 보면, 1993년에는 3.98%, 1999년에는

2.36% 수준이었다. 대기업의경우1 9 9 5년에7 . 3 6 % ,

1 9 9 9년에는 6.09% 수준을보여준다. 그리고중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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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경우에는1 9 9 5년에2 . 7 1 %에서대체로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1 9 9 9년에는 2 . 1 4 %이다. 기

본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중소법인에

비해 3배 내외 수준의 차이를 나타낸다. 세무조사 후

전체 법인대상 1인당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1 9 9 3년에

는 1억 3 , 5 0 0만원에서 대체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

다가, 1997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매

우 높았다. 이후증가속도가매우빠르게 나타났으며,

1 9 9 9년에는4억4 , 4 6 9만원수준이었다. 

부가가치세의조사실적은조사대상에따라법인, 개

인일반,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로 나뉘며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볼 때 평균적으

로 0.2~0.4% 수준의조사대상자가선정되었음을알

수 있는데이는종합소득세의조사대상과비슷한수준

임을나타낸다. 

세무조사의비율에대한적정성 여부는미국과의비

교를통하여실시하였다. 미국의개인소득세세무조사

선정비율은 0 . 9 9 %로, 우리나라가 0.25% 내외의 수

준임을 감안할 때 거의 4배 가까운 선정비율임을 알

수 있다. 법인소득세의 경우에는 전체 선정비율이

2 . 0 9 %로 우리나라( 2 . 3 6 ~ 3 . 9 8 % )보다 오히려 조금

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그러나법인크기에따라서는

매우다양한선정비율의차이를보여준다.

미국의 세무조사 선정비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정책을 평가해 보면, 먼저 개인소득세의 경

우에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너무 낮은 선정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법인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선정비율이미국보다조금높은수준으로비교적강도

높은세무조사정책을집행한다고할수 있다.  

Ⅲ. 세무조사 정책의 효과분석

세무조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실험자

료를바탕으로정책수단의변화에따른납세자들의납

세순응행위의변화분석을실시하였다. 납세자들의납

세순응행위를실증적으로분석하는데 사용한자료는

실험을통한실험자료를이용하였다. 이는실험실에서

실험대상자를대상으로여러가지납세환경에대한가

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납세순응도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즉, 기준이되는 정책수단을중심

으로각각의정책수단이변화할때의납세순응도의변

화를살펴보는것이다. 

먼저기준정책의세율은2 5 %로서우리나라소득세의

한계세율이1 0 ~ 4 0 %이므로비교적현실적인수준으로

책정하였다. 25%의기준세율을중심으로세율을1 0 %

로낮췄을때, 40%로높였을때의효과를파악하였다.

가산세율의경우에는기준정책의가산세율을3 0 0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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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하고, 300%를기준으로가산세율을1 0 0 %로 낮췄

을 때와5 0 0 %로 높였을때의 납세순응도의변화를살

펴보았다.

세무조사대상자선정비율기준은1 0 %로 매우높게

잡고, 10%를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수준을

6 %로 낮췄을 때와1 5 %로 높였을 때의납세순응도에

미치는영향을파악하였다.

그리고 정부가공공재를제공하고있다는 사실을인

식시키는 것이 납세자들의납세순응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를 실험하기 위해 이를 고려하여 실험 대

상자들의변화를파악하였다.

소득세율의 변화에 따른 신고소득 순응비율을 살펴

보면, 세율이1 0 %로 감소했을때 순응비율이0 . 5 7 2 9

로 증가하였고, 세율이4 0 %로 증가했을 때 순응비율

이 0 . 3 9 7 2로 감소하였다.

가산세율의 변화에 따른 신고소득 순응비율을 살펴

보면, 가산세율이 1 0 0 %로 감소했을 때 순응비율은

0 . 1 9 6 6으로 감소하였고, 가산세율이5 0 0 %로 증가했

을 때순응비율이0 . 5 9 9 3으로증가하였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의 변화에 따른 순응비율

은 세무조사비율이6 %일 경우에는대체로가장낮은

순응비율을보여준다. 그러나세무조사비율이1 5 %로

가장 높았을 때의 순응도가 1 0 %일 때보다 오히려 낮

게 나타났다. 실험대상자들에게공공재를통해공급되

는 메커니즘하에서 순응도를 살펴본 결과, 순응도가

0 . 2 6 1 5로 나타났다. 이로써국가에서거두어들인세액

은 결국은공공재를통해납세자들에게제공된다는사

실에도불구하고, 공공재는기본적으로비경쟁성( n o n -

rivalry) 및 비배타성(non-exclusibility) 특성을가지

고 있으므로, 실험대상자들은공공재 소비에 대해무

임승차(free rider)하려는성향이높음을알수있었다.

성실납부의필요성등 조세의 사회적규범성을강조

한 납세교육이 납세순응도에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한 순응도는 0 . 5 2 3 4로 납세교육이 순응도에 조

금의 긍정적인 효과는 주지만,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수준은아닌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가산세율과세무조사 선정비율은납세순

응 행위를유도하는데 효과적인정책수단들이지만가

산세율의경우가 상대적으로더 효과적인수단으로나

타났다. 아울러세무조사대상선정비율에따른납세자

들의순응수준을살펴보면, 선정비율을높일경우의납

세순응도변화가선정비율이낮을경우보다상대적으로

훨씬낮게나타났다. 그러므로향후세무조사선정비율

만을 강화해서납세순응수준을높이기 위해서는선정

비율의변화를상대적으로크게할필요가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비율은 기본적으로 강화할 필요

가 있지만, 여러가지다른정책수단들과조화롭게추

진할필요가 있다.  유사한처벌관련정책으로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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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세무조사보다더 효과적이므로가산세율을 강

화할필요가 있다.  또한납세자들의납세인식제고를

통해 납세자들의 순응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유도할

수 있는것으로나타났다. 

Ⅳ. 외국의 세무조사 정책

외국의세무조사정책은미국과 영국의경우를 고찰

하였다. 미국의세무조사정책은지방청과세무서간의

역할분담이명확히이루어지고있으며세무조사의경

우도 단순조사, 서면조사, 실지조사로나누어 신고서

의 복잡성 및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

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객관적이고과학적인방법을이용하고있다. 

즉,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은 DIF 시스템

(Discrimination Function System)이라는프로그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프로그램은 세무조사의잠재적

가능성이높은 신고서를채택한다. 전체조사대상신고

서중 7 5 %가이DIF 시스템의공식을통하여선정된다. 

그리고 DIF 시스템의 고려사항은 T C M P ( t h e

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를

통하여결정된다. TCMP는납세자의납세순응에관한

행태를면밀히조사하는프로그램으로조사는3년마다

한번씩보통5만내지1 0만개의신고서를대상으로분

석한다. TCMP 자료는개인소득세를 신고한 전체 개

인납세자들 중에서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수준을 파악한 정보이다.

이러한TCMP 자료는과학적세무조사를위한기초자

료로서이용되고, 탈세규모에대한통계자료를생산하

는 데그리고조세정책의실증연구자료로활용된다.

영국은세무조사정책과그 절차에 있어서내국세청

(the Inland Revenue)과관세및 소비세청( C u s t o m s

and Excise)이 차이가 나며, 양 기관의 특성에 따라

세무조사절차를집행하고있다. 

Ⅴ. 세무조사 정책의 개선방향

첫째, 세무조사대상비율을상향조정하여야할것이다. 

우리나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 수준이 최적인

가에대해서는직접적으로평가하기가어려우므로, 선

진국과 비교해서간접적으로평가할 수 있다. 평가결

과 소득세와부가가치세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고,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비교적 선진국 수준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소득세와부가가치세에있어서세무조사

대상자선정비율은높일필요가있다.

세무조사 선정비율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 조사에

의하면, 전체응답자의5 5 %가 세무조사를강화하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세공무원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도 약 7 0 %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세무조사를 강화해

야 한다는국민들의인식을뒷받침하고있다. 둘째, 세

무조사선정절차의객관성을확보하여야할 것이다.

우리나라 조세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납

세자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다. 세무당국에서는세무조사의투명성과과학성제고

를 통하여 납세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을 도입할필요가있다. 즉, 미국국세청의‘납세자순

응도 측정 프로그램 (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과 같은 것을 도입하여 납

세자들에게 세무당국이 투명하게 세무조사 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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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게 하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것이다.

셋째, 세무조사관련정보를공개하여야할 것이다.

실험자료를 사용한 분석에서 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납세자들의 납세순응 행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수단임을살펴보았다. 따라서세무조사관련

자료를 일반 납세자들에게제대로 공급함으로써 납세

자들의 납세인식을높일수 있을것이다. 그러나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관련 정보는 비밀을 유지하여

개별납세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고, 납세자별 인구

및 경제적특성별로세분화하여세무조사관련통계를

개발하여야할것이다.

Ⅵ. 정책적 시사점

실험자료를사용한 분석결과, 가산세율과세무조사

선정비율의증가가납세순응행위를유도하는데 효과

적인정책수단이지만, 가산세율이상대적으로보다효

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세무조사대상선정비율에따른납세자들의순응수

준에서는 선정비율을 높일경우의 납세순응도 변화가

선정비율을낮출경우보다상대적으로훨씬낮게나타

났다. 따라서 향후 세무조사 선정비율만을 강화해서

납세순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정비율의 변화를

상대적으로크게할 필요가있다.

세무조사대상선정비율을강화함으로써납세순응도를

높일필요가있지만, 이외에도여러가지다른정책수단

들과조화롭게추진할필요가있다. 즉, 가산세율의강화

및납세자들의납세인식제고를통해납세자들의순응행

위를더욱효과적으로유도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비율과 함께 세무조사 선정기준

에 대한 객관성 확보는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회복을 유도하는데 가장중요한 과제이다. 미국

의 경우 T C M P를 통해 세무조사 선정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

도는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므로 우리나라 세무조사 정책방향에

좋은시사점을줄수 있을것이다.

납세자들에 대한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정책은

중요한효과가있으므로, 세무조사측면에서관련정보

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납세자들의납세협력 순응도

를 높일필요가 있다.  세무조사에대한업종 및 직업

별 정보를 좀더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특정 개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할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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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상선정비율을강화함으로써납세순응도를높일필요가있지만, 

이외에도여러가지다른정책수단들과조화롭게추진할필요가있다. 

즉, 가산세율의강화및납세자들의납세인식제고를통해납세자들의순응행위를

더욱효과적으로유도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1-03 『세무조사
의 정책방향』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들 개인의 의견입니
다.



Ⅰ. 세출의 규모 및 구조

우리나라 통합재정 통계를 보면 1 9 7 2년부터 2 0 0 0

년도까지 중앙정부의 지출 규모는 평균적으로 G D P

대비약 2 0 %로 나타나고있다. 지출이상대적으로높

았던 시점은 1 9 8 0년대 초와 외환위기 이후 시점으로

나타나고있다. 반면1 9 7 3년과1 9 8 0년대중반에는지

출이 상대적으로 억제되어 있었다. 지출 비중이 변동

할 때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출 비중이 높았던 시점의

공통점은 경제가 어려웠고, 경기부양과 관계가 깊은

융자와자본지출을증가시켰다는것이다.

기능별 지출의 추세를 보면 일반분야는 1 9 7 7년 약

8% 수준이었으나1 9 8 0년대에 들어서 감소하기 시작

하여 최근에는 GDP 대비 5%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사회부문은 1 9 9 0년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증

가하기시작하여최근에는GDP 대비9 %를 상회하고

있다.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은 1 9 8 0년대 감소 추세,

1 9 9 0년대중반이후증가추세로요약된다. 기타지출

은 변동이 많지만 전반적으로증가추세에있다. 기능

별 지출을외국과비교하면국방, 치안, 교육, 경제분

야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있다. 반면보건의료, 사회복지, 이자지급의비중

은 다른나라보다낮다. 

지출을경제적성질에 따라분류하면경상지출은외

환위기이전까지는약 GDP 대비14% 수준으로안정

세를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GDP 대비

1 6 %로 증가하였다. 자본지출의경우 1 9 9 0년대 중반

이전까지GDP 대비2% 수준에서안정되었으나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순융자는 1 9 7 0년까지

증가 추세, 1980년대 감소 추세, 외환위기 이전까지

GDP 대비 2 %의 안정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외국에비해경상지출의비중

이 낮고순융자및 자본지출의비중이 높은것으로나

타나고있다. 

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의지출비중이감소하고, 특

별회계는그 비중이 증가하고있다. 기금의지출비중

은 최근증가하는추세가 뚜렷해지고있다. 회계별수

지 구조를 보면일반회계가흑자, 특별회계가적자구

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대

규모 흑자, 여타 기금의 적자 구조로 요약된다. 또한

적자계정의주요기능이융자와자본지출이며지출대

상은농어촌, 교통, 주택등이다. 

8 6 2 0 0 2년5월호

정책연구

우리나라재정운영행태에 대한 연구

朴寄白 /연구위원( k b p a r k @ k i p f . r e . k r )



정책시사점은다음과같다. 우선일반회계와통합재

정간괴리가크다는점을감안하여재정운영을통합재

정 중심으로하여야한다. 또한다수의 특별회계와기

금이주로지출을목적으로하고있는적자계정이므로

재정안정을위해서도 특별회계와 기금의 수를 줄이고

일반회계로전환할필요가있다. 

기능별 분석에따르면 향후복지분야의지출이증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안정을 위해서

는 SOC, 농어촌, 중소기업및 산업지원등 경제분야의

지출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분류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외국에 비해 순융자의 비중이 높

으므로 이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

사한다. 융자의규모가 크다는 것은재정이금융역할

을 대행하는것을의미하므로시장의원칙과는배치되

기 때문이다. 자본지출의비중도 높으므로 개별 사업

별로그 필요성을(예비)타당성조사등을통하여철저

히 점검하는것이필요하다. 

Ⅱ. 재정적자와 부채

재정수지 자료를 보면 1 9 7 0년대와 1 9 8 0년대 초반

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I M F에서 권고하는 GDP 대비

2 %를 상회하는등 재정이불안정한모습을보이고있

다. 재정수지는 경제적 위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적자금비용과국민연금의 흑자를 고려할 경

우 외환위기로인한재정수지악화는이전의석유파동

시점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

금 흑자(미래채무)와순융자(미래채권)를동시에 고

려한다면 재정수지는아직도 대규모 흑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앙정부채무만보면현재수준이1 9 7 0년대

보다도낮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지만지급보증은정

부부채와는달리최근급격히증가하고있다. 

재정적자에대해서는케인즈학파( K e y n e s i a n )와 리

카도동등가설(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등

대립되는 주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고 있

는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가총수요를 증가시

키지만 장기적으로는자본을 감축시켜 국민소득이 낮

아진다는것이다. 

O E C D에서는 대다수 회원국가가 부채수준을 현 수

준보다대폭낮추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를피력하

고 있으며 적자경향(deficit bias)을최소화하고, 재정

규율(fiscal discipline)을확보하기 위한 예산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정적자 또는 부채 규준,

지출상한또는황금률등 정부의재정상태를통제하는

규칙등을마련하고있다. 

정부부채에 대한 이론은 재정이 안정적이기 위해서

는이자율과성장률이유사한경우기초수지(수입- 이

자지급 제외 지출)가 흑자이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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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와통합재정간괴리가크다는점을감안하여

재정운영을통합재정중심으로하여야한다. 또한다수의특별회계와기금이

주로지출을목적으로하고있는적자계정이므로재정안정을위해서도

특별회계와기금의수를줄이고일반회계로전환할필요가있다. 



있다. 정부부채의 측정에 있어서는 지급보증 등 우발

채무가큰 경우와자본지출과경상지출의구조가현격

히 변화하고 있다면 발생주의에 따른 순채무 방식이

바람직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재정적자가증가하는시점에 특정지출또는세입의

증감을 야기하는지를살펴본 결과를 보면 세외수입은

재정수지의계수가- 0 . 1 7 8로 나타나재정수지가악화

될 때 세외수입을증대시킨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지

급보증에대한계수도- 1 . 0 8 7로 나타나재정수지가악

화될때 지급보증을증대시키고있음을알 수 있다. 거

시변수로는 실업률이 재정수지와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Hakkio & Rush(1991), Ahmed & Rogers(1995)

가 사용한방법에따라재정의유지가능성을실증분석

한 결과는 공적분 계수가 예상한 수치인 1 또는 - 1과

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재정의 유지가능성에

대한결론은내리기어렵다. 

정책시사점을보면우선재정적자는경제적침체또

는 위기시에대규모로발생하고있지만선진국의복지

재정처럼 구조적인 재정적자 요인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재정적자가지속되는현상은없고경제위기시점

에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론적 논의에서도 재

정적자는 경제의 일시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경우에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것이므로 경제위기가 어

느 정도 지난 지금부터는 재정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필요하다. 

또한최근의재정수지개선은 외환위기발생으로인

한 공적자금 원금 손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통합재정수지수치만을 바탕으로 재

정의안정성이완전히회복되었다고말하기는힘들다.

그리고현재재정수지는국민연금흑자가포함되고있

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채권이라

고 할 수 있는순융자의규모도대규모이다. 따라서재

정지표를계산할때 국민연금제외, 순융자제외등 다

양한지표를만들어제공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Ⅲ. 선거와 재정운영

연간자료와오차수정모형을사용하여선거가재정지

출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결과를보면단기적으로경

제가성장하거나, 실업률이증가하거나, 물가가상승하

면 재정지출이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GDP

의 계수가매우크게나타나(2.074) 경제가성장할때

지출의 증가율이매우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자

본지출도경제가성장할때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자

본지출이 경기역행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고있다. 재화와용역에대한지출의경우G 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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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수가 0 . 5 7 8로 1보다 작게나타나 경제성장에따

라탄력적으로증가하지는않는것으로나타났다. 

G D P, 실업률 및 물가상승률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재정지출을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 D P가 1% 증가할 때

전체 지출은 약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 D P에 대한지출탄력성이1보다크지만실업률의경

우 탄력성이 0 . 3 0 5 6으로 나타나 정부지출이 실업에

대해비탄력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재화와

용역의경우시간추세의계수는- 0 . 0 4 1로 정부의물건

비와인건비의비중이점차적으로축소되어왔다는것

도 보여주고있다. 

대통령선거를기준으로한 회귀분석결과를보면선

거 직전에 전체지출규모, 경상경비(재화와용역), 이

전지출(가계및 비영리), 자본지출을증가시켰다는결

론은얻을수 없다. 선거와관련하여지출증가가능성

이 높은항목을대상으로회귀분석한결과는공무원임

금, 지방정부지원은 선거에 따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농업에대한지출은 선거의영향을 받

았다고 단정하기는어렵지만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고

민간에 대한 보조는 선거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분기별 자료를사용하여선거가재정에 미치는영향

을 살펴보았는데경상지출이나 자본지출의경우 선거

기간에 지출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재화와용역은계수가유의한것으로나타나고

있어 선거에 따라 지출의 배정시점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Ⅳ. 재정과 경기안정

재정의경기조절기능을재정의증가율과경제성장률

를 비교하여판단한 결과를보면소득세의경우1 9 7 0

년대에는경기조절기능이약했고, 1980년대전반에는

경기변동을 증폭시키는역할을 하였지만 후반에는 어

느 정도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부터

경기안정화 기능보다는경기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

았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기조절과는 전혀 다

른 방향으로소득세수가움직여 왔다는것을알 수 있

다. 법인세도유사한경향을보인다. 

사회보장기여금을 보면 국민연금이 도입된 시점 이

후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처럼 경기 진폭을 커지게 만

드는역할을하였다. 특히, 1998년처럼경기가급속히

냉각되는시점에도수입의증가율이높아경기를하강

시키는역할을하였다. 

소비세는소득과세와는달리1 9 9 0년대중반이전까

지는주로경기진폭을확대시키는역할을수행하였지

만 외환위기시점무렵부터경기역행적으로움직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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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경기조절기능을수행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정부세출은전반적으로경기역행적으로운영되어경

기안정에기여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1980년

대 중반에서1 9 9 0년까지의기간에는성장률보다낮은

지출 증가율을 유지함으로써고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키며경제안정에기여하였고, 외환위기시점이

후에도경기역행적으로운영되었다. 

가계이전의 경우 자동안정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한

것으로나타난다. 지방에대한경상이전이재정안정기

능을 수행해왔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자본이전도경기조절기능을어느정도수행한것

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경상이전에 비해 경기조절기능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지방이전을 제외한 자본

지출은경기조절기능을담당한경우와그렇지못한경

우로나뉘고 있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인 1 9 9 8년과

1 9 9 9년에는 경기조절기능을수행하기보다는경기 진

폭을확대시키는방향으로재정이움직이는등 전반적

으로 자본지출이 적정한 경기 조절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순융자는 기복이 너무 심하지만 외환위기 시점인

1 9 9 8년과 1 9 9 9년 등 전체적으로 경기조절역할을 잘

수행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정책시사점은 우선 소득과세가 외환위기 시점부터

자동안정화보다경기동행적 성격이 강해진 원인을 분

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보다 소비세가 경기조절기능을

담당하게된 원인을면밀히살펴보고소비세의강화를

통한재정의자동안정장치를모색하는것도가능할것

으로보인다. 세출의경우경상지출의자동안정기능이

효과적인 반면 재량적 지출인 자본지출이나순융자는

그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

량적 세출을 조정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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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내용

1. 전자상거래의현황및전망

1 9 9 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기 시작

한 이래불과5 ~ 6년만에전자상거래에대한일반의인

식이상당히 보편화되었다. 따라서전자상거래를이용

한벤처붐이일어났었고, 각종언론매체를통하여전자

상거래에대한기대감이부풀려진것도 사실이다. 그러

나현실적으로전자상거래가전체상거래에서차지하는

비중은국내외적으로아직미미하다고할수있다. 

전자상거래에대한통계는우리나라의경우는통계청

과 한국전산원을중심으로집계되고있으며, 외국의경

우에는IDC 등의수많은전문업체또는연구기관을통

하여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아직은통계의신뢰성이

낮다고할 수 있고, 전망치도전망기관에따라 많은 차

이를보이고있다. 그러나B 2 B를중심으로한전자상거

래가앞으로 상거래에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것이라는점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고하겠다.  

2. 전자상거래과세에대한국제적논의동향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인프라 정비의 차원에서

과세제도의정비필요성은일찍이 인식되어O E C D를

중심으로그 정비방향에 대한논의가 계속되고있다.

그 분수령이 되었던 것이 1 9 9 8년의 오타와 각료회의

였으며, 여기서조세의중립성, 효율성, 명확·간편성,

효과·공평성, 유연성 등을 규정한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원칙이 채택되었다. 그이후국제적인논의의 중

심은 이러한 기본 방향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조세

원칙의재정립과기술적인문제의해결에초점이맞추

어져 O E C D에서는 5개의 기술자문그룹( TA G s )을 구

성하여 논의를 진행하였고, 금년 초에 결과를 발표하

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

논의가우리에게주는시사점에대해살펴보았다.

3. 전자상거래에대한소비세과세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세 과세문제에 대한 O E C D

의 논의는 소비지 과세원칙을 재확인하고, 소비지 결

정방법에대해서는B 2 B거래의경우소비측기업의사

업거점을, B2C거래의경우에는소비자의통상적인거

주지를 소비지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한편 소비세의

징세와관련하여그동안논의되었던여러가지방법의

장단점을검토한결과, B2B거래에는신고납부/대리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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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방법을, B2C거래의경우에는국외사업자등록방

안을 잠정적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기술

적인문제에집중되어있다고할 수 있으며, 소비지결

정의실질적인확인방법의 개발, 기술에근거한 징세

메커니즘의 개발, 외국기업의 등록시 등록을 면제해

주는한계수준의결정등을그 예로들수 있겠다.

4. 전자상거래에대한소득세과세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관련해서는 고정

사업장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것이 첫 번째 성과라고

하겠다. 웹사이트자체는고정사업장을구성하지못하

며, ISP로부터임대한 서버도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

지만, 웹사이트 운영자가 보유한 서버가 특정한 장소

에 일정기간 머무르는 등의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고

정사업장으로취급될수 있다. 

소득의 원천지에고정사업장이있고, 그 고정사업장

에 인력이배치되어나름대로의역할을수행하는경우

그 인력이창출한소득에대해서는원천지에서과세하

고, 고정사업장이없는경우에는소득을종류별로구분

하여사용료소득인경우에는원천지과세를허용한다.

그러나저작권의사용을목적으로하는거래로부터발

생하는소득의경우에만사용료소득으로분류하기때

문에전자상거래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한원천지과

세권은상당히제한적이라는데주목할필요가있다.

TAG 논의에서는또한이중과세의방지를위하여기

업이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거주자로판정되는경우,

그 중복성을제거하기위한기준에대해서도검토하여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을 통신기술의발달이 이루어

진 현 시점에서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그문제점들은

무엇인지를적시하고있다. 

5. 부가가치세감면논의

전자상거래의확산에따라이를지원하기위한부가

가치세 감면 논의가 자주 등장하고 있으나, 세계적으

로 전자상거래업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감면해

주는예가없을뿐만아니라감면의실효성도매우낮

을 것으로예상된다. 또한특정업계에대한감면은재

화와 서비스의 유통구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정보격차를고려할때 역진적인소득재분배효

과가나타날수 있는위험이있는등 바람직하지않을

것으로판단된다. 

Ⅱ. 정책시사점

전자상거래의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있으나, 아직

전체 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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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이로인한세수의유실이크지않기때문에조

세제도의정비에있어나름대로차분한검토시간을가

질 수있는것은 다행이라고하겠다.

현재까지 O E C D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의 정비 원칙은 전자상거래에대해서도

기존의세제를적용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기때문

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하겠다. 특히

세제 측면에서의 법개정보다는 조세행정 측면에서 전

자상거래에따른세수유실을방지할수 있는기술적인

방법들에대한논의가 앞으로 주요이슈가 될 것이다.

대리납부제도를이미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비

세 또는소득세분야에있어당장 국내법을개정하거나

조세조약의내용을수정할필요는없을것으로판단된

다. 다만 전자상거래소득에 대한과세에 있어조세조

약의개정된해석서에유의할필요가있을것이다.

현재남아있는세제및 조세행정상의이슈들은매우

기술적이고세부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 해결을 위한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

이는것보다는OECD 등의국제무대에서함께중지를

모으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겠다. 다만 효과적

인 논의에의참여를위해서는정부, 연구기관, 업계등

이 국가차원에서유기적으로협조하는틀을만드는것

이 중요하다고하겠다.

논의에 참여함에있어, 앞으로우리나라가당분간은

디지털재화나서비스의거래에있어수요자적인입장

에 처하게될 것이라는점을항상고려하여야할 것이

다. 소비세에있어서는소비지과세의원칙을적용하기

때문에우리나라국민이소비하는디지털제품의소비

에 대한과세권을우리나라가갖게된다. 그러나소득

세에있어서는고정사업장에고용된인력에의하여창

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원천지의 과세권이 인정되

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더욱 확산될 경우 수요국인

원천지의 세수는 잠식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

라 기업의 입장에서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큰 비용

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의 거주지를 변경시킬 수 있으

며,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자회사의

역할을 변경함으로써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지, 전자상거래에활용되는하드웨어및 소프트웨

어의공급지에과세권이집중됨을인식하여국가들간

에 치열해지는조세경쟁속에서세수기반을확보할수

있도록 기업에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그러한세제환경의개선에있어서부가가치세

감면은적절한옵션이아니라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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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내용

합병관련 회계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있

어서가장큰 차이를 보이는회계부문이라고할 수 있

다. 기업회계와세무회계가동일한회계대상으로하고

있는기업활동의경제적실질을정확하게반영해야한

다는관점에서볼 때 양 회계를어느정도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합병

의 경우에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괴리가 근본적으

로 클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세무회계에서는합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가능한 합병으로 인한 과세소

득이 발생하지 않는방향으로 세무회계처리를허용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한계가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세

무회계의 조정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는 합병관련 기업회계의 개편방향과 합병관련 과세제

도의개편방향을별도로모색하고있다.

1. 합병관련기업회계

기업합병의 활성화 추세와는 달리 종전의 합병회계

준칙은 1 9 8 6년에 제정된 이후 1 9 9 8년 4월에 기업회

계기준 변경에따른준거규정변경을 위한개정이 이

루어졌을뿐이며, 활성화되고있는기업결합의회계처

리에대한기준으로는이론적인측면이나국제적정합

성 측면에서적절성을결여하고있다. 이에따라1 9 9 9

년 3월에 국제회계기준 (IAS 22, Business

C o m b i n a t i o n s )을 대폭 수용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회계처리준칙이새로제정되었다.

기존의 합병회계준칙이회계이론보다는 상법이론인

합병본질론(현물출자설, 인격합일설)을반영하고있는

반면, 현행준칙은기업결합을매수거래와지분통합거

래로보는회계이론에근거하고있다. 이에따라기업

결합의 회계처리방법으로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을 제

시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합병회계준칙의 문제

점으로 합병회계준칙에대한 인식의 부족 및 준칙 준

수에 대한 강제성 부족, 조세절감의 수단으로 합병회

계준칙의자의적활용등을지적하였다. 

현행 외감법에 의하면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감대상

은 자산규모 7 0억원 이상인 회사이다. 따라서회사의

규모가작아외부감사의대상이아닌경우합병준칙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감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외

부이해관계자에의한왜곡된정보의제공에대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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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합병

의 특징이 첫째, 주로 정부주도의 부실기업 정리수단

으로 사용되고, 둘째, 계열기업간의합병이라는 점이

라고 볼 때 주주들의 올바른 합병회계원칙의 준수에

대한 요구가 정책적 목적에 대한 부수적인 수단으로

흐르는경향이있다. 정보이용자의측면에서도당장의

합병효과를 합병회계처리원칙의 준수에 따른 장기적

인 회계실체의 재무상태의파악보다 우선시하는 경향

이 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 및 정보생산자의 입장에

서 모두 복잡한 합병준칙의 준수에 대한 동기가 결여

되어있다고하겠다.

우리나라의 기업합병이 관계회사간의 부실기업정리

의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동등한 협상력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지분통합법하의회계처리의

발생은극히예외적이다. 그러나우리나라기업합병의

회계처리의 실태는 근본적으로 매수법보다는 지분통

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 합병회계처리가원칙과 예외가 전도되어 실행되고

있다는것을보여준다. 

2. 합병관련과세제도

기업의합병에관한과세체계가대폭정비된것은경

제위기의 발생 직후인 1 9 9 8년 말의 세법개정에서였

다. 그동안 합병과세제도는 부분적인 개정에 그쳐 왔

으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합병차익,

청산소득, 영업권등에관한 규정을 보완하게되었다.

법인세법 제6관에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를 규

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법에도 비과세 합병제도가

도입되었던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은합병과세제도의

대폭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합병세제는

비과세합병과일반합병으로명확히구분하여하나의

합병에대해일관성있는과세제도가적용되지않는다

는 점이가장큰 문제점으로지적될수 있다. 구체적으

로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관성

있게비과세되는것이아니고세부적인과세문제에들

어가면 적용요건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비과세합병의적용요건이너무느슨하여조세회

피의 가능성이 있는 합병 등 비과세의 정당성이 부여

될 수 없는합병에 대해서도과세를 하지않는경우가

발생한다는문제가 있다. 한편일반합병에 대한과세

제도도 합병관련 기업회계의매수법에 해당하는 일관

된회계처리방법에의해과세된다고보기는어렵다. 

Ⅱ. 정책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합병관련 기업회계 및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1. 합병관련기업회계

본 연구에서는현행우리나라의합병에관한회계준

칙의국제적정합성, 이론적타당성및 실무적용가능

성을 검토하여 기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의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다음과 같이 합병관련 기업회계를 개선

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첫째, 합병회계가상법, 증권

거래법, 세법 등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합병관련 제법규와의 조화의 모색을 제안하였다. 둘

째, 합병회계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오·남용의 가

능성이 존재하는 지분통합법을폐지하고 매수법을 단

일로사용하는방법을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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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법을 합병회계처리의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매

수일 정의의 명료화, 취득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마

련, 영업권 상각 및 평가의 구체화, 부의 영업권 회계

처리 개선, 연속적인주식취득의회계처리 개선, 동일

지배하에있는기업간의지분교환등에대한회계처리

방법을제시하고있다. 

2. 합병관련과세제도

합병과세제도의대폭적인정비에도불구하고비과세

합병과일반합병으로명확히구분하여하나의합병에

대해일관성있는과세제도가적용되지않는다는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법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

다. 먼저 우리나라의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미국

의 수준 정도로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를 위해서는 합병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타당한

사업목적을가지고있어야하고합병후에도주주지분

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건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비과세합병으로인정함으로써합병과관련되

는 각 과세문제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세제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해야할 것이다. 비과세합병의적용요건

을 충족하는합병에 대해과세를 하지않기위한세무

회계 처리방법은 기본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부

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

다. 이러한 방법은 기업회계에 있어서 지분통합법에

의한회계처리방법이다. 기업회계상매수법으로회계

처리된 합병에 대해서도 많은 경우 세무회계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합병회계준칙

상 매수법으로 회계처리된 합병을 세무회계상장부가

액으로승계하는것으로보아야하므로합병법인은기

업회계장부를 결산한 후 상당부분 추가적인 세무조정

을 필요로한다.

다음으로일반합병에 대한과세제도는일반적인순

자산의 일괄취득에 관한 회계처리절차를그대로 적용

하고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일반합병의경우는기업회계상으로매수

법에 의한 회계처리의대상이므로 세무회계에 있어서

도 매수법에의해일관되게회계처리가이루어지면일

반합병에 대한 과세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합

병차익, 합병차손과영업권, 이월결손금, 청산소득, 의

제배당, 증여의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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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AT T는 1 9 3 0년대세계적인불황이후나타난고관

세, 수출입 제한 등 보호무역주의를 철폐하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더욱 황폐화된 세계경제를 일으키

기 위해1 9 4 8년 창립되었다. GAT T는 설립이후우루

과이라운드(Uruguay Round)를포함한 여덟 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진행시키는 등 전세계 무역자유화

에 큰 공헌을하였다. GAT T를 이어받은W T O도 제9

차 다자간무역협상(일명New Round)을시작하기로

합의한 상태로 G AT T / W T O에 의해 주도되는 이러한

다자간무역협상은앞으로도계속될전망이다. 

한편, GAT T / W T O에 의해 다자간 무역협상이진행

되고 있는 동안 각 국가들은 자국과 지리적으로 인접

한 혹은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이해관계가통하는국

가간의 무역특혜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을 체결하였다. 무역특혜협정은 EC(European

C o m m u n i t i e s )가 1 9 5 7년 처음으로 G AT T에 정식으

로 통보한것을시작으로현재까지약 1 5 0여개의무역

특혜협정이G AT T / W T O에 통보되었다. 특히, 우루과

이라운드협상을전후한1 9 9 0년대무려1 0 0개 이상의

무역특혜협정이G AT T / W T O에 통보되었고, 그중 자

유무역협정은9 3개로압도적인우위를차지한다. 이러

한추세로 거의모든WTO 회원국들이하나이상의무

역특혜협정을체결하고있는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세계 무역은 G AT T / W T O에 의해 주도

되는 다자주의 혹은 세계주의(multilateralism 혹은

g l o b a l i s m )와 소수국가의 무역특혜협정에 의한 양자

주의 혹은 지역주의(bilateralism 혹은r e g i o n a l i s m )

에의해좌우되고있다.

WTO 회원국이고교역규모면에서세계상위에속해

있으면서도아직하나의무역특혜협정도체결하지못하

고 있는우리나라는이러한세계적인추세에적극대응

하여 현재 칠레와 자유무역협정협상을 진행중에있으

며, 이밖에뉴질랜드, 태국, 멕시코, 그리고일본, 미국,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 타당성에대해 논의하

고있다. 

자유무역협정체결과관련하여기존의연구는자유무역

협정이우리나라경제에미치는영향, 혹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따른이해득실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라는새로운경제적상황에맞는비회원국

에대한대외관세정책과자유무역협정체결의가장큰관

심사항 중의하나인협정대상국에대한대내관세인하

일정설정에대한논의와연구는그리많지않다. 관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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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WTO 체제하에서회원국들에게남아있는거의유일한

무역정책수단의하나로이를최대한활용해야할것이다. 

본 보고서는자유무역협정의확산과이에 우리나라도

곧참여할것에대비하여우리나라가어느국가와자유무

역협정을체결하더라도일반적으로본 협정과연관되어

발생하는관세정책에초점을맞추어정책적시사점을찾

고자하였다. 특히, 앞서도언급하였듯이두가지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체결이라는새로운

경제환경에알맞은비회원국에대한대외관세( e x t e r n a l

t a r i f f )정책과, 둘째, 자유무역협정체결상대국에대한대

내관세(internal tariff) 유예기간설정등이다.

대외 관세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론 분석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대외 관세를 낮추는 것이 최

적의관세정책임을언급하였다.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될 경우 그만큼 생산자

가 이윤을 더 얻게 된다. 그러므로 그 동안 생산자를

보호하던 관세를 인하하여도 생산자에게손해를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세를 내릴수 있다. 반대로자유무역협정체

결 이후수입이증가할경우에도상대국의무임승차로

인한 관세수입 감소 등의 경제적 왜곡이 발생하므로

관세를 낮추는 것이최적관세가된다. 현실적으로관

세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는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의수출입변화에의해결정된다. 

그러나 각각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대외관세를 조

정할경우우리나라가그동안유지해온관세율균등화

정책과 상치되게 된다. 이는 새로운 연구주제로 그동

안 우리나라의 관세율 균등화정책을평가하고 세계적

으로추진되고있는지역무역협정과어떻게조화를이

룰 것인지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국가간에자유무역협정이체결되면원칙적으로협정

이 발효된 날로부터 회원국간에 모든 재화에 대해 무

세로 교역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

가들은 자국의 이해와 여건에 의해 특히 더 보호하는

분야가있기때문에이러한분야를자유무역협정상대

국에게 일시에 무관세로개방을 할 경우, 해당분야는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 양국간의 자유무역

협정체결자체가불가능하게될 수도있다. 본보고서

에서관세유예기간을논의할때의관세는협정상대국

에 적용되는대내관세를 의미한다. 앞서언급한 최적

관세는자유무역협정을맺지않은모든국가들과의교

역에적용되는대외관세를의미하므로협정상대국에

만 적용되는관세와는다르다. 

따라서자유무역협정을협상하는과정에서어떤품목

에관세유예혜택을줄것이며, 또한어느정도의기간을

둘것인가가협상의중요한큰의제로등장하게된다. 

여러자유무역협정에서다양한형태의관세유예기간

을 설정하고있다. 이는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을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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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한다는것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경제여건이바

뀌고이로인해 산업간구조조정과자원재배치에필요

한 시간적인여유를 얻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무조

건 관세유예기간을최대한늘리는것이이득은아니다.

기간이길수록산업의구조조정은그만큼늦어지고이

는 효율적인자원배분을지연시켜경제전체적으로손

실이된다. 구체적인관세인하일정은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기존의대외관세, 산업간교역규모, 여타다

른 국가와의교역등에의해결정되지만, 이러한경제

적인변수이외에협정자체가주는여타이득, 협정상

대국의관세인하일정등에 의해결정된다. 

관세유예기간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간 설정뿐만 아

니라품목을여러등급으로구분하여관세인하일정을

설정할수있다. 일정기간이후에관세인하실시, 특별

긴급피해구제제도운영, 협정상대국별로수입할당량

한정, 계절관세혹은종량세와종가세를혼합한혼합관

세 적용등 관세인하방식을다양화함으로써유예기간

이 길어지는것을방지하면서그만큼의충격을완화할

수 있는다양한방안들이있다. 또한최소한의관세인

하폭을제시하여협상의신축성을둘 수도있다. 

이렇게다양한방안들은모두한 가지목표, 즉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다

시 말해자유무역협정체결이라는새로운경제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수용하면서 다만 그 부정

적인 효과만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많은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일정을 제시

하거나 관세 인하 일정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려고하는본 목적의주객이전

도되는결과를가지고올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대외관세와대내관세유예기간설

정이필요한분야를이론적으로제시한후 우리나라가

칠레,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과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선적으로 비회원국에 대한 대외 관세

조정과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유예기간 설정이 필요

한품목(HS 6단위기준)을제시하였다. 

우리나라와 칠레 혹은 뉴질랜드와의 교역을 살펴보

면 우리나라는 농·수·축산물을 수입하고 있었으며,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외 관세와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유예기간 설정을 고려할 경우

우선적으로 농수산물이 이의 대상이 될 것이다. 칠레

또는뉴질랜드와자유무역협정이체결될경우대외관

세와 대내 관세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한 분야는 농수

산물(HS 01~24) 중 수입금액이 1 , 0 0 0달러 이상인

품목중에서HS 6단위기준으로3 0여 개 품목인것으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

인해 대외 관세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로는 기

타 냉동어류및 냉동한어류의내장, 기타사료용조제

재정포럼 9 9

본보고서는자유무역협정의확산과이에우리나라도곧참여할것에대비하여우리나라가

어느국가와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더라도일반적으로본협정과연관되어발생하는

관세정책에초점을맞추어정책적시사점을찾고자하였다.



품, 사료용식물, 기타조제식료품등이대상품목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관세를 구체적으

로 얼마나 낮출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협정을 체결하는

양국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협정 상대국의 수입량이

얼마나증가하느냐에의해결정된다. 

우리나라가관세유예기간을설정할필요성이큰 품목

으로는칠레와본협정이체결될경우포도, 포도주와포

도즙등1 0여개 품목으로나타났다. 뉴질랜드와체결될

경우에는밀크와크림, 치즈, 버터등 낙농제품, 냉동양

고기등이이에속할가능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 그러

나 우리나라가이들제품에대해 가격탄력성이얼마나

큰가에따라 수입수요가크게 증가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있으므로가격탄력성에따라관세인하일정

도결정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공산품(HS 25 이상)을 살펴보았

다. 그 이유는 칠레와 뉴질랜드와는달리공산품의교

역이양국간에큰 비중을 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우

리나라 수입 상위 2 0 0개와 일본 수출 상위 2 0 0개 품

목 중 서로중첩되는품목이8 8개에이르렀다. 이러한

품목중 일본에대한수입의존도가절반(50%) 이상인

품목은모두2 3개였다. 

일본과의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해대외관세를 조

정해야할 가능성이큰 품목은몇 개 없었다. 관세유예

기간설정과관련해서는8 8개품목중 I TA 등으로이미

무관세가혹은무관세가예정되어있는 품목을제외하

고 최대4 7개 품목에대해관세인하일정을고려할필

요성이있다고여겨진다. 그러나일본과의교역품목에

있어서대부분이중간재이고, 또한일본의단가가다른

국가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의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에

대한관세 인하일정의 설정은앞서언급한 칠레와뉴

질랜드의농수산물의경우와는다르다고여겨진다. 공

산품의경우특히일본으로부터의수입은중간재에치

중해있고가격에상관없이품질에의해결정되며또한

그 의존도도높기때문에이러한품목에대해서는관세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중간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시간적인여유를제공할것인지아니면무세화

를 통해중간재가격을하락시키고이에따라최종재의

생산및 수출을증가시킬것인지에대해서는정책적인

판단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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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내용

본고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과 경기

변동 간의 관계, 세입구조, 세출구조,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어떻게변하였는지검토하였다. 

1. 지방재정과경기변동

지방재정이국가재정에서차지하는비중은지방자치

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대해 준비를 한 시기

인 1 9 8 0년대 말과 1 9 9 0년대 초에 크게 증가하였다.

그후지방재정의비중이약간감소하는추세를보여주

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지방자치제를 준비하기 이전보

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율인

상 등 최근의 제도 변화는 지방재정의 비중을 증대시

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에서 지방자치제의도입이 중앙정부의 재정운영에있

어 신축성을저해하는결과를초래하였음을시사한다. 

지방재정도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를

통하여 경기를 조절하는기능을 할 수 있는데, 지방자

치제 실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

크게약화된것으로판단된다. 자체세입의자동경기조

절기능은 강화되었지만, 재량적 결정에 의해 많은 영

향을 받는 세출의 경기 동행적 움직임이 세입의 경기

조절기능중 상당부분을상쇄하였다. 그러나아직까지

는 지방재정이 전체적으로 경기변동을심화시킬 정도

로부작용을초래한다고는보여지지않는다.

지방자치제실시이후지방재정의불용액이크게증

가하였다. 특히 이월사업비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

는 국고보조금 및 기타 이전재원의 이전 또는 집행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비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2. 지방재정세입구조

지방자치제 실시를 전후하여 지방세 수입이 조세수

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정책에 대한 결정권한의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었다. 그러나이월금을제외한세외수입을지방

세 수입에 더한 자체세입의 세출 대비 비중은 지방자

치제도입이전보다감소하였다. 즉, 제도적인측면에

서 보면 지방세 수입 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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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은 크게신장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이를 적극

적으로활용하지않고중앙재원의지방이양을통한지

방재원확충만강조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중앙정부의이전재원중에서는지방교부세의비중이

감소하고 국고보조금과 같이 지출 규모와 용도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원의 비

중이크게증가하였다. 이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영

에 대한 자율성을 제약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효율성

제고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

면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

하는긍정적인효과도있다.

3. 지방재정세출구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일반행정비는 감소하는 추세

를 보여주었으며, 특히사회간접자본투자와 같은성

격을갖고있는주택및 지역사회개발비와국토자원보

존개발비는급격히감소하였다. 한편주민생활과밀접

한 관련이있으며투자성과가단기간내에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환경관리, 공원녹지관리등 보건 및 생활환

경개선비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 교통

관리등의 비중도증가세를보여주었다. 

공무원 보수와 관련되는 비용은 전반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는

민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

었다. 이전경비중에서는사회보장수혜금, 민간설비보

상금, 장학금등으로 구성되는보상금과의료비 및 구

료비, 민간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등 민간에대한경

상이전이빠른속도로증가하고자본지출의비중은감

소하였다. 

4. 지역간재정력격차

예상과달리지방자치제실시이후지방세수입과자

체세입의 지역간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지방세의

경우지방자치제도입에대비하여지역간격차가적은

담배소비세등을지방세로도입한것이지역간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공헌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아니라

강원, 전남등 비교적세수입이적은지역들이지방자

치제 실시 이후 세외수입을 크게 증대시켜 지방세 수

입의격차를만회함에따라서자체세입의지역간격차

는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2 0 0 0년까지는 지방교부

세 등 이전재원 배분시 이러한 세외수입의 변화가 고

려되지않고지방세수입과공공재공급비용만을고려

하여배부하였기때문에중앙정부의재원이전이후세

외수입이 많은 지역의 재원규모는 더 커지고 지방세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의 재원규모는 적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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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2 0 0 1년부터는세외수입의핵심적인요소라

고 할 수 있는사용료, 수수료, 임대료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를배분하고있다. 

Ⅱ. 정책시사점

본 연구에서시행한분석만 가지고지방자치제의장

기적인 발전방향에대해 뚜렷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

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몇 가지시사점을발견할수는있는데, 이를요약

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지방자치제도입이후의지방재정확대는중앙

정부의 경기변동에대한 대응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

가 있다. 그러므로중앙재정축소를 전제로하는지방

재정확대에는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둘째, 지방자치제실시이후불용액이많이증가하였

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및 기타 이전재원의 비효율적

인 운영을의미한다.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중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대화를 제도화하

는 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셋째, 지방자치제실시이후제도적인측면에서지방

세 수입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크게

신장되었으나 이월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이 세출에서

차지하는비중은오히려감소하였다. 이는지방자치단

체와중앙정부의이해가결합되어나타난것으로판단

되나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

는가장중요한요인이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민선 이후빠른 시일내에 가

시적인성과가드러나고주민의인지도가높아선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의 지출은 확대

된 반면, 투자성과가드러나는데 오랜시일이걸리고

대규모 자금의 투입이 요구되는 사회간접자본에대한

지출은축소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므로중앙정부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속하는 분야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집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출을 보완

하는방향으로정책을운영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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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흐름
1. 정부행정효율성크게상승

2. 인터넷을통한1단계국세서비스

3. 체약국별조세조약대상조세및제한세율

4. 조세조약체결국현황



Ⅰ. 주요내용

□2 0 0 2년 IMD 보고서에따르면 우리나라의국가경쟁력

이작년 2 8위에서2 7위로1단계상승한가장큰요인은

○4대 평가부문(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효율성, 기업경

영효율성, 경제인프라) 중정부행정효율성의6단계 상

승( 3 1위→2 5위)인것으로나타남.

□또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 9 9 8년도와 비교시에도,

정부행정효율성 순위 상승이 국가경쟁력 상승( 9단계)

에가장기여한것으로평가됨.

○정부행정효율성은1 9 9 8년도에4 2위의 낮은순위를 기

록하였으나, 2000년부터대폭상승하여금년에는2 5위

까지순위가상승하였음.

- 이러한 상승 추이는, 기업경영효율성(1998 대비8단계

상승), 경제인프라(1998 대비1 0단계 상승) 등의 순위

보다훨씬빠른속도로호전된것임.

□정부행정효율성 부문의 5개 항목(재정건전성, 조세정

책, 경제제도, 기업경영환경, 교육경쟁력) 중에서는

○특히, 재정건전성이작년 9위에서금년3위로가장호

전되었으며, 경제제도효율성도5단계나순위가상승하

였음.

【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호전의주된요인은

재정포럼 1 0 5

정 책 흐 름

정부행정효율성 크게 상승
※이자료는기획예산처재정기획국산업재정과에서2 0 0 2년5월3일에발표한

「2002 IMD 보고서에의하면정부행정효율성크게상승」의주요내용입니다.

국가전체 3 6 4 1 2 8 2 8 2 7

·경제운용성과 2 2 3 8 1 3 1 9 2 4

·정부행정효율성 4 2 4 3 3 3 3 1 2 5

·기업경영효율성 3 5 4 0 2 7 3 1 2 7

·경제인프라 3 8 3 9 2 8 3 4 2 8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9 →3위 15 →1 7위 34 →2 9위 44 →4 0위 32 →3 1위

재정건전성 조세정책 경제제도효율성 기업경영환경 교육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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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재정수지(대GDP 비중)의순위가 대폭 상승

( 3 7→1 3위)하였고, 중앙정부국내부채(대GDP 비중)

순위가 전년과 마찬가지로 3위의 높은 평가를 유지하

였기때문인것으로나타남.

<재정건전성주요세부항목>

·중앙정부재정관리능력: 38 →2 6위

·중앙정부재정수지비중(대GDP) : 37 →1 3위

·중앙정부국내부채비중(대GDP) :  3 → 3위

·중앙정부대외부채비중(대GDP) : 14 →1 6위

□이는 IMF 위기극복과정에서재정이 경제살리기와일

자리창출을위해적극대응함에따라 국가채무가크게

증가하였으나, 

○재정의경기진작 효과등으로예상보다빨리 경제가회

복되고, 대규모사업에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

입( 1 9 9 9 ~ 2 0 0 1까지9 0개 사업중 4 9개 사업보류)하

는 등 재정건전화노력을 본격화한 데 따른 것으로 판

단됨.

-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의대표적 지표인 정부의 기초재

정수지가2 0 0 0년2 %대의흑자(대G D P )로 전환

- 국가채무도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비중은

2 2 %로외국주요국가및OECD 평균에 비해아직크게

낮은수준유지

【 경제제도효율성 】

□경제제도 효율성이작년 3 4위에서 2 9위로 5단계 상승

한것은

○환경변화에 대한 정부정책의 유연한 대응, 정책결정에

대한정부내공감대 형성, 기업경쟁력강화를지원하는

법률도입등의순위가크게상승한데따른것임.

<경제제도효율성의주요세부항목>

·환경변화에대한정부정책의유연한대응: 31 →1 5위

·정책에대한정부내사전의견조율: 41 →3 2위

·기업경쟁력강화를지원하는법률도입: 32 →2 2위

□이는 우선공공부문이 IMF 위기 이후구조조정, 경영

혁신, 운영시스템 개선 등의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여

경제의 조기회복에기여한 점이평가를 받은결과라고

생각함.

○그동안 정부는 인력감축, 공기업민영화 및 자회사정

리, 퇴직금 누진제 폐지, 공기업·산하기관의상시 자

1 0 6 2 0 0 2년5월호

정 책 흐 름

기초재정수지(대G D P ) △1 . 0 △3 . 5 △1 . 5 2 . 6 2 . 7

1997 1998 1999 2000 2001 

중앙정부대외부채비중(대G D P ) 3 . 4 5 . 4 4 . 9 4 . 8 4 . 7

1 9 9 7 1 9 9 8 1999 2 0 0 0 2001 

(단위: %)

(단위: %)

·국가채무
2 2 . 4 5 7 . 6 1 3 2 . 0 6 4 . 9 7 2 . 7

( 2 0 0 1년,대G D P )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O E C D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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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경영혁신체제 구축 등 공공부문 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추진하고,

○아울러, 세계경제의 I T화 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G 2 B (정부전자조달) 등 전자정부 구축 노력을 기울여

정부운영의효율성도향상시켜나가고있음.

○특히, 금년3월I M D의서베이조사시점에발생한발전

노조의 파업시, 기획예산처, 산자부, 노동부등 정부부

처가공기업민영화 의지를확고히 견지하여노사간원

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계기

가되었다고판단됨.

□한편, IMF 위기 이후 대규모 공적자금을 적기에 투입

하여 금융구조조정을조기에 마무리하고, 경제가회복

되자 즉시 재정건전화정책기조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신속한정책대응노력이반영된결과로도판단됨.

○특히, 이는 일본의 1 0년 가까운 금융구조조정의지연,

그에따른막대한 재정적자누적 등과대비되어 국제사

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 된 점도 일부 작용한 것으

로판단됨.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제정( 2 0 0 1년 1 2월)을통한준

조세 정비로 기업 부담을 경감하여기업경쟁력의제고

에 기여한 점도 순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보임.

재정포럼 1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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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2 0 0 2년4월부터

-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

서 인터넷으로 세무업무를처리할수 있는홈택스서

비스(Home Tax Service)를제공함.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 www.hometax.go.kr

○홈택스서비스의주요내용

·전자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2종)

·전자고지: 부가가치세예정고지

·전자납부: 부가가치세예정납부

·전자신고: 원천세, 특별소비세, 주세시범운영

·모바일서비스: 부가가치세신고, 고지및환급안내

1. 2002년4월부터홈택스서비스제공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란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

로세무업무를처리할수 있는국세청에서제공하는행

정서비스를말함.

○최근 지식정보화사회로 발전하는추세에 따라 정부에

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정보및 행정서비스를제공

하는전자정부구현을위한 1 1대중점과제를적극추진

하고있음.

○그 일환으로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서비스 시스템을 지

난해1 2월부터프로그램개발에착수하여2 0 0 2년 4월

부터서비스를개시하게되었음.

○이달부터제공되는홈택스서비스의주요내용은

- 사업자등록증명및납세증명등2종의전자민원증명

- 부가가치세의전자고지·전자납부

- 원천세·주세·특별소비세에대한전자신고시범운영

- 모바일을통한부가가치세신고·고지·환급안내서

비스임.

○홈택스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납세자들은 세무서

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 납부, 증명발급, 서류수령,

세금조회와같은 모든세무업무를인터넷을통하여 신

속하고간편하게처리할수있게됨.

1 0 8 2 0 0 2년5월호

정 책 흐 름

인터넷을 통한 1단계 국세서비스
※이자료는국세청전산실정보개발2과에서2 0 0 2년4월 1 7일에발표한

「2 0 0 2년4월부터인터넷을통한1단계국세서비스」의주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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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서비스의주요내용

(1) 전자민원증명

○2 0 0 2년 4월부터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을 민원

인이인터넷으로신청·발급받을수있음.

□증명신청·발급절차

①민원인:인터넷으로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명신

청, 신청즉시발급여부, 발급번호확인

②민원인:증명발급번호를 증명수요기관에 전화 등으로

통보

③증명수요기관(행정기관, 금융기관등) : HTS 홈페이지

에접속하여증명내용조회

※2 0 0 2년4월 1 6일현재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용카

드회사 등 6 , 0 7 8개 금융기관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

증명을조회할수있음.

□2 0 0 2년 1 0월부터

○전자민원증명4종추가: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전자정부 단일 민원창구( G 4 C )의 연계망이 구축되면

행정기관이 바로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세증명

등을 직접조회(납세자가 별도로 발급신청하지 아니하

여도됨)

(2) 전자고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2 0 0 2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부터

○전자우편(E-Mail) 또는 핸드폰 메시지(Short

Message Service)로고지사실을안내받은후

○인터넷을 통하여 HTS 홈페이지에접속하여 고지내용

을확인할수있음.

□전자고지절차

□상반기 중에는 시행 초기임을감안하여 전자고지와서

면고지를병행실시함.

□이제도를 이용하는납세자는맞벌이등으로집안에 사

람이 없어도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고지내용의 확

인이가능하므로미리자금계획을세울수있게됨.

(3) 전자납부

○2 0 0 2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납기2 0 0 2년 4월

2 5일)부터납세자는인터넷으로홈택스서비스홈페이

재정포럼 1 0 9

민원인(납세자)
①인터넷으로

HTS 홈페이지
③증명조회

증명수요기관
발급확인

②발급번호통보

HTS 홈페이지
①E-Mail, SMS로고지사실안내

납세자
②고지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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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접속하여세금을납부할수있음.

□전자납부절차

○전자고지 납세자 :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내

용 조회후은행명, 계좌번호, 암호등을입력하면자동

적으로계좌이체방식으로세금납부

○전자신고 납세자: 전자신고를한 후 앞과같은방식으

로세금납부

○기타 납세자: 납세자가HTS 홈페이지에접속하여주

소, 성명, 세목, 세액등을입력한후 앞과같은방식으

로세금납부

□이용시간

○오전9시 3 0분∼오후7시(토요일은오후3시)

(4) 전자신고

○2 0 0 2년 4월부터 수도권의 1 3개 세무서관할 납세자는

원천세, 주세, 특별소비세를인터넷을통하여신고

※금년하반기에는전국적으로확대예정

□전자신고절차

○납세자는인터넷으로HTS 홈페이지접속후 신고내용

입력

○전자신고시전자납부·현금납부선택가능

□부가가치세의 경우2 0 0 0년 7월부터서울시내소재세

무대리인에대하여전자신고시범실시중에있음( 2 0 0 2

년7월에는전국의모든세무대리인으로확대예정) .

(5) 모바일을통한세금신고, 납부, 환급안내등

○HTS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4월부터 전자

우편(E-Mail), 핸드폰 문자메세지( S M S )를 이용하여

세금신고기한, 고지사실, 환급사실등을간략히안내

※SMS : 한글4 0자이내안내

3. 홈택스서비스이용방법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사

용자번호( I D )와암호를지정받음.

○인터넷으로HTS 홈페이지에접속하여

- I D와암호및공인인증번호입력

- 서비스를받으려는메뉴선택

1 1 0 2 0 0 2년5월호

정 책 흐 름

①고지내용 ②자동적으로

납세자
조회후

HTS 홈페이지 금융기관
계촤등입력 국고불입

납세자 인터넷으로신고
HTS 홈페이지

(또는세무대리인)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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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안내되는내용에 따라클릭만 하면누구나 손쉽

게이용할수있음.

□세금신고, 고지, 납부, 민원증명내용은납세자의 재산

권에관계된중요한정보이므로정보보호를위해

○세무서를방문하여사용자번호, 암호를지정받고

○전자서명법에의한공인인증서를부여받아야함.

□공인인증서의필요성및발급기관

○전자적인정보유통에서는기존의종이문서대신전자문

서가교환되므로문서의위·변조나개인정보가유출될

우려가있어이를방지하기위해기존문서상의인감과

같은역할을하는공인된전자서명이필요한것임.

○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에서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2 0 0 2년말까지,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에서는홈택스서

비스 이용자에게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제공

하고있음.

○기존의 공인인증서가있는 납세자는기존의 것을 사용

할수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경우에는홈택스서비스이용신청시

세무서에서등록대행

4. 기대효과

<납세자측면>

○홈택스 서비스 체제가 완비되면납세자는모든 세무업

무를 가정이나사무실에서개인 컴퓨터를통하여 해결

할 수 있게되므로 세무업무를신속하고간편하게처리

할 수 있게 되고 세무서와 금융기관을 방문함에 따른

부담(시간, 경비)도덜어짐.

○납세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전국 어디

서나2 4시간국세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음.

<국세청 측면>

○서류 및 세무관서 방문자 수가 대폭 감축되고, 민원증

명, 신고, 납부등이자동적으로처리되므로행정의 신

속성과효율성증대

○납세자와세무공무원이접촉할 수있는 기회가대폭 축

소되어세정의투명성제고

재정포럼 1 1 1

납세자
①이용신청

HTS 홈페이지
③인증등록대행

공인인증기관
②I D / P W

국세청HTS   

④HTS 홈페이지에접속 ⑥HTS 이용 ⑤공인인증서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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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홈텍스서비스제공일정

□인터넷서비스

□모바일 서비스(핸드폰을 이용한 Short Message

S e r v i c e )

1 1 2 2 0 0 2년5월호

정 책 흐 름

전자증명 ( 2종)사업자등록증명, ( 6종)휴·폐업사실,

납세증명 납세사실,소득금액

증명추가

전자고지·납부 부가가치세예정고지 모든세목으로확대

전자신고

·특소·주세 8개서납세자시범실시 모든납세자로확대

·원천세 5개서납세자시범실시 모든납세자로확대

(현재서울시내세무대리인)

·부가가치세 (현재서울시내세무대리인) 7월부터전국세무

대리인으로확대

구 분 2002. 4월부터 2002. 10월부터 비 고

신고·고지 부가가치세예정고지안내 모든세목에대해

안내등 고지·신고·환급안내

구 분 2002. 4월부터 2002. 10월부터 비 고

은행 ( 2 0 ) 모든국내은행

보증기금( 2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업협동조합 모든지역농업협동조합

( 4 , 2 8 9 )

새마을금고 모든새마을금고

( 1 , 7 2 3 )

상호저축은행 국제상호저축은행, 대영상호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 3 0 ) 동광상호저축은행, 동부상호저축은행, 동원상호저축은행,

매일상호저축은행, 부산2상호저축은행, 삼성상호저축은행, 

삼신상호저축은행, 삼환상호저축은행, 서일상호저축은행,

센트럴상호저축은행,스카이상호저축은행,신민상호저축은행, 

아림상호저축은행, 안산상호저축은행, 영진상호저축은행,

영풍상호저축은행, 으뜸상호저축은행, 조일상호저축은행, 

좋은상호저축은행, 창업상호저축은행, 텔슨상호저축은행,

하나로상호저축은행,한국상호저축은행, 한나라상호저축은행, 

한솔상호저축은행, 한신상호저축은행, 한진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1 ) 신한생명보험

기타 ( 1 3 ) 국민신용카드, 동양카드, 비씨카드, 외환카드, 기보캐피탈, 

뉴스테이트캐피탈, 동부캐피탈, 신한캐피탈, 쌍용캐피탈, 

썬캐피탈, 현대캐피탈, 팬택여신투자금융, 한빛여신전문

구분 내 용

[참고2] 증명내용을인터넷으로조회할수 있는기관

(2002. 4. 16 현재)

[참고3] 외국의 전자세정현황

미 국 - 모든납세자가관련세목에대하여전자신고이용가능

* 최초의전자신고제를소득세에대하여처음으로시행( 1 9 9 5년)

- 수수료없이예약납부할수있는전자납부제운영

영 국 - 부가세·소득세·법인세등전자신고및납부제시행

- 전자서명인증서(Digital Certificate)의선택적인이용

프랑스 - 부가가치세전자신고·납부제도운영

호 주 - 인터넷을통하여각종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가능

- 전자납부의정착으로2000. 1 세무서의수납업무폐지

싱가포르 - 1998년갑근세의전자신고제시행(현재는모든세목)

- 인터넷지로( G i r o )방식의전자납부제도운영

구분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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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유의사항>

◆본 제한세율표는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내용을 단

순요약·정리한것입니다.

◆그러므로실제조세조약별로제한세율에대한구체적인

적용범위(면세대상포함), 적용방법등이각각달라 본

표에서 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실제 사

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반드시확인한후적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부분의조세조약에서는중앙행정기관(중앙은행포함)

이 받는이자에대하여는면제하고있으며, 일부국가와

의 의정서에서는조세조약 원문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

(예: 일본, 스위스등)가있으므로주의하여야합니다.

◆조세조약(국문및영문)관련인터넷웹사이트

·국세청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 「조세조약」란

(국문)

·외교통상부인터넷 홈페이지( w w w . m o f a t . g o . k r )의「조

약」란(국문및영문)

재정포럼 1 1 3

체약국별조세조약대상조세및 제한세율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국제조세과에서2 0 0 2년4월9일에발표한

「체약국별조세조약대상조세및제한세율」의주요내용입니다.

1. 일본 개정 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1 0 % - 25 이상소유: 5% 1 0 % 2000.1.1 이후
1 9 9 9 . 1 1 . 2 2 법인세 주민세 ( 2 0 0 3년말까지)

농특세 - 기타: 15%
주민세

2. 태국 1 9 7 7 . 1 0 . 1 2 소득세 소득세, 석유소득세 1 0 % 산업적업종 1 5 % 1977.1.1 이후
법인세 -비거주자：2 0 % 개시사업연도
주민세 -10% 이상：5 % (법인)

-기타：2 0 % (법인)
비산업적업종
-비거주자：2 5 %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원천징수) 적 용 기 간
체약국 발효일자

한 국 대 상 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조세조약체약국별현황(2002. 3.30.현재시행국가) (조세조약체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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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4 2 0 0 2년5월호

정 책 흐 름

-25% 이상：2 0 % (법인)
-기타：2 5 % (법인)

3. 독일 1978. 5. 4 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7년이상차관： 25% 이상 주주：1 0 % 산업적투자：1 0 % 1 9 7 6 . 1 . 1 1976.1.1 이후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1 0 % 기타：1 5 % 기타：1 5 % 이후지급분 개시사업연도
주민세 기타：1 5 %

4. 영국 1978. 5.13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장기차입이자 2 5 %이상 주주：5 % 장비사용：2 % 1 9 9 7 . 1 . 1 1997.1.1 이후
(개정 주민세 양도소득세 면제 기타：1 5 % 기타：1 0 % 이후지급분 개시사업연도
1 9 9 6 . 1 2 . 2 9 ) 농어촌특별세 기타：1 0 %

5. 덴마크 1979. 1.17 소득세 중앙행정부소득세, 1 5 % 1 5 % 상업적투자：1 0 % 1977.1.1 이후
법인세 시소득세, 도소득세외 기타：1 5 %
주민세 5종

6. 벨기에 1979. 9.19 〃 개인소득세, 법인세외 1 0 % 1 5 % 1 0 % 1 9 9 7 . 1 . 1 1997.1.1 이후
(개정 2종(개인소득세에 이후지급분 개시사업연도
1 9 9 6 . 1 2 . 3 1 ) 부과되는특별부과금)

7. 미국 1 9 7 9 . 1 0 . 2 0 소득세 연방소득세 1 2 % 10% 이상：1 0 % 저작권필름：1 0 % 1 9 7 9 . 1 2 . 1 1980.1.1 〃
법인세 기타：1 5 % 기타：1 5 % 이후지급분

8. 캐나다 1 9 8 0 . 1 2 . 1 9 “ 소득세 1 5 % 1 5 % 1 5 % 1980.1.1 〃 1980.1.1 〃
9. 프랑스 1981. 2. 1 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1 0 % 10% 이상：1 0 % 1 0 % 1992.3  〃 개인：92.3.1 이후

(개정 법인세 기타：1 5 % 발생소득
1 9 9 2 . 3 . 1 ) 주민세 법인：92.3.1 이후

개시사업연도
10. 싱가 1981. 2.11 소득세 소득세 1 0 % 25% 이상：1 0 % 1 5 % 1979.1.1 1979.1.1 이후

포르 법인세 25% 미만：1 5 % 이후지급분 개시사업연도
주민세

11. 스위스 1981. 4.22 소득세 소득에대한연방세, 1 0 % 25% 이상：1 5 % 1 0 % 1979.1.1 1979.1.1 이후
법인세 주세, 지방자치세 25% 미만：1 5 % 이후지급분 개시사업연도
주민세

12. 네덜 1981. 4.17 소득세 소득세, 임금세, 7년이상차관： 25% 이상：1 0 % 기 타：1 0 % 1981.1.1 1982.1.1 이후
란드 법인세 법인세, 배당세 1 0 % 25% 미만：1 5 % 저작권：1 5 % 이후지급분 개시사업연도

주민세 기타：1 5 %
13. 핀란드 1 9 8 1 . 1 2 . 2 3 소득세 국가소득세, 공동체세, 1 0 % 25% 이상：1 0 % 1 0 % 1982.1.1 1982.1.1 이후

법인세 교회세, 선원세, 기타：1 5 % 지급분 개시사업연도
주민세 비거주자의소득에

대한원천세
14. 스웨덴 1982. 9. 9 소득세 중앙정부소득세 7년이상차관： 25% 이상：1 0 % 기 타：1 0 % 1981.1.1 1981.1.1 이후

법인세 (선원세및당첨세 1 0 % 기타：1 5 % 저작권：1 5 % 이후지급분 개시사업연도
주민세 포함), 법인유보이윤과 기타：1 5 %

감자또는청산에
따른분배금에대한
조세, 지방소득세외
1종

15. 말레 1983. 1. 2 소득세 소득세, 초과이윤세, 1 5 % 25% 이상：1 0 % 기 타：1 0 % 1 9 8 2 . 1 . 1 1 9 8 2 . 1 . 1 .이후
이시아 법인세 주석이윤세·개발세· 기타：1 5 % 저작권：1 5 % 이후지급분 개시과세연도

주민세 산림이윤세등의 (소득연도)
추가, 소득세, 
석유소득세

16. 뉴질 1983. 4.22 소득세 소득세, 초과유보세 1 0 % 1 5 % 1 0 % 한국：8 1 . 1 . 1 한국：81.1.1 이후
랜드 법인세 이후지급분 개시하는과세연도

주민세 뉴질랜드： 뉴질랜드：8 1 . 4 . 1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원천징수) 적 용 기 간
체약국 발효일자

한 국 대 상 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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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1 이후 이후개시하는
과세연도 소득연도
소득세

17. 호주 1984. 1. 1 소득세 소득세(비공개법인의 1 5 % 1 5 % 1 5 % 한국：8 2 . 1 . 1 한국：81.1.1 이후
법인세 분배소득의유보액에 이후발생소득 개시하는사업연도
주민세 대한) 호주：8 2 . 1 . 1 호주：81.4.1 이후

이후발생소득 개시하는소득연도
18. 노르 1984. 3. 1 소득세 소득세(중앙정부, 군, 1 5 % 1 5 % 기 타：1 0 % 1 9 8 2 . 1 . 1 1982.1.1 이후

웨이 법인세 지방), 국가기여금, 저작권：1 5 % 이후지급분 개시하는과세연도
주민세 중앙정부세(석유관련) 

비거주예술가소득세, 
선원세

19. 방글라 1984. 8. 22 소득세 소득세 1 0 % 1 0 % 1 0 % 1 9 8 3 . 1 . 1 1983.1.1. 이후
데시 법인세 이후지급분 개시하는과세연도

주민세
20. 터키 1986. 3. 27 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2년초과：1 0 % 25% 이상법인 1 0 % 1 9 8 7 . 1 . 1 1 9 8 7 . 1 . 1 .이후

법인세 기타：1 5 % 주주：1 5 % 이후지급분 개시하는과세연도
기타：2 0 %

21. 스리 1986. 6.20 소득세 소득세 1 0 % 25% 이상법인 1 0 % 한국：8 0 . 1 . 1 한국：80.1.1 이후
랑카 법인세 주주：1 0 % 이후 개시하는과세연도

주민세 기타：1 5 % 스리랑카： 스리랑카：8 0 . 4 . 1
8 0 . 4 . 1이후 이후개시하는
지급분 소득연도

22. 인 도 1983. 8.31 소득세 소득세, 법인(소득) 금융업귀속： 25% 이상 1 5 % 한국：8 6 . 1 . 1 한국：86.1.1 이후
법인세 부가세 1 0 % 법인주주：1 0 % 이후 개시하는과세연도
주민세 기타：1 5 % 기타：1 5 % 인도：8 6 . 4 . 1 인도：86.4.1 이후

이후지급분 개시하는소득연도
23. 필리핀 1986.11. 9 소득세 소득세 공모공사채 25% 이상법인주주：1 0 % 1 5 % 1987.1.1. 1987.1.1 이후

법인세 이자：1 0 % 기타：1 5 % 필리핀투자촉진법： 이후지급분 개시사업연도
기타：1 5 % 필리핀투자촉진법：1 0 % 1 0 %
필리핀투자
촉진법：1 0 %

24. 룩셈 1 9 8 6 . 1 2 . 2 6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1 0 % 25% 이상법인 산업상·상업상· 1 9 8 4 . 1 . 1 1984.1.1 이후
부르크 법인세 법인이사보수세, 주주：1 0 % 학술상정보：1 0 % 이후지급분 개시사업연도

주민세 자본세 기타：1 5 % 기타：1 5 %
25. 파키 1 9 8 7 . 1 0 . 2 0 소득세 소득세, 초과세, 1 2 . 5 % 20% 이상주주 1 0 % 1 9 8 7 . 1 . 1 1987.1.1 이후

스탄 법인세 부가세 법인：1 0 % 이후지급분 개시사업연도
주민세 기타：1 2 . 5 %

26. 오스 1987.12. 1 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이자에 1 0 % 10% 이상법인 1 0 % 1988.1.1 1988.1.1 이후
트리아 법인세 대한조세, 이사에대한 주주：1 0 % 이후지급분 개시하는 과세연도

주민세 조세, 자본세, 상속세가 기타：1 5 %
부과되지아니하는
재산에대한조세, 
총임금에부과되는
조세를포함한상업적·
산업적기업에대한
조세, 토지세, 농림기업
에대한조세, 농림기업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원천징수) 적 용 기 간
체약국 발효일자

한 국 대 상 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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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계부담형평기금에
대한기여금, 공한지의
가치에대한조세

27. 인도 1989. 5. 3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에규정 1 0 % 25% 이상법인 1 5 % 1 9 9 0 . 1 . 1 1977.1.1 이후
네시아 법인세 된범위까지의법인세, 주주：1 0 % 이후지급분 개시사업연도

주민세 이자배당사용료에 기타：1 5 %
대한조세

28. 튀니지 1 9 8 9 . 1 1 . 2 5 소득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1 2 % 1 5 % 1 5 % 1 9 9 0 . 1 . 1 1990.1.1 이후
법인세 비상업적직업소득세, 이후지급분 개시하는사업연도
주민세 급여소득세, 농업세, 

부동산자본평가세,  
신용·저축·보증및
당좌계정으로부터의
수입에대한조세, 연대
특별부과금, 양도성증권
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29. 헝가리 1990. 4. 1 소득세 소득세, 이윤세, 0 % 25% 이상법인 0 % 1 9 9 1 . 1 . 1 1991.1.1 이후
법인세 특별법인세 주주：1 0 % 이후지급분 개시사업연도
주민세 기타：1 0 %

30. 브라질 1 9 9 1 . 1 1 . 1 2 소득세 연방소득세 7년이상차관： 1 5 % 상표관련：2 5 % 1 9 9 2 . 1 . 1 1992.1.1 이후
법인세 1 0 % 기타：1 5 % 이후지급분 개시사업연도
주민세 기타：1 5 %

31. 아일 1 9 9 1 . 1 2 . 2 7 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0 % 10% 이상법인 0 % 1 9 9 2 . 1 . 1 1 9 9 2 . 1 . 1 .이후
랜드 법인세 양도소득세 주주：1 0 % 이후지급분 개시사업연도

주민세 기타：1 5 %
32. 폴란드 1992. 2.20 소득세 소득세, 임금및급여에 1 0 % 10% 이상법인 1 0 % 1 9 9 2 . 1 . 1 1992.1.1 이후

법인세 대한조세, 균등화세, 주주：1 5 % 이후지급분 개시사업연도
주민세 법인소득세, 농업세 기타：1 0 %

33. 이탈 1992. 7.14 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1 0 % 25% 이상법인 1 0 % 1 9 9 3 . 1 . 1 1993.1.1 이후
리아 법인세 지방소득세 주주：2 5 % 이후지급분 개시사업연도

주민세 기타：1 5 %
34. 몽골 1993. 6. 6 소득세 개인소득세, 회사및 5 % 5 % 1 0 % 1 9 9 2 . 1 . 1 1992.1.1 이후

법인세 협동조합세 이후지급분 개시하는과세연도
주민세

35. 이집트 1994. 2. 5 소득세 부동산소득에대한 3년초과차관： 25% 이상：1 0 % 1 5 % 1992.1.1 1992.1.1 이후
법인세 조세, 동산소득에대한 1 0 % 기타：1 5 % 이후지급분 개시하는과세연도
주민세 조세, 상업적및산업적 기타：1 5 %

이윤에대한조세, 임금·
급료·배상금및연금에
대한조세, 자유직업
기타모든비상업적
직업으로부터생기는
이윤에대한조세, 일반
소득세, 법인이윤세, 
상기또는다른곳에서
언급된조세의일정비율
로중앙정부가부과하는
추가조세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원천징수) 적 용 기 간
체약국 발효일자

한 국 대 상 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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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베트남 1994. 9. 9 소득세 개인소득세, 이윤세 1 0 % 1 0 % 특허권등산업적 1 9 9 5 . 1 . 1 1995.1.1 이후
법인세 및이윤송금세 투자：5 % 이후지급분 개시사업연도
주민세 기타：1 0 %

37. 중국 1994. 9.28 소득세 개인소득세, 외국인 1 0 % 25% 이상：5 % 1 0 % 1995.1.1 1995.1.1 이후
법인세 투자기업및외국기업 기타：1 0 % 이후개시 개시사업연도
주민세 에대한소득세및 지급분

지방소득세
38. 루마 1994.10. 6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및 1 0 % 25% 이상：7 % 특허권등산업적 1995.1.1 1995.1.1 이후

니아 법인세 단체의이윤에대한 기타：1 0 % 투자：7 % 이후지급분 개시사업연도
주민세 조세, 급여·임금및 기타：1 0 %

기타유사보수에대한
조세, 농업활동으로
부터실현되는소득에
대한조세, 배당세

39. 스페인 1 9 9 4 . 1 1 . 2 1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1 0 % 2 5 %：1 0 % 1 0 % 1995.1.1 1995.1.1 이후
법인세 도시지가상승에관련된 기타：1 5 % 이후지급되는 개시하는과세연도
주민세 지방세 금액

40. 멕시코 1995. 2.11 소득세 소득세, 자산세 은행：5 % 1 0 %：0 % 1 0 % 1 9 9 6 . 1 . 1 1996.1.1 이후
법인세 ※효력을가지는 기타：1 5 % 이후지급되는 개시하는과세연도
주민세 날로부터5년 금액

동안은1 0 %
기타：1 5 %

41. 피지 1995. 2.17 소득세 소득세(정상적인소득 1 0 % 25% 이상：1 0 % 1 0 % 1996.1.1 1996.1.1 이후
법인세 세및비거주자의배당· 기타：1 5 % 이후지급되는 개시하는과세연도
주민세 이자·사용료에대한 금액

원천세, 배당세를포함), 
토지판매세

42. 체코 1995. 3. 3 소득세 이윤에대한조세, 1 0 % 25% 이상：5 % 1 0 % 1996.1.1 1996.1.1 이후
법인세 임금세, 문학및예술 기타：1 0 % 이후지급되는 개시하는과세연도
주민세 활동소식에대한조세, 금액

농업세, 주민소득에
대한조세, 주택세

43. 불가 1995. 6.22 소득세 총소득세대한조세, 1 0 % 15% 이상：5 % 5 % 1996.1.1 1996.1.1 이후
리아 법인세 이윤에대한조세 기타：1 0 % 이후지급되는 개시하는과세연도

주민세 금액
44. 러시아 1995. 8. 24 소득세 기업및유사조직체의 없음 30% 이상이고 5 % 1996.1.1 1996.1.1 이후

법인세 이윤에대한조세, 1 0만달러이상：1 0 % 이후지급되는 개시하는과세연도
주민세 은행소득에대한조세, 기타：1 0 % 금액

보험활동으로인한
소득에대한조세, 
개인소득에대한조세

45. 남아프 1996. 1. 7 소득세 보통세, 비거주자 1 0 % 25% 이상：5 % 1 0 % 1997.1.1 1997.1.1 이후
리카공화국 법인세 주수세제2차기업세 기타：1 5 % 이후지급되는 개시하는과세연도

농어촌특별세 금액
46. 이스 1 9 9 7 . 1 2 . 1 3 소득세 소득세(법인양도포함) 금융기관수취: 10% 이상법인(조합제외: 장비사용: 2% 1998. 1 .1 1998.1.1 이후

라엘 법인세 토지평가세법에따른 7 . 5 % 5 % 기타: 5% 이후지급분 개시사업연도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원천징수) 적 용 기 간
체약국 발효일자

한 국 대 상 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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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실물자산의양도소득 기타: 10% - 예외사항에해당하는
농특세 세, 재산세법상실무 채권, 사채, 국공 경우：1 0 %

자산에부과되는조세 채이자: 면제 기타 : 15%
47. 포르 1 9 9 7 . 1 2 . 2 1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 1 5 % 2년이상25% 이상 1 0 % 1998. 1. 1 1998. 1. 1 이후

투갈 법인세 세, 법인소득세에 회사: 10% 이후지급분 개시하는
주민세 부과되는지방세 기타: 15% 사업연도
농특세

48. 몰타 1998. 3. 21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1 0 % 25% 이상법인 0 % 1999.1.1 1999 1. 1 이후
주민세, 농특세 (신용판매 (조합제외) : 5% 이후지급분 개시사업연도

이자면제) 기타：1 5 %
49. 파푸아 1998. 3.21 소득세 개정된파푸아뉴기니 1 0 % 1 5 % 1 0 % 1999. 1. 1 1999. 1. 1 이후

뉴기니 법인세 소득세법에의하여 이후지급분 개시하는사업연도
주민세 부과되는조세, 국민의
농특세 이익을위하여경제

개발을지원하거나
조장할목적으로파푸
아뉴기니에의하여
부과되는조세또는
허용되는조세유인책

50. 그리스 1998. 7.10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8 % 25% 이상법인(조합제외) 1 0 % 1 9 9 9 . 1 . 1 1999.1.1 이후
법인세 : 5% 이후지급분 개시하는과세연도
주민세 기타: 15%

51. 우즈베 1 9 9 8 . 1 2 . 2 5 소득세 기업·조합및협회의 5 % 25% 이상법인(조합제외) 장비사용대가: 2% 1999.1.1 1999.1.1 이후
키스탄 법인세 소득에대한조세, : 5% 기타：1 5 % 이후지급분 개시하는과세연도

주민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기타：1 5 %
농특세

52. 카자흐 1999. 4.9 소득세, 법인세 법인및개인의소득에 1 0 % 10% 이상법인(조합제외) 1 0 % 2000. 1. 1. 2000. 1.1 이후
스탄 주민세, 농특세 대한조세 : 5% 이후지급분 개시하는과세연도

기타：1 5 %
53. 쿠웨 2 0 0 0 . 6 . 1 3 소득세, 법인세 법인소득세 1 0 % 1 0 % 1 5 % 1998.1.1 1998.1.1 이후

이트 주민세,등록세 지주회사순이윤의5% 이후지급분 개시하는과세연도
자카드세

54. 모로코 2 0 0 0 . 7 . 1 소득세 일반소득세 1 0 % 25% 이상법인: 5% 저작권: 5% 2000.1.1 2000.1.1 이후
법인세 법인세 기타: 10% 기타: 10% 이후지급분 개시하는과세연도
주민세 주식또는사회적지분
농특세 및유사수익에대한

소득세
부동산소득세
주식통합세
고정수익투자상용세
주식과사회적지분의
양도소득세

55. 우크 2 0 0 2 . 3 . 1 9 소득세 기업이윤세 5 % 20% 이상법인: 5% 5 % 2003.1.1 2003.1.1 이후
라이나 법인세 개인소득세 기타: 15% 이후지급분 개시하는과세연도

주민세
농특세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원천징수) 적 용 기 간
체약국 발효일자

한 국 대 상 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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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1 1 9

조세조약체결국 현황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국제조세과에서2 0 0 2년4월9일에발표한「조세조약 체결국 현황」의전문입니다.

일 본 (70.10.29) 태 국 ( 7 7 . 1 0 . 1 2 ) 독 일 (78. 5. 4)

영 국 (78. 5.13)  덴마크 (79. 1. 7) 벨기에 (79. 9.19)

미 국 (79.10.20)  캐나다 ( 8 0 . 1 2 . 1 9 ) 프랑스 (81. 2. 1)

싱가포르 (81. 2.11) 네덜란드 (81. 4.17)  스위스 (81. 4.22)

핀란드 ( 8 1 . 1 2 . 2 3 ) 스웨덴 (82. 9. 9) 말레이지아 (83. 1. 2)

뉴질랜드 (83. 4.22)  호 주 (84. 1. 1)  노르웨이 (84. 3. 1)

방글라데시 (84. 8.22)  터키 (84. 3.27)  스리랑카 (86. 6.20)

인 도 (86. 8.31)  필리핀 (86.11. 9)  룩셈부르크 ( 8 6 . 1 2 . 2 6 )

파키스탄 (87.10.20)  오스트리아 (87.12. 1)  인도네시아 (89. 5. 3)

튀니지 (89.11.25)  헝가리 (90. 4. 1)  브라질 ( 9 1 . 1 1 . 2 1 )

에이레 (91.12.27)  폴란드 (92. 2.21)  이탈리아 (92. 7.14)

몽 골 (93. 6. 6)  이집트 (94. 2. 6)  베트남 (94. 9. 9) 

중 국 (94. 9.28)   루마니아 (94.10. 6) 스페인 ( 9 4 . 1 1 . 2 1 )

멕시코 (95. 2.11) 피 지 (95. 2.17) 체 코 (95. 3. 3) 

불가리아 (95. 6.22) 러시아 (95. 8.24) 남아프리카공화국(96. 1. 7)

이스라엘 ( 9 7 . 1 2 . 1 3 ) 포르투갈 ( 9 7 . 1 2 . 2 1 ) 몰 타 (98. 3.21)

파푸아뉴기니(98. 3.21) 그리스 (98. 7.10) 우즈베키스탄 ( 9 8 . 1 2 . 2 5 )

카자흐스탄 (99. 4. 9) 쿠웨이트 (00. 6.13) 모로코 (00. 7. 1)

우크라이나 (02. 3.19) 

시행( 5 5 )

슬로바크 (01. 8. 27) 네 팔 (01. 10. 5) 알제리 ( 0 1 . 1 1 . 2 4 )

미얀마 (02. 2.22)

서명( 4 )

나이지리아 ( 8 8 . 1 0 . 1 3 ) 탄자니아 (99. 4. 1) 벨라루스 (99. 4. 8)

라트비아 ( 9 9 . 1 2 . 1 0 ) 리투아니아 ( 9 9 . 1 2 . 1 0 ) 에스토니아 ( 9 9 . 1 2 . 1 0 )

크로아티아 (00. 2.25) 수 단 (01. 2.15) 칠 레 (01.7.20)  

이 란 ( 0 2 . 1 . 2 8 ) 라오스 (02. 3. 27)

가서명( 1 1 )

핀란드( 9 1 . 8 . 1 3 -가서명) 프랑스 ( 9 2 . 3 . 1 -발효) 벨기에 ( 9 6 . 1 2 . 3 1 -발효)

영 국 ( 9 6 . 1 2 . 2 9 -발효) 오스트리아( 0 2 . 3 . 3 0 -발효) 일 본 ( 9 9 . 1 1 . 2 2 -발효)

네덜란드( 9 9 . 4 . 2 -발효) 독 일 ( 0 0 . 3 . 1 0 -서명)

개정( 8 )

 정책흐름2002.5  02.5.16 11:11 AM  페이지119



재정통
• 국제조세비교: 총괄편

•국제조세비교: 소득과세(Ⅰ) 편

1. OECD 국가의총조세 대비개인소득세비중

2. OECD 국가의GDP 대비개인소득세비중

3 . OECD 국가들의중앙정부개인소득세율비교( 2 0 0 0년기준)

4. OECD 국가들의지방정부개인소득세율비교( 2 0 0 0년기준)

5. OECD 국가들의총개인소득세에대한한계세율비교( 2 0 0 0년기준)

6. OECD 국가들의이자비용에대한소득공제제도비교( 2 0 0 0년기준)

7. OECD 국가들의이자 및 배당소득에대한개인세 부과방식 비교

( 2 0 0 0년 기준)

8. OECD 국가들의국내배당소득에 대한과세방식 비교( 2 0 0 0년 기준)

9. OECD 국가들의개인연금에대한과세방식비교( 2 0 0 0년 기준)

•국제조세비교: 소득과세(Ⅱ) 편



재정포럼 1 2 1

재정통계



1 2 2 2 0 0 2년5월호

재정통계



재정포럼 1 2 3

재정통계

호주 5 , 4 0 0 2 0 2 0 , 7 0 0 3 4 3 8 , 0 0 0 4 3 5 0 , 0 0 0

오스트리아 5 0 , 0 0 0 1 2 , 2 0 0 2 1 1 0 0 , 0 0 0 3 1 3 0 0 , 0 0 0 4 1 7 0 0 , 0 0 0

벨기에(천) 2 1 0 2 5 2 5 8 3 0 3 4 2 4 0 488 

캐나다 1 , 2 2 9 1 7 3 0 , 0 0 4 2 5 6 0 , 0 0 9 2 9 7 4 , 2 5 0

체코 3 4 , 9 2 0 1 5 1 0 2 , 0 0 0 2 0 2 0 4 , 0 0 0 2 5 3 1 2 , 0 0 0

덴마크 3 3 , 4 0 0 7 . 0 1 6 4 , 3 0 0 1 3 . 0 2 6 7 , 6 0 0 2 8 . 0 above 

핀란드 4 7 , 6 0 0 5 . 5 6 3 , 6 0 0 1 5 . 5 8 1 , 0 0 0 1 9 . 5 1 1 3 , 0 0 0

프랑스 2 6 , 1 0 0 1 0 . 5 5 1 , 3 4 0 2 4 9 0 , 3 7 0 3 3 1 4 6 , 3 2 0

독일 1 3 , 4 9 9

그리스(천) n d a

헝가리 3 6 , 0 0 0 2 0 4 0 0 , 0 0 0 3 0 1 , 0 0 0 , 0 0 0 4 0 above 

아이슬란드 2 9 2 , 3 2 6 2 6 . 4 1 3 , 2 7 7 , 9 5 0 3 3 . 4 1 a b o v e

아일랜드 4 , 1 0 0 2 4 1 4 , 0 0 0 4 6 a b o v e

이탈리아(천) 9 5 0 , 0 0 0 1 8 . 5 1 5 , 0 0 0 2 5 . 5 3 0 , 0 0 0 3 3 . 5 6 0 , 0 0 0

일본(천) 3 8 0 , 0 0 0 1 0 3 , 3 0 0 2 0 9 , 0 0 0 3 0 1 8 , 0 0 0

한국(천) 1 0 1 0 , 0 0 0 2 0 4 0 , 0 0 0 3 0 8 0 , 0 0 0

룩셈부르크 2 7 0 , 0 0 0 6 3 5 4 , 0 0 0 1 6 4 2 3 , 0 0 0 1 8 4 9 2 , 0 0 0

멕시코 3 8 , 7 6 5 1 0 4 5 , 1 8 4 1 7 7 6 , 0 3 0

네덜란드 8 , 9 4 9 4 . 5 2 4 , 2 0 4 8 . 5 5 5 6 , 9 4 3 5 0 1 1 6 , 7 0 5

뉴질랜드 n . a . 1 5 9 , 5 0 0 2 1 3 8 , 0 0 0 3 3 6 0 , 0 0 0

노르웨이 2 1 , 4 0 0 1 8 . 2 2 7 7 , 8 0 0 3 1 . 6 5 7 6 2 , 7 0 0 3 7 . 6 5 above 

폴란드 4 3 6 . 2 0 1 9 3 2 , 7 3 6 3 0 6 5 , 4 7 2 4 0 above 

포르투갈(천) 3 6 . 7 2 1 4 7 3 0 1 5 1 , 1 4 9 2 5 2 , 8 4 0

스페인(천) 5 5 0 1 5 6 1 2 2 0 . 1 7 2 , 1 4 2 2 3 . 5 7 4 , 1 8 2

스웨덴 2 5 4 , 6 0 0 2 0 3 8 9 , 5 0 0 2 5

스위스 1 6 , 1 0 0 0 . 7 7 2 7 , 9 0 0 0 . 8 8 3 6 , 5 0 0 2 . 6 4 4 8 , 6 0 0

터키(천) 2 0 2 , 5 0 0 , 0 0 0 2 5 6 , 2 5 0 , 0 0 0 3 0 1 2 , 5 0 0 , 0 0 0

영국 4 , 3 3 5 1 0 5 , 8 3 5 2 3 3 2 , 3 3 5 4 0 above 

미국 7 , 2 0 0 1 5 3 3 , 4 5 0 2 8 7 0 , 7 5 0 3 1 1 3 9 , 8 0 0

국가 영세율/면세점 세액공제 세율1 한도액 세율2 한도액 세율3 한도액

3. OECD국가들의중앙정부개인소득세율비교( 2 0 0 0년 기준)
(단위: 자국화폐, %)



1 2 4 2 0 0 2년5월호

재정통계

호주 4 7 a b o v e

오스트리아 5 0 a b o v e

벨기에(천) 4 5 1 , 1 2 3 5 0 1 , 6 8 4 5 2 . 5 2 , 4 7 0 5 5 above 

캐나다 3 0 . 4 5 a b o v e

체코 3 2 a b o v e

덴마크

핀란드 2 5 . 5 1 7 8 , 0 0 0 3 1 . 5 3 1 5 , 0 0 0 3 8 a b o v e

프랑스 4 3 2 3 8 , 0 8 0 4 8 2 9 3 , 6 0 0 5 4 a b o v e

독일

그리스(천) n d a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천) 3 9 . 5 1 3 5 , 0 0 0 4 5 . 5 a b o v e

일본(천) 3 7 a b o v e

한국(천) 4 0 a b o v e

룩셈부르크 2 0 5 6 1 , 0 0 0 2 2 6 3 0 , 0 0 0 2 4 6 9 9 , 0 0 0 2 6 7 6 8 , 0 0 0

멕시코 2 5 8 7 , 5 0 3 3 2 1 0 4 , 9 0 2 3 3 2 1 0 , 1 1 3 3 4 6 1 0 , 3 5 2

네덜란드 6 0 a b o v e

뉴질랜드 3 9 a b o v e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천) 3 5 6 , 5 8 1 4 0 a b o v e

스페인(천) 3 1 . 4 8 6 , 7 3 2 3 8 . 0 7 1 1 , 2 2 0 3 9 . 6 0 a b o v e

스웨덴

스위스 2 . 9 7 6 3 , 8 0 0 5 . 9 4 6 8 , 8 0 0 6 . 6 9 1 , 1 0 0 8 . 8 1 1 8 , 4 0 0

터키(천) 3 5 3 1 , 2 5 0 , 0 0 0 4 0 6 2 , 5 0 0 , 0 0 0 4 5 a b o v e

영국

미국 3 6 2 9 5 , 5 5 0 3 9 . 6 a b o v e

국가 세율4 한도액 세율5 한도액 세율6 한도액 세율7 한도액

3. OECD국가들의중앙정부개인소득세율비교( 2 0 0 0년 기준) (계속)
(단위: 자국화폐, %)



재정포럼 1 2 5

재정통계

호주 I n d

오스트리아 I n d

벨기에(천) I n d

캐나다 I n d

체코 I n d

덴마크 I n d

핀란드 I n d

프랑스 J o i n t

독일 O p t

그리스(천) n d a

헝가리 I n d

아이슬란드 I n d

아일랜드 O p t

이탈리아(천) O p t

일본(천) I n d

한국(천) I n d

룩셈부르크 2 8 8 3 7 , 0 0 0 3 0 9 0 6 , 0 0 0 3 2 9 7 5 , 0 0 0 J o i n t

멕시코 3 5 1 , 7 8 1 , 3 1 8 3 7 2 , 3 6 7 , 8 7 6 4 0 a b o v e I n d

네덜란드 I n d

뉴질랜드 I n d

노르웨이 O p t

폴란드 O p t

포르투갈(천) J o i n t

스페인(천) O p t

스웨덴 I n d

스위스 1 1 1 5 4 , 7 0 0 1 3 . 2 6 6 4 , 3 0 0 1 1 . 5 a b o v e J o i n t

터키(천) I n d

영국 I n d

미국 J o i n t

국가 세율8 한도액 세율9 한도액 세율1 0 한도액 기준세율

3. OECD국가들의중앙정부개인소득세율비교( 2 0 0 0년 기준) (계속)
(단위: 자국화폐, %)

주: 1. 위의표는영세율, 면세또는세액감면및공제등이적용되는부양가족이없는독신자들을기준으로함. 마지막열은기혼부부의기준세율임.

2. Ind: 부부이면서각자개인으로세무신고를할경우적용되는세율.

3. Joint: 과세대상소득이계산되어2배의기준세율이적용됨.

4. Opt: 부부는부부합산신고또는각각개인신고중선택가능.

5. (  )안의‘천’은단위를의미(한국: 80,000 = 8천만원)

자료: OECD, The OECD Tax Data Base,2 0 0 0 .



1 2 6 2 0 0 2년5월호

재정통계

자료: OECD, The OECD Tax Data Base, 2 0 0 0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 7 8 7

캐나다 - 1 1 . 4 1 8 . 1 1 2 . 2

체코

덴마크 2 6 . 5 3 2 . 8 3 5 . 8 5 3 2 . 8

핀란드 1 5 . 5 1 7 . 6 7 1 9 . 7 5 1 7 . 6 7

프랑스

독일

그리스 n d a n d a n d a n d a n d a n d a n d a

헝가리

아이슬란드 1 1 . 2 4 1 1 . 9 3 1 2 . 0 4 1 1 . 9 6

아일랜드

이탈리아 0 . 5 0 0 . 7 5 1 0 . 5 0

일본 2 3 3 8 1 0 1 3

한국 - - - 3 . 7 5 1 0 1 1 . 2 1 0

룩셈부르크 - - - - - - -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6 . 4 5 6 . 4 5 1 1 . 2 1 1 . 2 1 7 . 6 5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3 . 0 0 8 . 4 8 . 4

스웨덴 9 . 2 2 9 . 8 2 1 0 . 7 1 1 6 . 0 8 2 0 . 6 7 2 3 . 5 7 2 6 . 5 0

스위스 - 1 3 . 6 5 - 1 8 . 3 3 3 1 . 9 8

터키

영국

미국 - 4 1 0 . 6 3 (뉴욕) 7 . 1 5 (디트로이트,미시간)

국가
주정부 지방정부

총세율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4. OECD국가들의지방정부개인소득세율비교( 2 0 0 0년 기준)
(단위: %)



재정포럼 1 2 7

재정통계



1 2 8 2 0 0 2년5월호

재정통계

주: FA : 전액공제 N : 공제대상이아님

PA : 부분공제 (C) : 한도내공제가능

FC : 전액세액공제 (O) : 해당소득에대해서만공제가능

PC : 부분세액공제 (L) : 제한규정

DD : 임의공제

자료: OECD, The OECD Tax Data Base,2 0 0 0 .

호주 F A F A N F A N N

오스트리아 F A N P A ( C ) P A ( C ) N N

벨기에 F A N F A ( O ) F A ( O ) N N

캐나다 F A N F A ( C ) F A ( C ) N N

체코 F A F A N N N N

덴마크 F A P A P A P A P A P A

핀란드 F A ( O ) F A ( O ) + P C ( C ) F A ( O ) + P C ( C ) N N N

프랑스 F A N P C ( C ) N N N

독일 F A F A N N N N

그리스 n d a n d a n d a n d a n d a n d a

헝가리 F A ( O ) N F C ( C ) F C ( C ) N N

아이슬란드 F A N P C ( C ) N N N

아일랜드 F A N P C ( C ) N N N

이탈리아 P A N P C ( C ) N N N

일본 F A N N N N N

한국 F A N N N N N

룩셈부르크 F A F A ( O ) C N C C

멕시코 F A N N N N N

네덜란드 F A F A F A F A C C

뉴질랜드 F A ( O ) N N N N

노르웨이 F A F A F A F A F A F A

폴란드 F A / ( C ) N C N N C

포르투갈 F A N P C ( C ) N N N

스페인 F A / N F A ( O ) P C N N N

스웨덴 F A F C ( L ) F C ( L ) F C ( L ) F C ( L ) F C ( L )

스위스 F A F A F A F A F A F A

터키 F A N N F A N N

영국 F A N P C ( C ) N N N

미국 F A F A ( O ) F A ( C ) F A ( C ) N N

국가 사업적인목적 비사업적투자
주거주주택(취득 비거주주택(취득

소비구매 기타
또는 보수비용) 또는보수비용)

6. OECD국가들의이자비용에대한소득공제제도비교( 2 0 0 0년 기준)
(단위: %)



재정포럼 1 2 9

재정통계

주: IT(G) : 일반소득에포함하여과세됨.

IT(10 C) : 원천징수세( 1 0 % )가적용되지만일반소득세에대하여항상세액공제가능.

10 F : 원천징수세( 1 0 % )가부과됨.

10 O : 원천징수세( 1 0 % )가부과되고일반소득세에대하여세액공제를선택할수있음.

EX : 이자소득은면제됨. CL : 고전적시스템 FI : 전액세액공제

PI :  부분세액공제 PD : 배당금지급액에대한부분세액공제

PC : 내국인주주를위한부분세액공제 ZR : 배당소득에대한영세율적용

SR : 분할세율(배분소득에대한낮은세율적용)

자료: OECD, The OECD Tax Data Base,2 0 0 0 .

호주 I T ( G ) I T ( G ) I T ( 3 6 C ) F I 5 6 . 2 5

오스트리아 25 O 25 O 25 O C L

벨기에 15 O 15 O 15 O C L

캐나다 I T ( G ) I T ( G ) IT(22.1 C) P I 2 7 . 6

체코 15 F 15 F 25 F P D

덴마크 I T ( G ) I T ( G ) 25 F,IT(25C) P C

핀란드 2 9 F 29 F IT(29 C) F I 4 0 . 8 5

프랑스 15 O 15 O IT(33.33 C) F I 5 0

독일 IT(G)/IT(31.65 C) IT(G)/IT(31.65 C) IT(G)/IT(48.47 C) F I / S R 9 4 . 1

그리스 n d a n d a n d a n d a n d a

헝가리 EX E X 20 F,35 F C L

아이슬란드 1 0 F 10 F 1 0 F P D

아일랜드 20 F, 24 F IT(24 C) I T ( 2 4 C ) C L

이탈리아 27 F 12.5 F 12.5 F F I 5 8 . 7 3

일본 20 F 20 F 35 F,IT(20C) C L

한국 2 0 F , E X 2 0 F , E X 2 0 F , E X , I T ( G ) P C 1 9 . 0 5

룩셈부르크 I T ( G ) I T ( G ) I T ( 2 5 C ) C L

멕시코 24 F E X 40 O F I 5 3 . 8 5

네덜란드 I T ( G ) I T ( G ) I T ( 2 5 C ) C L

뉴질랜드 IT(19.5 C) IT(19.5 C) IT(33 C) F I 4 9 . 2 5

노르웨이 I T ( G ) I T ( G ) I T ( 2 8 ) F I 3 8 . 8 9

폴란드 E X E X 2 0 F C L

포르투갈 20 O 20 O 25 O P C 2 8 . 2 4

스페인 IT(G), IT(18 C), EX IT(G), IT(25 C), EX IT(G), IT(28.57 C), EX P I 4 0

스웨덴 I C I C I C C L

스위스 I T ( 3 5 C ) I T ( 3 5 C ) I T ( 3 5 C ) C L

터키 16.5 F I T IT(5.5C or 16.5C) P C 2 0

영국 I T ( G ) / I T ( 2 0 C ) IT(G)/IT(20 C) I T ( 1 0 C ) P I 1 1 . 1 1

미국 I T ( G ) I T ( G ) I T ( G ) C L

국가 은행예금 정부채권 배당금(세액공제포함) 법인세의종류
세액공제율

(순배당금대비비중)

7. OECD 국가들의이자및 배당소득에대한개인세 부과방식비교( 2 0 0 0년 기준)
(단위: %)



1 3 0 2 0 0 2년5월호

재정통계

주: 10% F : 원천징수세( 1 0 % )가부과됨.

EX : 배당소득면제

IT(10 C) : 원천징수세( 1 0 % )가적용되지만일반소득세에대하여항상세액공제가능.

자료: OECD, The OECD Tax Data Base,2 0 0 0 .

호주 1 5 6 . 3 3 6 1 0 0 1 5 6 . 3 1 0 0 8 0 . 5 4 8 . 5 48.5 IT

오스트리아 1 5 1 . 5 3 4 1 0 0 7 5 7 5 5 0 . 5 25 O

벨기에 1 6 7 . 1 4 0 . 2 1 0 0 8 5 8 5 4 9 . 1 15 O

캐나다 1 7 6 . 7 4 3 . 4 1 0 0 1 2 5 1 0 0 6 6 . 9 6 2 . 1 48.6 IT(22.1C)

체코 1 3 4 . 8 3 1 1 0 0 8 5 8 5 3 7 15 F

덴마크 1 4 7 . 1 3 2 1 0 0 7 5 6 0 5 9 . 2 4 0

핀란드 1 4 0 . 8 2 9 1 0 0 1 4 0 . 8 1 0 0 1 0 0 4 0 . 8 29 IT(29C)

프랑스 1 7 1 . 4 4 1 . 7 1 0 0 1 5 0 6 7 5 8 . 2 6 6 61.2 IT(33.33C)

독일 1 7 3 . 0 4 2 . 2 1 0 0 1 9 4 . 1 7 5 8 9 . 7 4 8 . 2 53.8 IT(48.47C)

그리스 n d a n d a n d a n d a n d a n d a n d a E X

헝가리 1 2 2 1 8 1 0 0 6 5 6 5 4 6 . 7 35 F

아이슬란드 1 4 2 . 9 3 0 1 0 0 9 0 9 0 3 7 10 F

아일랜드 1 3 1 . 6 2 4 1 0 0 7 6 5 4 5 9 46 IT(24C)

이탈리아 1 5 8 . 7 3 7 1 0 0 8 7 . 5 8 7 . 5 4 4 . 9 12.5 F

일본 1 6 9 . 5 4 1 1 0 0 8 0 4 5 7 3 . 5 50 IT(20C)

한국 1 4 4 . 5 3 0 . 8 1 0 0 8 0 8 0 4 4 . 6 20 F

룩셈부르크 1 6 5 . 6 3 9 . 6 1 0 0 7 5 5 2 . 8 5 6 8 . 0 47.15 IT(25C)

멕시코 1 5 3 . 8 5 3 5 1 0 0 1 5 3 . 8 5 9 2 . 3 1 9 2 . 3 1 4 0 40 IT(35C)

네덜란드 1 5 3 . 8 3 5 1 0 0 7 5 4 0 7 4 60 IT(25C)

뉴질랜드 1 4 9 . 3 3 3 1 0 0 1 4 9 . 3 1 0 0 1 0 0 3 3 39 IT(33C)

노르웨이 1 3 8 . 9 2 8 1 0 0 1 3 8 . 9 7 2 1 0 0 2 8 28 IT(28C)

폴란드 1 5 6 . 3 3 0 1 0 0 8 0 8 0 4 8 . 8 20 F

포르투갈 1 5 4 . 3 3 5 . 2 1 0 0 7 5 7 5 5 1 . 4 25 O

스페인 1 5 5 . 6 3 5 . 8 1 0 0 1 4 0 7 5 7 2 . 8 5 3 . 2 48 IT(28.57C)

스웨덴 1 3 8 . 9 2 8 1 0 0 1 0 0 7 0 4 9 . 6 30 IC

스위스 1 4 1 . 7 2 9 . 4 1 0 0 6 5 5 6 . 5 6 0 . 1 43.5 IT(35C)

터키 1 4 9 . 2 3 3 1 0 0 1 2 0 8 3 . 5 5 2 . 3 6 4 . 9 49 IT(20C)

영국 1 4 2 . 9 3 0 1 0 0 1 1 1 . 1 1 0 0 7 5 4 7 . 5 32.5 IT(10C)

미국 1 6 5 . 3 3 9 . 5 1 0 0 1 0 0 5 4 6 7 . 3 46.0 IT

국가 총수익 법인세율 배당 G r o s s e d - u p 현금배당 순배당 총세율차(총수익대비)
배당소득에대한
최고한계세율

8. OECD 국가들의국내배당소득에 대한과세방식비교( 2 0 0 0년 기준)
(단위: %)



재정포럼 1 3 1

재정통계

주: R : 세액공제

D : 공제

E : 면세

T : 과세

자료: OECD, The OECD Tax Data Base,2 0 0 0 .

호주 T 1 5 T T / E

오스트리아 P A ( C ) E P T

벨기에 C T T

캐나다 D E T T

체코 T E / D T T

덴마크 D 2 6 T T

핀란드 D E T T

프랑스 D E T E

독일 T / D E T T / E

그리스 n d a n d a n d a n d a

헝가리 D E E E

아이슬란드 D E T T

아일랜드 D E T E / T

이탈리아 D E T T

일본 D E T T

한국 T T / E E E

룩셈부르크 T / D E T / E T / E

멕시코 D E E / T E / T

네덜란드 D E T T

뉴질랜드 T 3 3 E E

노르웨이 D E T T

폴란드 D T -

포르투갈 D / C E T T

스페인 D E T T

스웨덴 D 1 5 T

스위스 D E T T

터키 D E E E

영국 T / D E T E

미국 T / D E T T

국가
과세소득으로부터의기부금(T)  기금운영소득은과세( % ) 정기지급액은 과세(T) 연금총액기준으로과세( T )

또는소득공제( D ) 또는면세( E ) 또는면세( E ) 또는면세( E )

9. OECD 국가들의개인연금에대한과세방식 비교( 2 0 0 0년 기준)



1 3 2 2 0 0 2년5월호

이런의견

저런생각

소득분배개선급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

통계는많은상념을불러일으킨다. 

이번 통계는 통계청이 1 9 9 1년과

1 9 9 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한

2 0 0 0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 결과

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

라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

내는 지니계수는 1 9 9 1년의 0 . 2 7 4

에서 1 9 9 6년에 0 . 2 9 0으로 약간 악

화되고 2 0 0 0년에는 0 . 3 5 1로 크게

악화됐다. 현실세계에서 지니계수

가 0.30 이하이면 분배상태가 양

호하고 0.40 이상이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통계청은 매년 도시근로자 가구

의 소득분배 상태를 추계하고 있

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분배가 1 9 9 0년대에 들

어와 약간 개선되거나 현상유지하

는 모습을 보이다가 I M F위기 이

후 상당히 악화되었다.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상태와 추

세에 관해여러 논란이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개도국이나

서구선진국에 비해 소득분배가 아

주 양호한 편이며 1 9 7 0년대에 소

득분배가 꽤 악화되었지만 1 9 8 0년

대부터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와 김대모 교수가 소비분포

자료를 이용해 소득분포를 추정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분배가 그렇게

양호하지 않으며 1 9 8 0년대에 개선

된 것이 아니라 악화되었다.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린

1 9 8 0년대 말에 소득분배가 제일

나빴고 1 9 9 0년대에 들어와서야 개

선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1 9 8 0년대의 분배 추세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1 9 9 0년대에

I M F를 맞기 전까지 분배가 개선

되고 있었다고 보는 점에서는 같

았다. 

그런데 가구소비 실태 조사는

비록 조사연도가 3개년에 불과하

지만 1 9 9 0년대에 소득분배가 계속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

다. 어느 쪽이 맞느냐에 대해 심

층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소득분배 발표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기할만한 사실이 있다. 

첫째, 1996~2000년에 고소득층

의 소득은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는 양상으로 분배가

악화되었다. 조사에서는 경상소득

만을 다루었지만 비경상소득까지

포함한 총소득기준으로 보면 소득

분배는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둘째, 이 기간 중 근로자 가구

보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분배가

훨씬 악화되었다. 훨씬 악화된 자

영업자 소득분배를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은 잘 한 일이다. 통계청

은 매년 도시가계자료에서 자영업

자 소득분배를 추계하여 밝힐 수

있음에도 밝히지 않았다.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거나 지니계수

가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일 것으

로 추측된다. 그렇더라도 이번 가

구소비실태조사처럼 있는 그대로

본란에서는조세정책에대한여론을파악하고정책제언을수렴하기위하여주요일간지의사설및칼럼 등에실린조세·

재정관련내용을발췌, 소개하고있으며『재정포럼』독자께서보내주시는의견도게재하고있습니다. 선정된내용은한국

조세연구원의견해와는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 기간 중 소득분배의

급속한 악화는 부실기업의 퇴출과

실업증가, 상대적인 저성장 등에

주로 기인한다. 지속적인 안정성

장과 저실업이 소득분배 개선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넷째,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국에서는 1 9 8 0년대 이후 소득분배

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이

는 지속적인 안정성장과 저실업이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를

압도하는 악화요인들이 있다는 것

을 뜻한다.

범세계화에 따른 경쟁 확산, 노

동시장의 유연화와 성과급 확대,

지식기반사회의 전개와 정보격차,

이혼율 상승에 따른 여성가장가구

증대, 노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가

구 증가 등이 악화요인들이다. 

우리 경제는 이제 안정성장 기

조를 회복하고 사회안전망이 확충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도 증가하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구조변화로 선진

국과 똑같은 분배악화 요인들이

커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

득분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

다. 

소득분배가 어느 정도 나빠지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세계적 추세이

다. 그러나 너무 나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서둘러 정책을 세워야 한

다.

유력한 정책은 결국 재산세제

강화인 것 같다. 열악한 자산분배

도 개선할 겸 일부 선진국에서와

같이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도 신

중히 고려해야 할 때이다. 

안국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일보』2 0 0 2년5월7일자아침을열며> 

이념논쟁과국가경쟁력

정치의 계절이 무르익으면서 이

념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념

은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하기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침이 없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의

이념논쟁을 보면 시계추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역사적 실험이

끝나 무대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낡은 이념이 다시 살아나 우리 사

회를 뒤덮을 것 같은 우려마저 든

다. 

우리의 경제이념은 자유시장경

제체제다.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

계,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

치, 재화와 서비스생산을 통제하

는 적절한 수단, 국가의 역할을

정의하는 것이 경제이념이다. 개

별 경제주체가 시장의 구성원이

고, 이의 집합체가 공동체가 되는

개념이며, 전체주의 형태의 공동

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사적

재산권은 신성한 권리이며, 개방

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생산이

이뤄진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는 것은 정부의 규모가 작다는 것

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역할

이 작다는, 즉 시장개입이 최소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한 나라의 운영에

있어서 공동체적 요소를 전혀 배

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에서는‘기회

의 공평’보다‘결과의 동등’을 추

구하게 돼 하향평준화로 귀결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사회일수

록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복지국

가를 지향한다는 목표 아래 큰 정

부를 갖게 되며, 정부와 재계간의

관계는 긴밀해지는 등 결과는 더

균등하지 않게 되는 아이러니를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경제체제에

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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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해계층이 생기게 마련이기

에 경제주체간 긴장감이 조성된

다. 특히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생산자 집단이 피해를 입게 되면

한시적으로나마 국내산업 보호정

책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

지게 된다. 

자유무역체제가 장기적으로 이

득이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

으면서도, 단기적으로 이에 역행

하는 보호정책을 취하게 되는 불

상사도 나타나게 된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철강수입제한

조치가 대표적 사례다. 강자이며

부자이기에 잘못을 저지를 여유

를 누릴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

로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

게 될 것이다. 

한편 공동체주의가 강한 사회에

서는 국수주의적 보호주의 정책

이 전반적으로 확산돼 경제가 내

부지향적·폐쇄적으로 흐를 위험

이 강하게 된다. 

자유시장경제와상치되는 이념논

쟁이 제기되는 건 바람직하지 못

하다. 빈부격차를해소함으로써 누

구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반론을제기하긴어렵다. 

그러나 소득재분배정책을 강화

해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정책

으로 안정성장을 지속하겠다는

발상은 과거 여러 남미국가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정책이란 점에

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를 달성

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수단으로 시도됐다. 

우선 정부의 복지지출을 늘리고

동시에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높

이는 정책을 취하게 된다. 단기간

에는 소비지출 증대로 경기가 살

아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소비증가에 상응하도록

생산이 조속히 증대되지 못하게

되기에 인플레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또 개방경제 상황에서는 수

입이 늘어 무역적자가 늘게 마련

이다. 

한편 외환보유고 제약 때문에

수입을 늘리기 어렵게 돼 인플레

는 가속화하게 된다. 이럴 때 국

수주의적 정치지도자들은 보호무

역주의와 애국심에 호소하게 된

다. 불행하게도 이 와중에 실질소

득을 보상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실질임금은

또 한번 상승하게 되는 등 악순환

이 반복된다.

결국 I M F관리체제로 문제를 해

결하게 되는 데, 정책의 대상이었

던 저소득 계층이 가장 큰 피해자

가 된다는 것이 남미국가들의 경

험이다. 

현실적 정책프로그램 제시 없는

감상주의적 사고방식에 의거한

이념논쟁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글로벌추세를 대처

하는 데에도 경제주체간 갈등이

따르게 마련인데, 낡은 이념에 근

거한 정책을 실험하게 되면 경제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하

다.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이

념이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金仲秀 경희대 경제학 교수

<『한국경제신문』2 0 0 2년5월6일다산칼럼>

올‘稅源그물’촘촘해진다

올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

무조사가대폭강화될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지난

1·4분기세수가 작년같은기간보

다 부진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올

해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해 세수기반을확충할 방침’이

라고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세수진도율은 수입 감소에 따른

관세 및 특별소비세수 감소, 근로

이런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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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경감조치, 부가가치세수저

조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저

조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변호사·의사 등 고

소득 전문직과 부동산 임대소득자,

사치성물품 취급업소, 고가수입상

품 관련 업소, 호화유통업소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

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연구원은 2

일‘세무조사의 정책방향’보고서

에서우리나라의탈세규모는 국제

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세

무조사 대상 비율은 미국 등 선진

국에비해크게낮다며 세무조사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세규모를 간

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하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38~50% 수준으로 필

리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와 같

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

본,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선진국들의 8~10% 수준보다크게

높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종합소

득세과세대상자중 세무조사대상

비율은 1 9 9 7 ~ 9 9년 0 . 2 4 ~ 0 . 2 7 %로

미국의 9 7년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대상비율 0 . 9 9 %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무조사 선정비율이 같은 기간

2 . 3 6 ~ 2 . 7 2 %로 미국( 9 7년 기준

2 . 0 9 % )과 비슷한 수준인 것과비교

할 때 크게낮은것이다.

보고서는‘납세자들이세금을 잘

내도록 하기위해서는세무조사비

율을높이고 탈세가 발각됐을경우

부담하는 가산세율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특히 세무조사가

강화되면 과표양성화 효과에 따라

세수가 증대되고 경제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

다.

이에 앞서 전윤철(田允喆) 부총

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 9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

석, ‘올해는 불요불급한 조세감면

축소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며‘이를통해과세의 공평

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2 0 0 2년5월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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